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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1990년대에 이르러 유럽 각국에서는 당시 유럽경제의 불황과 고실

업율의 타개를 위하여 일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행정간소화 정책에 중점

을 두어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선진 규제(Better Re-

gulation)”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선진규제의 일환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

애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행정규제 비용의 효

율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관료적이고 번잡한 행정

절차를 경감하고, 그 진척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

그램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행정규제 간소화의 전략으로 선진국가의 정책실무에서 개

발되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을 성과비교(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표준비용모델이 그동안 입법평가에서 난점으로 지

적되어온 비용규모의 계량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보조수단

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평가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재의 입법평가기

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표준비용모델을 통하여 입

법의 비용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비교적 상세한 추산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입법평가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 키워드 : 입법평가, 표준비용모델, 규제개혁, 선진규제, 선진입법



Abstract

In 1990, The European Countries has launched a comprehensive strategy 

on The Better Regulation policy. It is aimed at simplifying and improving 

existing reg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design of new regulations and 

reinforce rule compliance and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Costs are an im-

portant determina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example, unnecessary 

reporting a company's employees can spend more time on core business 

activities which reduce production costs and allow additional investment 

and innovation activities to materialise, which in turn should improve 

productivity and overall competitiveness.

Regarding the question of how to reduce these burdens, this report pro-

poses that the Standard Cost Model(SCM)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This Report include the presentation of 

cross-country comparison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on the basis 

of SCM document and the Review of SCM. In Conclusion, This Report 

demonstrate that a certain minimum level of technical harmonisation of 

definitions will be required to allow the SCM in our country,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for setting up of Evaluation of Legislation.

※ Key Words : Evaluation of Legislation, Standard Cost Model, Re-
gulatory Reform, Better Regulation, Better Law-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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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의 제기
1

       

최근 규제완화, 규범축소 및 규범조화의 요청은 국제적으로도 당면

하고 직접적인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다.1)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사고2)

는 국가의 지나친 규제(규범홍수) 및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

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경제나 사회 및 행정의 활동가능성과 결정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아울러 이들 요청은 

현실 정치나 경제부문에 대한 과제비판의 요구도 그 자체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완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다의적인3) 개념으로

1) Ulrich Karpen, Weniger Quantität, in : Werner Jann(Hrsg.), Politik und Verwaltung auf 
dem Weg in die 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Festschrift für Carl Böhret), Baden- Baden 
1998, S.438. 

2) New Public Management(NPM)라 함은 행정학 연구자에 따라 의미가 약간 다르나, 
중심이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제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
하여 공공부문의 감량 및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공부문 가운

데에서 행정서비스제공의 집행과 관련되는 권한을 실제의 관리자에게 이양하고(let 
Managers manage), 관리자에게 경제적,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관리를 행하도록 하며
(make Managers manage), 그 업적을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한편, 측정결과를 널
리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제공과 관련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충실한 행정서비스공급을 확보하려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

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NPM의 주요원리는 성과지향, 고객지향, 시장원
리의 활용 및 분권화이며, NPM의 핵심은 “목표관리형시스템”의 도입에 있으며 목
표관리란 “비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Philippe Mastronardi/Kuno Schedler, New Public Management in Staat und Recht, Bern 
1998, S.47ff.

3) 예를 들면, Martin Attlmay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Deregulierung, in :  
Christoph Kleiser/Karl Lengheimer(Hrsg,), Deregulierung Die Herausforderung einer 
verständlichen und überschaubaren. Rechtsordnung, St. Pölten 2002, S.106ff. ; Christoph 
Kleiser, Deregulierung und Gemeinschaftsrecht, in : C.Kleiser/K.Lengheimer(Hrsg,), Dere-
gulierung, aaO., S.1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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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고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용어가 결여된 상태에서 각각의 관련

자들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을 달리한다. 

즉, 규제완화란 한편으로는 규범총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의 목표로 종종 법규범의 간소화, 법

문장의 이해가능성의 제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영향의 감소 및 탈관

료주의화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 의미에서 규제완화는 자유화, 민영화, 

보충성, 탈관료주의화, 비판적 과제수행, 분권화, 자기책임의 재편, 각

종 보조의 철폐 및 행정간소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4) 

그러나 이들 주제 상호간에는 내용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실제

로는 그 내용적인 관련성들이 항상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

다. 예컨대, 경쟁적 성격을 가진 시장에서 국내의 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구조의 해체나 외국의 경쟁기업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을 의미하

는 “자유화”는 거의 대부분 국가적 규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의 적절한 수준

은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호의 적절한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행위규칙(Verhaltens-

regeln)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감독기구들(규제기관, 공정거

래 행정기관, 독과점 감독청 등)이 그러한 행위규칙을 효과적으로 감

독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라는 개념을 국가적 개입의 부재 내지 규범총량의 감소

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의 규제완화 개념은 “자유화”와 일

정한 긴장관계에 있게 된다. 또한 규제완화는 합법성원칙의 한계내에

서 규범적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비국가적 법령 

즉, 민간의 규범에 “이전”시킬 가능성(이른바 자율규제)을 포함한다. 

법기술적으로 보면 이러한 유형의 규제완화는 국가외적 규율을 준용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4) Martin Winner, Deregulierung im Anlagenrecht, ZfV 1996, S.80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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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관한 논의의 원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학적인 것도 

아니고, 유럽의 법권역과 문화권역에서 유래하는 것도 아니다. 행정개

혁의 접근방식으로서 규제완화는 오히려 영미권에서 태동된 것이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카터(Carter) 대통령 시절에 항공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일차적인 목표

는 국가가 사기업 또는 일부 민영화된 기업의 경제적인 결정에 개입

하는 것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규제완화의 접근방

식은 1980년대에 영국으로 이전되었고, 그 이후 서서히 이러한 개혁

의 접근방식은 유럽으로 확산되었다.5)

1990년대에 이르러 유럽 각국에서는 당시 유럽경제의 불황과 고실

업율의 타개를 위하여 일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행정간소화 정책에 중점

을 두어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선진 규제(Better Re-

gulation)”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선진 규제”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민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기 위한 일

련의 조치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선진 규제”를 가장 간단하게 표

현하면, 현행 법규정의 “간소화(Simplification)”에 대한 목표라고 부를 

수 있다.6) 

이러한 “선진 규제”라는 개념은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이라

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 입법”이라는 

5)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Stephan Korinek, Staatsrechtliche Ansätze für eine Dere-
gulierung im Wirtschaftsrecht, JBl 1991, S.409f ; Peter Oberndorfer, Deregulierung - 
Einführung in das Thema, in : Ders.(Hrsg.), Deregulierung, Linz 1992, S.12 ; Maria 
Kaun/Reinhold Mitterlehner, Deregulierung und Entbürokratisierung - Die Position der 
Wirtschaft, in : P.Oberndorfer (Hrsg.), Deregulierung, aaO., S.70f. OECD 역시 1995년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라는 이름하에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의 의
미를 가진 대형프로그램에 착수한 바 있다. OECD,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znthesis, Paris 1997, S.12ff.

6) Bertelsmann Stiftung (Hrsg.), Better Regulation? Grundmerkmale moderner Regulierungs-
politik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ukunft Regieren Beiträage füur eine gestaltungs-
fäahige Politik, 1/2009, S.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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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국가적 법규정을 제정하거나 구체화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조종하는 제반 조치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특히, 규범적 수단과는 

다른 수단(예컨대, 공동규제, 자주규제 등)을 이용하여 각종 정책과 프

로그램들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7) 

유럽차원에 있어서 선진 규제에 핵심적인 동기를 부여한 것은 2000

년 3월 23일 유럽연합의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10개년 전략

을 담은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for Growths 

and Jobs)”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리스본 전략에서는 2010년

까지 유럽연합을 “보다 선진적인 직업을 널리 창출하고, 사회적 연대

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

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정하였다.8) 

이 포괄적인 경제 사회계획은 경제성장에 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향

상을 도모하는 것이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과 기반은 명확하고 단순

하며 효율적인 규범정립과 제도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

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제거하고 기업활동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연합의 기

관들, 회원국의 정부 및 지역적 장소적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히, 제

안된 법규정의 준수 및 그 효과와 결부되어 있는 비용에 특히 유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하고 불필요

한 행정비용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선진 규제의 또 다른 “핵심”으로 “스
크린 제안(Screening Initiative)”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
합 의회에 계류 중인 법규범에 대하여 법규정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

는가? 법규정의 영향 내지 효과가 정확하게 조사되었는가(충분한 영향평가)? 
법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회가 아직도 존재하는가(법규정에 대한 장기
간의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법규정이 그 사이에 시대에 

뒤떨어졌는가(정확한 인식, 보다 최신의 제안)? 등에 관한 심사를 행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스크린 제안은 입법평가에 있어서 병행적 입법평가와 유사하다. 

8) http://ue.eu.int/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00100-r1.en0.htm 
9) Presidency Conclusions Lisbon European Council 23 and 24 March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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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비용의 감축구상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많은 행정비용

이 경제활동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고, 사업활동에 대한 중대한 장

애요소가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각종 서류의 기입, 인

허가신청, 사업에 관한 보고, 변경통지 등 다양한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데 대하여 기업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주의(Red Tape)는 단순히 서류의 기입에 시

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저하시킨

다는 의미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창출을 방해할 우려도 있

다. 이러한 형식주의 비용은 국내의 규제와 행정의 효율화에 의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글로벌시장에서 보다 커다란 부담으

로서 기업에게 작용한다는 것이다.10) 

따라서 기업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필요

했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는 행정규제 비용의 효율향상을 도모함과 아

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관료적이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경감하고, 그 

진척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

게 되었다. 물론 행정비용의 감축구상과 관련하여 규제영향평가(Regu-

latory Impact Assessment) 내지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를 실

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의 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현행 법규정을 간소화할 때 이러한 비용을 평가하

였다. 그러나 비용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산방식이 있고 어떠한 방

식을 채용하는가에 따라 그 계산결과도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

제가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비용규모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

었다. 그리하여 표준적인 비용계산방법을 제시한다면 위와 같은 혼란

을 피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

10) OECD, Cutting Red Tape : National Strategies, Policy Brief 2007.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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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내지 입법평가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표

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성장과 고용을 위한 좋은 조건들을 신속하게 창출하여야 하지

만 국가의 재정적인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배분적 정의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국가로부터 재정적 수단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단기

간내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를 활성

화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서 네덜란드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

모델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이 연구는 행정규제 간소화의 전략으로 선진국가의 정책실무에서 개

발되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을 성과비교(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모델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규제완화, 시장과 경쟁매카니즘의 도입을 통한 행정능률

의 향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선택기회의 확대 등 일련의 행정

개혁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필요성, 유용성, 비용 효과성

의 원칙에 의하여 재검토하고, 특히 규제업무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도 비용 효과성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제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하

나의 도구로서 표준비용모델이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현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장애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에 관한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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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단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향후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법령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연구는 표준비용모델이 국가의 법규정을 통하여 발생하

는 행정비용에 관한 상세화 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

을 인식하여, 그동안 입법평가에서 난점으로 지적되어온 비용규모의 

계량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입법평가에 있어서 표준

비용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현재의 입법평가기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표준비용모델을 통하여 입법의 비용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비교적 상세한 추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기 때문에 입법평가가 추진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

에 중점을 두어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비용

모델의 구체적 개념과 그 일반적 작동방식 및 운용상의 장점 등에 관

하여 상세하게 언급한다. 표준비용모델을 입법절차 속에서 실제로 적

용하는 경우 다양한 장점이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에게 현행 국가

의 법령을 통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관한 상세화 된 정보를 제공

해주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관련되는 국가예산의 추가적인 부

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혁신, 생산성 및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것을 활용하려는 입법문화의 중요

한 변화도 관찰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주요국가의 표준비용

모델의 제도화 배경 및 표준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에 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표준비용모델과 관련

하여 각국에서 제시한 주요 개념에 대한 검토, 표준비용의 산정절차

와 현실에서의 구체적 적용방법론을 분석한 후 표준비용모델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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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된 사례와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통하여 선진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의 장

래와 우리나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각국

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울인 다양한 노력

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된다. 표준비용모델이 일반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선진 국가에

서 사용하는 표준비용모델의 접근방식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

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연구성과 및 방법론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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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 표준비용모델의 개념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기업이 

법령상의 규제조항에 명시된 각종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 신고, 보고, 통지 등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11) 예컨대, 특정한 법령에서 낚시용 선박

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씩 낚시이용자수, 낚시

용 선박의 운영횟수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면, 낚시용 선박업자가 이러한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비용을 측

정 내지 산정하기 위한 도구를 표준비용모델이라 한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시민이나 기업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

담 및 이러한 행정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법령의 총량과 관련되어 

있다.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행정비용”이란 행정기관이 자신의 업

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이나 기업이 행정기관에게 각종 보고를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

을 의미한다.12)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은 정부의 “규제”로 발생한 행정

11) Davide Codoni/Nicolas Wallart, Administrative Entlastung in Euripa mit Hilfe des 
Standardkostenmodells, Die Volkswirtschaft, Das Magazin für Wirtschaftspolitik 2007.6, 
S.54.

12) 독일에서는 행정비용(Verwaltungskosten)이라는 용어 대신에 관료비용(Bürokrtiekos-
ten)을 사용한다. 독일에서 행정비용이라는 용어를 관료비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
는 이유는 독일 특유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Michael Schorn/Michael Richter, Eine Definition des Bürokratiekostenbegriffs für 
Politik und Forschung, 2. Auflage, Schriften zur Wirtschafts- und Politikforschung (Institut 
für Wirtschafts- und Politikforschung Richter &Schorn) Nr. 1, Köln,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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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측정하며, 기업이 규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정활동들은 당

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이행하

는 것으로서 규제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행정업무가 그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은 행정적 부담이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로 미치는 것

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와 같은 확인 작업에 의거하여 

행정부담을 철폐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표준비용모델의 절

차를 도움으로 기업이 특정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원을 

투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표준화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

다. 표준비용모델은 “규제(법령)”로 인한 보고의무나 정보제공의무에서 

유발되는 비용만을 산정할 뿐이다. 즉, 표준비용모델은 당해 규제의 적

합성이나 타당성에 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규제의 적합성

과 탈규제 등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정책담당자나 입법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다.

전체행정비용전체행정비용

기업의행정비용기업의행정비용 중앙정부규제로인한행정비용중앙정부규제로인한행정비용

규제가철폐되어도
기업이계속할수있는

행정활동

규제가철폐되어도
기업이계속할수있는

행정활동

오직규제가요구함으로
인해기업이수행하는
행정활동(예. 행정부담)

오직규제가요구함으로
인해기업이수행하는
행정활동(예. 행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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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준비용모델은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행정비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고 일관된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절차와 방

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행정비용 산정방식” 내지 “행정비용 산정모

델”이라는 용어사용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표준비용모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민이나 개별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유형과 방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

고, 따라서 정보제공에 따른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

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과정에 따라서 비용을 도출하는 경우에만 

당해 비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 표준비용모델의 장단점 

1. 장 점

표준비용모델은 오늘날 행정비용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론이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의 행정부담에 대한 활동기

반 측정(activity-based measurement)으로서, 행정부담의 선진화를 가능하

게 한다. 이와 동시에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측정 결과는 구체적인 규

제 및 기업의 부담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

경감 작업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에게 국가의 법규정을 통하여 발

생하는 행정비용에 관한 상세화 된 정보를 제공해준다(정보공백의 해

소).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관련되는 국

가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혁신, 생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성장과 고용의 촉진). 행정비용의 계량화는 관료주

의철폐의 노력과 간소화의 노력을 함에 있어 의사소통과 논증을 경감

13) Ronny Kai, Handbuch zur Messung von Informationskosten, Teil II : Grundlagen des 
Standard-Kosten- Modells, Bertelsmann Stiftung 2006,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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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며, 각종 조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투명성의 제고). 

외부적 행정비용의 철폐는 행정내부의 구조와 업무처리과정에 효율

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작용도 한다(행정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 표

준비용모델을 도입으로 인하여 그것을 활용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나

타나고, 이로 인하여 입법문화의 중요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변화

의 유발).14)

(1) 관료주의의 철폐를 통한 능률적 국가의 추진

표준비용모델은 관료주의철폐를 통한 능률적 국가의 목표나 규제완

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산출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즉, 관료주의를 철폐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과 선

진 규제(better regulation)라는 주제어와 함께 서유럽에 확산되었다. 여

기서 선진 입법과 선진 규제란 불필요한 규범의 총량을 줄이고 법령

을 통한 규제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과 결부되어 있다. 이 점에서 선진 

입법과 선진 규제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규제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양

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 논의되고 있고15), 다른 한편으

로는 행정의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념과 관련되어 있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도출된 행정비용은 입법자로 하여금 규제조치

를 취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준다. 즉, 입법자는 현

행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비용을 감축하거나 장래에 신설될 

14) Frank Frick/Henrik Brinkmann/Tobias Ernst, Das Standard Kosten Modell. Ein neuer 
Ansatz für effektiven Bürokratieabbau, in : Heinz Schäffer(Hrsg.), Evaluierung der Gesetz/ 
Gesetzesfolgenabschätzung( ), Wien 2007, S.108f. 박영도/김영아(역), 법률평가와 입
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4면 이하

15) Sylvia Veit, Entpolitisierung staatlicher Regulierungsprozesse durch Gesetzesfolgenabschät-
zungen?, Forum Junge Staats- und Verwaltungswissenschaft(FoJuS) Diskussionspapiere 
Nr 3/2005, S.3. 이 자료는 http://users.ox.ac.uk/~polf0035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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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정보제공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

한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의 판단문제 즉, 법

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보다 더 경한 수단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지, 국가는 반드시 시민이나 기업의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지, 더 적은 정보제공비용으로써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표준비

용모델은 관료주의의 철폐를 통한 능률적 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

점이 되며, 입법자의 규제조치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법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더 경한 수단은 없는가?

아니오 
무입법

예 

국가는 반드시 시민이나 기업의 정보제공을 필요

로 하는가?
아니오 

정보제공

의무 

미발생

예 

더 적은 정보제공비용으로써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오 

정보제공

의무 

불가피

예 

정보제공비용을 더 최소화할 수 있다

(2) 행정비용의 절감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원래 표준비

용모델을 개발한 네덜란드에서는 정보제공비용을 감축 내지 절감할 

가능성에 관하여 표준비용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4가지의 기준인 시간

(Zeit), 단가(Tariff), 횟수(Häufigkeit), 빈도(Frequenz)에 각각 상응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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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조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준 바 있다. 아래의 표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상응하는 비용절감조치를 보여주고 있다.16)

구 성 요 소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불필요한 질문의 생략, 보고양식의 간소화 등을 통
한 정보제공비용의 감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

기 위한 직원의 인건비

덜 복잡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덜 전문적

인 직원에게 업무처리 위임(전문가 활용을 대신하는 
일반 직원에 의한 업무처리)

횟수, 즉 관련 기업 또
는 관련 사안의 수

관련 기업의 수를 줄이는 것은 행정비용의 절감가

능성을 높인다.

매년 정보제공의무를 얼

마나 자주 이행해야 하

는 것인가에 관한 빈도

분기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반년 마다 제공하

게 하거나, 매년 1회의 정보제공의무를 2년마다 1회
의 정보제공의무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높인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정보제공비용 내지 행정비용을 

조사함으로써 광범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행정기

관에 제공할 정보 내지 자료를 보다 더 쉽게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의 양산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인가요건이나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각종 인가신청이나 허가신청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행하는 심사의 요건이나 절차를 축소시키는 것은 비용을 절감시킨다. 

(3) 행정의 투명화와 법령의 내용에 대한 불개입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방법론은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결부된 

행정비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

론 규제영향평가나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은 방법론도 표준비용모델과 

16) Ronny Kai, Der SKM-Quick Scan im Überblick, Bertelsmann Stiftung, 2005,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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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한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문제되는 법령상의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

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정부나 정책

담당부서는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분명하게 수치화된 목표를 확

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정치권에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17)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법령상

의 규정들만을 대상으로 할 뿐 규제의 필요성이나 적합성 등과 같은 

정책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18) 바

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유럽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표준비

용모델을 도입하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단 점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이 법치국

가 및 민주주의적 요청에 필수적으로 기초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위협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무조차 감축시킬 우려가 있다. 표준비용모델

에 따른 방법론은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유발

되는 비용의 측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보다는 극히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는 비용절감의 규모가 크지만 각 개별 부문에서 비용절감의 규

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개별 부문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및 효율성

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19)   

17) Kai Wegrich, The 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olicy Boom in Europe. Comparing 
mechanism of policy diffusion, Discussion Paper 52(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9.3., p.8.

18) Deutsche Bank Research, “Better Regulation” in Deutschland und der EU, EU- Monitor 
47(2007.8.2)., S.7.

19) 최윤철,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사례, 유럽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8.7.,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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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준비용모델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는 설문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법령상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정보제공의무가 

많다고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문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들이 이와 같이 과도하게 응답하는 이유는 문제로 되고 있는 관련 법

령의 전부 내지 일부가 매우 많은 행정적 비용부담을 야기시킨다고 주

장하여 다른 것 보다 더 조기에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바라기 때문

이다. 그 밖에 표준비용모델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의 모든 기

업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에 반해 경쟁관계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모든 기업들이 효율적이라고 논증한다면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

이라는 관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정보제공의무가 전부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정보제공의무가 가지는 부정적인 

부문과 입법목표의 달성을 위해 불가결한 정보제공의무가 엄격히 구별

되어 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의무에 의해 발생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가 강조하는 것은 법령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의문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제공의무의 충

족을 통한 행정비용의 절감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행정비용의 절감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논의가 정치적 목표나 정치적 이해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 표준비용모델과 유사한 비용산정 모델

1. 간이표준비용모델

표준비용모델이라는 용어외에 간이표준비용모델이라는 용어도 사용

되고 있다. 간이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Quick Scan)이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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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표준비용모델 표준비용모델

분석단위 법령상의 규정 법령상의 규정

입법분야 모든 법령 또는 다수의 법령 특정한 입법분야

준비용모델과 많은 부분 동일하지만 조사방법론에서 표준비용모델과 

차이가 난다. 즉, 간이표준비용모델은 비용과 관련된 실제조사를 실시

하지 않는 간소화된 방법에 기초한 비용조사모델이다. 이러한 간이표준

비용 모델의 활용목적은 정책담당자가 일반적인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비용측정을 실시할 다양한 법규정을 선정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

는데 있다.20) 다시 말해서 간이표준비용모델은 해당 부처의 관할에 속

하는 모든 법령상의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비용

모델에 다른 측정을 실시하기 위한 우선목록을 작성할 때 활용된다.21) 

간이표준비용모델은 구체적으로 국가적 행위의 수범자들(경제계, 

시민, 행정) 중에 행정적 부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수범자들이 어

떠한 법적인 지침과 어떠한 국가의 행정적 행위를 불필요한 장애라고 

보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개별적인 절차단계로 분류함으

로써 확인할 수 있는 특히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비용은 무엇인지 등

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간이표준비용모델과 일반적인 표준비용모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0) 간이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로는 Landtag Brandenburg, Quick Scan-Untersuchung 
der Gesetze und Rechtsverordnungen des Landes Brandenburg, 2006.6.(http://www.stk.bran 
denburg.de/media/bb2.c.457430.de) 참조. 또한 Brandenburg주는 간이표준비용모델을 최
초로 적용한 주이기도 하다. Brandenburg주는 간이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주법률 
및 법규명령 1,327개에 대하여 148개의 법령(법률 56개, 법규명령 92개)에서 316개
의 정보제공의무를 발굴하였다.

21) 간이표준비용모델의 진행단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Ronny Kai, a.a.O., S.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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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표준비용모델 표준비용모델

결과의 유형 개괄적 세부적

조사도구 연구실 연구

연구실 연구,
전문가인터뷰,
그룹토의

사후적 평가 중요한 사항의 발견 행정비용감축의 가능성 발견

사전적 평가

신규정

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경험치 사용

현행규정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조치가 
이미 도입

이행을 
준비중

이행이 
불가능

1. 법간소화

정보제공의무의 폐지

법규정에 관련되는 기업 내지 전문분야의 수

의 감축, 중소기업의 경우 제외시키는 방안

정보의 송부빈도의 감축; 개별적인 정보
요구사항들간의 시간적 간격의 연장(정기
적인 송부를 대체하는 특별한 요구시의 

송부; 매달 송부를 대체하는 연간 1/4분기
별 송부; 연간 1/4분기별 송부를 대체하는 
1/2분기별 송부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기관에 현

존하는 자료(예: 행정자료의 이용)를 활용해
서도 일부 또는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다

[간소화 체크리스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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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미 도입

이행을 
준비중

이행이 
불가능

2. 행정절차의 간소화

중복심사의 확인과 폐지: 정보가 이미 다
른 국가기관에 존재하고 있는가? 정보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양식의 간소화: 양식을 줄이거나 문의사
항을 간소화하는 것

3. 전자정부

인터넷을 통하여 양식을 입수할 수 있다

자료들은 이미 국가기관을 통하여 최선으

로 기록되어 있다

정보는 전자적으로 국가기관에 송부될 수 

있다

4. 의사소통의 개선

규정의 이해가능성의 확보

신규정의 도입시 그에 수반하여 관할 국

가기관에 의한 보조자료의 제공

2. 규제비용모델

규제비용모델(Regulierungskostenmodell : RKM)이란 기업에 대한 규제

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서 최근 독일에서 개

발된 것이다. 즉, 규제비용모델이란 법적인 행위의무의 준수(즉,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수범자에게 유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점

에서 규제비용모델은 표준비용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규제비용모델은 

표준비용모델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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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모델 표준비용모델

분석범위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의무(정보제공, 지불, 협력, 
감독, 자격확보, 기타 
지시사항 이행의무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정보제공 

의무에 국한

비용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만을 비용측정의 대상으로 삼

고 있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보

다 훨씬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 이외의 각종 법령상의 행

위의무(지불의무, 협력의무, 감독의무, 자격확보의무, 기타 지시이행의

무 등)가 표준비용모델의 포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 외국의 경우에는 예컨대, 기회비용이나 혼란으로 야기된 비용 등

과 같은 비용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실무에서 활용

하고 있는 반면22),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규제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통합화된 방법론이 흠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Bertelsmann 

재단은 KPMG 회계주식회사의 연구위탁을 기초로 규제비용모델을 개

발하였다.23)

Bertelsmann 재단이 개발한 규제비용모델은 표준비용모델을 기본틀로 

삼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기

업이나 시민 또는 행정기관에 유발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규

제비용모델도 표준비용모델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다만, 

규제비용모델은 표준비용모델이 정보제공비용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나

타날 수 있는 흠결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22) 폴란드에서는 혼란효과(irritational effect)를 측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지연비
용(costs of delays)을 측정하며 스웨덴에서는 규제의 전체비용(total costs of regu-
lation)을 측정하는 기법을 각각 가지고 있다.

23) 규제비용모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Bertelsmann Stiftung, Handbuch zur Messung 
von Regulierungskosten, Version 1.0(Stand : April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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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유형 세부내용

정보제공의무

(Informationspflichten)
등록의무, 신청의무, 표시부착의무, 
문서화의무, 보고서제출의무 등  

지불의무

(Zahlungspflichten)
세금납부의무, 댓가지불의무

협력의무

(Kooperationspflichten)
협력할 의무, 협력기관의 설립의무, 

대표자 지명의무 

감독의무

(Überwachungspflichten)
감독수행의무, 감독에 대한 특별한 목적의무

자격확보의무

(Qualifikationspflichten)
훈련 및 장기교육의무, 훈련의무  

규제비용모델 표준비용모델

비용범위
모든 비용(인적, 물적, 
재정, 추가, 기회비용 등)

행정비용

측정방식
사전적, 사후적, 
미시적, 거시적

사전적, 사후적

부담의 

범위

주관적 부담도 측정(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란효과, 
의무의 수용부족, 실행 
가능성 부족 등) 

객관적 행정비용만 측정

이 점에서 규제비용모델에 따른 비용산정의 대상에는 표준비용모델

이 전제로 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이외에 법령상의 일정한 행위의무

를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는 인건비, 물적 비용, 투자비용 및 기회비용

과 혼란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혼란비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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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유형 세부내용

기타 지시사항 이행의무

(Ziel und sonstige 
Auflagenerfüllugspflichten)

목적달성의무, 요구사항충족의무

규제비용모델에 따른 비용측정의 유형으로는 현행 법령상의 행위의

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하는 사후적(Ex post) 

규제비용 측정, 장래에 신설될 각종 행위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

발될 규제비용을 측정하는 사전적(Ex ante) 규제비용 측정, 개별 기업

의 개별적 비용을 측정하는 미시경제적(bottom up, micro economic ap-

proach) 규제비용 측정, 관련되는 모든 기업의 비용을 측정하는 거시

경제적(Top down, Macro economic approach) 규제비용 측정 등 4가지 

관점이 있다. 이들 관점들을 조합하여 사후적 규제비용 측정과 미

시경제적 규제비용 측정, 사후적 규제비용 측정과 거시경제적 규제

비용 측정, 사전적 규제비용 특정과 미시경제적 규제비용 측정, 

사전적 규제비용 측정과 거시경제적 규제비용 측정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규제비용측정의 적용 사후적(Ex post) 사전적(Ex ante)

Top down
(규범수범자 전부에게 
미치는 비용측정) 

Ex post and 
Top down 

Ex ante and 
Top down

Bottom up
(규범수범자 개인에게 
미치는 비용측정)

Ex post and 
Bottom up

Ex ante and 
Botto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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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모델에 따른 규제비용의 측정 절차]

1단계 법령상의 행위의무의 확인

정보제공 
의무

지불
의무

협력
의무

감독
의무

자
격
확
보
의
무

기타 
지시이
행의무

2단계 특별한 규제비용/혼란효과의 조사

혼란효과+ 인건비

+ 물적 비용 이해가능성

+ 재정적 비용 이행가능성

= 규제비용 I 수용성

- 필수비용

= 규제비용 II (추가적 비용)

+ 기회비용

= 규제비용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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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 요

표준비용모델에서는 특히, 두 가지의 분석적 문제가 중심에 위치한

다. 하나는 국가에 의하여 야기된 정보제공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어떠한 비

용을 유발시켰는지 또한 장래에 어떠한 비용을 유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나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나타나는 효용성은 표준비용모델에서 다루지 않는다. 법규정의 효용

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표준비

용모델은 비용측면에서 보면 법규정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성하

는데 대한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

한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수범자들에게 비용

과 편익의 적절한 관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을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의무가 요

구되기 때문이다.

표준비용모델의 또 다른 목표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각종 부담의 규모와 영향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고, 

장래에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과 관련자의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데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통일적이고 구속적인 방법론은 표준비용의 도입에 필요불가결한 요건

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속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진행방식을 통하

는 경우에만 조사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적

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경우에 비로소 구속적인 행정비용 철폐목표에 

대한 언급과 객관화된 공적인 대화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 등

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일적인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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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에서 적용되는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제”의 개념이나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기본산식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

으로써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 출발점은 항상 개별 법

규정이다. 각 기업들에게 행정기관이나 제3자를 위하여 정보들을 준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해당 법규정의 요건들이 확인된다. 이 정보제공의

무들은 정보제공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해당 정보들, 이른

바 자료필요조건들로 세분될 수 있다. 자료필요조건들을 정당하게 평

가하여 해당되는 정보들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일련의 행정업

무들(예를 들면, 특정한 정보들의 수집)이 이루어진다. 

법령에 명시된 규제

(각종 정보제공의무)

                 

법령상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정보(각종 보고나 통지 등)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는 직원들의 작

업시간의 형식으로 기업내적인 생산자원들을 요구하는데 이 작업시간

에 인건비를 곱하면 행정활동당 비용(Price)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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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규제

(각종 정보제공의무)
               
법령상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정보(각종 보고나 통지 등)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인건비 시간

      
행정활동 당 비용(가격 : P)

이 비용에 정보제공의무의 수와 이 정보제공의무에 관련된 기업들

의 수를 곱한다면(Quantity) 각 법규정에서 유래된 정보제공의무를 충

족시킴으로써 해당 기업들에게 발생되는 행정비용 총액이 얻어진다.

 

법령에 명시된 규제

(각종 정보제공의무)

             
법령상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정보(각종 보고나 통지 등)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인건비 시간 수(기업의 수) 횟수

   
행정활동 당 비용(가격 : P) 연간 행정활동(횟수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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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가격(Price)”

과 “횟수(Quantity)”의 두 가지 요소를 곱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가격(P)과 횟수(Q)를 곱한 수치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에 보고하거나 통지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발되는 비용이 된

다. 이를 도표로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4)

법령에 명시된 규제

(각종 정보제공의무)

            
법령상의 개별적 정보제공의무

            
정보(각종 보고나 통지 등)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인건비 시간 수(기업의 수) 횟수

   
행정활동 당 비용(가격 :P) 연간 행정활동(횟수 :Q)

 
행정비용(정보제공비용) = 가격(P) × 횟수(Q)

이와 같은 일반적인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구체적 산정방식을 간단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4) Ders., Ebd.,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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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A 법률이 기업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특정한 자료를 보

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업이 국내

에 총 10,000개 존재한다. 또한 이 자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직원 1인

이 60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당 인건비가 60유로에 달한다. 이러

한 가정에 기초하여 횟수와 가격을 환상하여 곱하면 총 행정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횟수(Q) = 4회(매 3개월마다 보고) × 10,000(보고의무의 대상기업수) = 매
년 40,000건의 보고

가격(P) = 1시간(보고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 60유로(시간당 인건비) = 
60유로(개별 기업이 1건의 보고를 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

행정비용[횟수(Q) × 가격(P)] = 60유로 × 40,000회 보고 = 매년 2,400,000유로

이상의 산식을 종합해보면, A법률은 앞에서 언급한 특정한 자료보

고의무와 관련하여 모든 기업에 2,400,000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 2] : A 법률은 기업에 대하여 연말결산을 공개하라는 의무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A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매년 1회 연말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A법률의 적

용을 받는 기업의 수가 100,000개에 달한다. 이 기업들은 회계사에게 

연말결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는 30시간이 소요되고, 시간당 300유로가 소요된다. 그리고 연말결산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2시간이 소요되고, 시간

당 200유로가 소요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이 기업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특정한 자료를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업이 총 10,000개 존재한다. 또한 이 자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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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기 위하여 직원 1인이 60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당 인건비가 

60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횟수와 가격을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횟수(Q) = 1회(매년 1회 보고) × 100,000(연말결산 대상기업수) = 100,000회
가격(P) = (30시간 × 300유로) +  (2시간 × 200유로) = 9,400유로
행정비용[횟수(Q) × 가격(P)] = 100,000 × 9,400 = 매년 940,000,000유로

이와 같은 산식에 따른 표준비용의 계산을 표준비용측정이라 하고, 

이러한 표준비용측정에 관한 공통된 산식을 표준비용모델이라 한다. 

문제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점이다. 표준비용모델은 오늘날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있지만, 표준비

용모델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개념적 징표들이 각 국가의 문화

적,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약간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원칙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기업이나 시민이 법규

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비용모

델에 따른 측정은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완전성의 가설).25)

표준비용모델분석의 측정 단위는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normally 

efficient business)이다. 이것은 규제대상기업 가운데 정상적인 방식으

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기업은 합리적으로 기

25) 이것은 국제적인 진행방식에서도 동일하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함에 있
어 이러한 완전성의 가설(Vollständigkeitsannahme)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
컨대 법적 상황에 따르면 100,000개의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
다면, 이러한 수치는 추산의 기초로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위법하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가정은 하지 않

는다. 관련되는 기업의 수는 수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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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게도 나쁘게도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비용모델의 취지는 직접적인 규제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측정은 특히 더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기

업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은 대상 집단 가

운데 전형적인 여러 기업들과, 기업의 외주업무를 처리하는 외부 고

문, 그리고 기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정된다. 기업이 응답

하는데 있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진다. 일관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기

업들이 행정활동을 하는데 소비하는 표준시간을 알아낼 때까지 추가 

인터뷰가 이루어진다.

. 측정시기

표준비용모델은 입법평가와 마찬가지로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적

(ex-post) 정보제공비용의 측정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

용을 예측하는 사전적(ex-ante) 정보제공비용의 측정도 가능하게 한다. 

사후적(ex-post) 측정이라 함은 이미 실행중인 법령, 법적 수단 기타 제

안에 관해서 기업에 대한 실제 행정적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후

적 측정은 또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행

된다. 또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은 법령초안이나 기타 제안의 초안에 

대해 예측가능한 행정적 결과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한 측

정은 법령이나 초안이 발효되기 전에 그로 인해 발생할 행정적 결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측정”이라 한다. 사전적 측정으로 나온 결

과들은 공공부문, 기업, 시민, 환경 등과 관련한 법안이 야기할 경제적/

행정적 효과에 관해서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26) 

26) Bertelsmann Stiftung, SKM: Unterschiede zwischen ex-post-Messung und ex-ante- Schät-
zung, Erfahrungsbericht 2006.11,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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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용모델측정이 사전적 또는 사후적 측정이건 정보제공비용의 

측정은 법령상의 내용적 의무(조세납부, 실체적 기준을 이행할 의무 

등)에 근거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령상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의 조사에 국한되어 있다. 

사후적 측정 사전적 측정

목  표

비용과 감축가능성에 대한 정

확한 파악 및 기재

현행법상의 행정비용을 감축

하기 위한 판단자료의 제공

새로운 법률안에 존재하는 비

용의 조사

과도한 행정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의 자료 제공

절  차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

간이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과 

간이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

정간의 방법론 혼합

조사대상

현행 법규범, 법분야 또는 규
제분야에 존재하는 정보제공

의무 

계획중인 (개별적) 법규범상의 
정보제공의무

조사의 

정  도

상세화된 분석과 측정

현행법상의 법규범과 법분야에 

존재하는 행정비용 전체상

행정비용의 개별적 규모와 전

체적 규모

현행법상의 측정치와 비교가

능한 표준치를 도움으로 시뮬

레이션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의 예상

조  사 

방법론

설문조사, 전문가설문조사, 스
톱워치방법론

설문조사, 전문가평가

. 측정절차

현재 유럽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

의 측정절차는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

분 매우 유사하다. 그 이유는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국가들간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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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통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절차에 많은 부분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각국에서의 측정절차는 일반적으로 크게 사전분석단계

(Preparatory analysis), 자료수집 및 표준화단계(data capture and stan-

dardsation), 산정 및 보고단계(calculation and reporting)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7)   

제1단계는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고 파악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

든 정보제공의무를 빠짐없이 리스트업하는 것이 산정의 신뢰성

의 기반으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이행할 행정활동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관련 배경 

변수들을 확인하고, 규제대상인 기업을 분류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와 같이 여러 절차로 나누어지나, 각 절차마다 상호관련성을 

가지므로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단계에서는 일정한 입법으로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기업을 

선택하고 이들을 인터뷰함으로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다. 전반적인 업무는 따라서 각각의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

항, 행정활동 그리고 비용변수들에 대한 표준화된 수치를 가지

고 개별 구분항목에 대한 자료구조에 모든 내용을 기입하는 것

이다. 

제3단계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을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기

업으로부터 소요시간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그 방법은 복잡성과 

대상기업수에 따라 다르나, 현지방문에 의한 청취, 전화청취, 전

27) 독일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에 의한 경제계, 시민, 행정에 대하여 발생하는 행정비
용을 사전평가하는 단계로서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대안에 대한 심사와 정보제

공의무의 간소화가능성에 관한 심사, 가격요소의 추산, 수량적 요소의 추산, 
전체결과(행정비용)의 조사, 전문위원초안에서의 제시와 서술, 자료은행에의 입

력(규정발효 후) 등 7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진국, 독일의 표준비
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부록(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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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예비적  분석

1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사항, 그리고 행정활동 및 기원별 
분류에 대해 확인

2 관련규제의 확인 및 구분

3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별 분류(선택적 단계)

4 관련 기업의 확인

5 기업수, 임금률, 횟수의 확인

6 기업인터뷰 vs. 전문가의 평가

7 관련비용변수의 확인

8 인터뷰 가이드의 준비

9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전문가 심사

단계 2   시간과 비용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및 표준화

10 인터뷰대상이 될 전형적인 기업을 선별

11 기업 인터뷰

12 각 활동부분에 대한 시간 및 자원 산정의 완수 및 표준화

13 10단계에서 12단계까지 전문가 심사

단계 3   계산, 데이터  제출, 보고

14 국가차원에서 검증된 데이터의 예측

15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로의 이동

문가로부터의 청취, 문서에 의한 전문가에의 조회, 앙케이트조사, 

스톱워치에 의한 작업공정의 계측 등이 고려된다. 이와 동시에 

시간단위당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사무

작업을 행하는 사람의 직업자격을 조사한다. 각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은 각기업에서 그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임건비×소요시

간)에 연간 총작업수(대상기업수×빈도)를 곱하여 얻는다. 모든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의 총계가 경제계에 있어서의 정보제공

의무의 총행정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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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국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에 
관한 시사점 

1

표준비용모델의 장점은 매우 상세하게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분야를 넘어 정합성이 있는 다수의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부담경감

의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의 경과에 수반한 진척상황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오늘날 다수의 정부는 표준비용모델을 규제전체

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위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

준비용모델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령상의 절차

부담을 측정함과 아울러 다수 국가의 행정부담경감 프로그램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8) 표준비용모델의 측정 및 그 결과를 고

려한 부담경감 프로그램은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행한다. 그러나 일반시

민과 민간 비영리부문 등 비기업적 부문에 부과되는 부담에 관해서도 

측정하고 경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EU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26개 국가가 행정절차

상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개 국가에

서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별 목표 및 최종시한(National targets and 

deadlines)을 공식화하여 발표하였다. 대다수 국가들은 그 목표를 EU 

차원에서 세운 25% 경감 목표에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을 정

한 목표를 설정하는 움직임은 오늘날 더욱 확대되고 있다. 

28) OECD, From Red Tape to Smart Tap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OECD Coun-
tries, Paris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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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경감을 위한 국가별 목표 및 최종시한]

국   가 국가별목표 SCM 도입여부 최종시한

오스트리아 -25% 2010

벨기에 - -

불가리아 - × -

키프러스 -20% × 2012

체코 -20% 2010

덴마크 -25% 2010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

프랑스 -25% 2011

독일 -25% 2011

그리스 -25% × 2012

헝가리 -25% 2012

아일랜드 -25% × 2012

이태리 -25% 2012

라트비아 -25% × 2013

리투아니아 - × -

룩셈부르크 - Pilot -

말타 -15% × 2012

네덜란드 -25% 2011

폴란드 -25% 2010

포르투칼 -25% × 2012

루마니아 -25% × 2012

슬로바키아 -25% Pilot 2012

스페인 -30% Pilot 2012

스웨덴 -25% 2010

영국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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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국내총생산 중 

행정비용비율

행정비용 25%감소를 통하여 2025년까지 
획득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2025년을 
베이스라인으로 GDP를 %로 변경)

오스트리아 4.6% 1.8%

벨기에 2.8% 0.9%

불가리아

키프러스 6.8% 2.6%

체코 3.3% 1.3%

덴마크 1.9% 0.7%

에스토니아

핀란드 1.5% 0.6%

프랑스 3.7% 1.4%

독일 3.7% 1.3%

그리스 6.8% 2.4%

한편 2006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업무자료(Commission 

working document)에서는29) 집행위원회의 담당부서가 네덜란드 경제정

책 분석국(CPB)의 추산에 기초하여 진단해 본 계산에 의하면 행정비

용을 25% 경감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

면서30), 각국에서 GDP가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31)

29) European Commission,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
dens in the European Union, COM(2006) 689, 690 final. 

30) Henk Kox, Intra-EU differences in regulation-caused administrative burden for companies, 
CPB Memorandum 136, The Hague 2005.

31)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이 보고하는 년도의 국내총생산의 거대한 변
경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부담이 25% 절감
되는 경우에는 2011년의 국내총생산은 행정부담을 철폐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1.5%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행정부담이 계속 낮은 수준(75%)에 머무는 경우에는, 이
러한 증가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총생산율, 즉 원래의 국내총생산의 추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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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국내총생산 중 

행정비용비율

행정비용 25%감소를 통하여 2025년까지 
획득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2025년을 
베이스라인으로 GDP를 %로 변경)

헝가리 6.8% 2.6%

아일랜드 2.4% 0.8%

이태리 4.6% 1.7%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6.8% 2.6%

네덜란드 3.7% 1.3%

폴란드 5.0% 1.9%

포르투칼 4.6% 1.7%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4.6% 1.9%

스페인 4.6% 1.7%

스웨덴 1.5% 0.5%

영국 1.5% 0.5%

EU 25개국 평균 3.5% 1.3%

측정기술의 세련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행정부담의 원인을 심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세련된 기술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개발되고 그 후 다수의 국가에

서 채용된 표준비용모델에 의거한 측정시스템이 채용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일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SCM-Network라는 비공

식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행정절차상의 부담을 측정하는 경우에 동일

한 수법으로 행할 것을 확약하였다.32) 또한 SCM-Network는 2004년 8

32) 동 네트워크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영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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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업의 행정부담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기본 틀인 “표준비용

모델(The Standard Cost Model)”을 발표하는 한편 2005년 10월에는 “국

제표준비용모델 메뉴얼(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을 

발표하였다.33) 이 매뉴얼은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 외에

도 SCM 측정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 덴마크, 네덜란

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의 실제 경험 그리고 다른 나

라를 벤치마킹/비교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2

. 네덜란드 

1.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경과

네덜란드에 있어서 기업의 정보비용(Informationskosten)에 대한 논쟁

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주제는 

이미 1975년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본질적인 개선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네덜란드병34)이

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

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란다스(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
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administrative-burdens.com/

33) 자세한 것은 박영도(역),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한국법제연구원 2009 참조.
34) 네덜란드는 1970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가격의 폭등에 수반하여 북해천
연가스의 매각을 통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이 수입을 토대로 고차원의 사회복지제
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천연가스 수출확대에 따른 자원수출의 증가와 자원수입의 
삭감으로 실질화폐가치가 과잉평가되어, 제조업의 해외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었
다. 또한 사회보장지출이 증대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이 증대하고 이러한 부담증가를 보충하기 위하여 노동조
합의 힘을 배경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이 압박받고 고용이 정
체되면서 실업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경제상황
을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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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위하여 1993년까지 각

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들은 관료비용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각종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35) 

그러나 경제계의 관료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실

용적인 측정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고는 1993년에 경제부(Ministerie 

van Economische)에서 기업에 미치는 행정부담에 관한 측정을 한 결

과, 연간 600만유로로서 GDP의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36) 

이 수치는 정치권에서 기업의 행정비용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는 여과장치로 기능하였고, 그 당시의 수상이었던 Wim Kok정부는 

1994년 시장의 기능화, 규제완화 및 입법의 질개선을 위한 “MDW(Markt-

werting, Deregulering en Wetgevingskwaliteit)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1998

년까지 기업의 행정비용을 1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의회에

서도 이러한 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15%의 감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은 경제부의 조정과 

감독 하에 기업에 발생하는 경비를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천할 연례적인 의무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최초의 대략적인 

행정비용의 측정 내지 추산은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로

부터도 호응을 받게 되었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비용유발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안을 제

시할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론이 흠결되어, 성과는 비교적 적었다(당

시의 추산에 의하면 개시된 조치들이 행정비용을 절감시킨 것은 1994

35) 대표적인 위원회로는 1984년의 Geelhoed Commission Report, 1985년의 Grapperhaus 
Commission Report, 1987년의 Commission on Assessing New Legislative Prohects(CTW)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OECD, Better Regulation in the Nether-
lands, OECD 2009, p.20 참조.

36) Frank Frick, Das Standard-Kosten-Modell, Ein neuer Ansatz fü effektiven Büokra-
tieabbau,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2006/1, S.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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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02년까지 8년 동안 약 6.5%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

부는 Mistral(Meetinstrument Admistrative Lasten)이라는 측정도구를 개

발하여 개별적으로 시험운용을 하고 있었다. Mistral은 모든 국가적 단

위의 행정비용의 유형, 범위 및 발생지에 관한 자료들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구체적 제안에 대한 효과를 사전적

으로 평가하는 도구였다.37) 

1998년 출범한 연립정부는 “MDW 2” 정책을 수립하고, 동년 11월 

정부는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당시 Royal Shell 

Oil 회사의 사장이었던 Jan Slechte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발족

시켰다(Slechte위원회). 이 위원회는 1999년 11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60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행정부담경감

을 위한 진행방식을 엄격하게 탈정치화하여, 내용적으로 정치적인 목

표들 즉, 법규정의 효과성은 판단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단지 절차형성

의 효율성만을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바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네

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의 결정적인 성공요인이 들어있었다. 즉, 위원회

는 규제의 질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제적 추세인 비용편익분석을 

배제하고, 중점대상 집단을 기업에 국한하여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기

업이 이행하여야 하는 비용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비용에 집중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기술적이거나 조직

적으로 피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하여 언급할 뿐 정치적이거나 심지어 

이념적인 입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예컨대, 환경보호의 기준이나 노동법적인 기준 등에서와 같이 끝없는 

토론에서 제기나는 논쟁을 피하게 된다. 또한 Slechte위원회는 행정내

부에서 강력한 조정이외에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행

하는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설치도 제안하였다. 

37) Mistral에 관한 것은 MISTRAL®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es, Research Report 0110, EIM, 2002. <http://www.eim.net/pdf-ez/h200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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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chte위원회의 제안은 정부 및 의회에서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2001

년 5월 정부는 행정부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Actal(Adviescollege toesting 

administratieve lasten)이라는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였다.38) Actal은 관

료비용을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함에 있어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하며, 각종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위

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Actal의 핵심적 과제는 비

용추이에 관한 장기간의 영향을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과 행정이 비용에 대하여 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도록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2003년 5월 16일 총선결과 발족한 Balkenende 연립정부는 동 협정서

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개혁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Andere Overheid). 

즉, 정부는 법령을 개선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규제는 

적게 차별적으로 하며, 중앙정부는 선진적으로 재편하여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개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부담의 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방차원에서의 행정부담 감축

에 관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 또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정비용을 2007년까지 25%(41억 유로)까

지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부내에 IPAL(Interde-

parmentale Projectdirectie Administrative Lasten)이라는 조직을 설치하고

(그 후 재정부로 이관), 동 조직으로 하여금 행정부담 경감의 목표에 

관하여 각 부처와 분명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2003

년 12월 IPAL은 행정비용을 측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측정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Meten is Weten)”라는 제목으로 된 표준

비용모델 매뉴얼을 소개하였다. 이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은 종전에 개

발된 측정절차인 Mistral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비용을 측정하

기 위하여 각 부처가 따르고 있는 모델이다. 

38) http://www.actal.nl/pagina/About+Actal/751/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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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7일 연립정부는 기업에 대한 고차원의 규제개혁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밝히고, 동년 7월에 발표한 백서에서 새로운 

규제개혁그룹의 신설과 Actal의 기능강화 및 2011년까지 행정부담을 

25%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07년 1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2012년에 25%까지 EU 기업들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야심찬 행동계획(Action Programme)을 제안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새로운 규제개혁기구로서 재정부의 IPAL

과 경제부의 일부 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혁그룹(Regiegroep Regeldruk 

: RRG)을 신설하여 종전의 IPAL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다. 

RRG는 재정부와 경제부에 공동으로 소속되며 정부의 기업 부담경감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며, 정치적 차원에서 조언과 보고를 

하는 한편 EU의 기업부담 경감정책을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그

리고 2008년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2단계 행정부담 감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행정부담 측정경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측정노력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작업은 2000년도 이후

부터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행

정비용측정은 2003년 중반부터 개시되어 2004년 1월에 행해졌다. 당시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각부처의 정보제공의무의 숫자를 파

악한 결과 약 16,000여개의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였다. 이 정보제공의

무를 환산한 결과, 총 행정부담액은 127억 164억 유로로 추정되었고, 

이 수치는 GDP의 약 2.9 3.7%(당시 네덜란드 GDP는 약 4,450억 유로)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재무부(43억 2천 ) - 보건부(32억

) - 사회부(25억 3천만 ) - 법무부(25억 1천만 )등의 순서이며, 이들 

4개 부처가 총 행정부담의 1/3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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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출처 비  율

국제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유럽공동체의 법규정으
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의무로 인하

여 발생하게 되는 비용 포함)
43%

국제규범에서 도출되지만 국내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 13%

국내규범에서 도출되는 것 44%

그리고 이를 법률별(조세관련 법률은 규제 법률에서 제외되었으나 

행정부담 측정에는 포함 됨)로 보면 아래의 10개 법률에서 전체 행정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10개 분야의 행정부담이 많은 

이유는 대상 기업의 수가 많고, 정보제공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법    률    명 소관부처
부 담 액

(EUR billion)

연간회계법 법무부 1.5

거래세법 재정부 1.4

상품표시법 보건부 1.2

환경관리법 환경부 1.0

임금 및 급여과세법 재정부 0.7

강제건강보험법 보건부 0.7

사회보장법 사회부 0.6

내국세법 재정부 0.6

가격법 경제부 0.5

근로조건법 사회부 0.5

계 8.7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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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측정갯수

(2002 기준)

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율

2003 2004 2005 2006 2007

재  정 4,325 128 397 698 892 940 22%

보건복지 및 스포츠 3,181 33 50 75 568 653 21%

사회 및 고용 2,533 42 233 395 529 633 25%

법  무 2,500 58 60 66 476 921 37%

주택, 도시계획 
및 환경 

1,714 7 49 138 151 505 29%

교통, 공공근로 
및 수자원관리

917 10 50 152 217 273 30%

경  제 672 7 27 37 119 119 18%

농업, 자원 및 
식품 품질

430 36 82 108 108 108 25%

교육과학 18 0 0 0 0 5 28%

내  무 17 -20 -20 -19 -18 -13 -76%

총  계 16,307개 300 927 1,650 3,042 4,144 25%

그리하여 정부는 정보제공의무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2007년까지 25% 

(41억 유로)까지 절감하고자 하는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부처별 정보제공의무 숫자 및 감축목표]

2007년 12월 정부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23.9%의 행정부담이 감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나타나는 문화가 비록 늦은 속도로 진행되지만 비용을 인식

하는 사고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편 2007년 7월 정부

는 2011년까지 행정부담을 25%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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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8 9.0 11.9 17.7 25.2 %

425 789 1,050 1,559 2,221 백만유로

여 2008년 1월부터 기준측정을 개시하였다. 기준점은 2007년에 업무

에 대한 행정부담의 zero base 수치에서 측정한 2007년 3월 1일의 행

정부담이 된다. 제로베이스 수치의 결과는 2008년 5월의 진행 보고서

에서 의회에 보고되었다.

[2007년 - 2011년 감축목표] 

한편 정부는 규제 부담의 감소를 위한 투명성과 목표치의 모니터링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Less (the reductions), Easier (better service), Notic-

eable(the total reduction)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Less(the reductions)의 경우 2008년 9월 30일 현재 8%의 감축이라는 

목표도달이 모니터링 되었다. 

3. 시사점  

2000년 이후 네덜란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혁신적 규제개혁정책은 다른 국가들

의 모델로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행정비용의 

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은 매우 체계적이고 내용이 풍부한 절차로

서, 그 효율적인 관리와 시행으로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

라 OECD 뿐 아니라 EU차원에서도 선진 규제를 위한 중추로 삼고 있

으며, 현재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네덜란드의 모델에 따라 표준비용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39)   

39) OECD, Cutting Red Tap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 the Netherlands, Paris 200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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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는 초기에는 행정비용의 감축이 현실적인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정한 목표들이 설정되었다. 그러

나 1990년대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검증의 결과 개선할 점이 있었

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비용에 대한 측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감축목

표가 언급되었으며 법률안의 비용을 심사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Actal

이 설치되어 각종 측정을 심사하고 경제계에 발생한 비용과 2005년부

터는 시민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의무의 비용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반드시 표준비용모델

에 따라야 하고, 이 과정에서 Actal은 각 부처에 대하여 자문을 행하

고 지원하여 정부와 의회가 원하는 경우 보고를 한다. Actal은 보충적

으로 질의를 받아서 활동하거나 독자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Actal

은 법안을 제출하거나 비용효과산정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각 부서 장

관에 대하여 각종 제안을 한다. Actal의 각종 제안은 의회에도 제출되

고 최종적으로 출간된다. 

그러나 Actal의 주된 목표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문

화변화를 위한 수단으로는 형식적인 제안들, 비용에 관한 투명성의 창

출 및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 등이 있다. 

Actal은 이를 위하여 입법절차에서 각종 제안을 하고 관료비용을 감축

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경험에 대

하여 관료비용의 효과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 표준비용모델이 실

용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점,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좋은 기반

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 양적인 목표의 설정은 그에 필요한 

정치적인 지원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가 표준비용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요소로는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spflicht)에 집중하고, 규제목표와 가치평가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탈정치화), 모든 정부 부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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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일적인 조사도구로서 표준비용모델에 의무적으로 구속된다는 

점, 누가, 전체 목표의 어떠한 부분을, 언제까지 달성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분명하며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 독립적인 감시조직과 전문가조직(Actal)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정부, 개별 부처 및 의회에 대하여 상시적인 (최종적으로는 공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독 일

1.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경과

독일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연방의회의 회기가 바뀔 때마다 

관료주의의 철폐와 행정비용의 절감에 관한 정부의 각종 선언이 발표

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

대 말 이후부터는 행정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적지 

않게 나왔으며, 대표적인 것으로서 1999년 12월 1일 “현대국가-현대행

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의결하여 행정의 현대화, 관료주의의 철폐, 전자정부의 추진 등의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40) 또한 연방정부는 기업의 경제활

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완화와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관료주의철폐(Bürokratieabbau)라는 이름 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3년 2월 26일 “관료주의철폐 마스터플

랜(Mittelstand fördern-Beschäftigung schaffen- Bürgergesellschaft stärken. Eck-

punkte für den Masterplan Burokratieabbau)”을 의결하였다. 

나아가 2004년 5월 12일 연방내각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경쟁

40)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 개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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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경제노동부(BMWA)가 마

련한 29개 추가대책을 의결하였다. 이들 29개 추가대책은 크게 행

정절차 간소화(고객 지향적 행정업무), 행정규제 완화(기업 활동 여

건 개선)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진다.41) 

그러나 행정개혁을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은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별적 조치에 국한된 법적 개선만으로

는 관료주의와 이로 인하여 유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제거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개혁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독일 정부가 현존하는 관

료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법률에 대하여 확실하게 예견할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관료주의의 철폐와 

행정비용의 절감에 관한 기존의 각종 제안들이나 입법발의들이 문제점

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관료주의의 철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에 기초되어 있지 못했다.42) 이 때문에 독일정부는 관료주의 철폐개혁

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를 객관적 기준

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삭감목표를 세운다는 매우 실

천적인 방법론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43)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된 근본적인 계기는 2005년 11월 11

일의 연립협정(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에서 관료주

의철폐를 중요한 과제로 명시하기에 이르렀으며,44) 이를 실천하기 위

41) 연방경제노동부장관은 당초 34개 항목에서 철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관련 부처
와의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9개 항목으로 조정, 내각에 제출하였다. 29개 항목
은 연방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료주의 철폐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동안 소위 혁신지역으로 지정된 Bremen, Ostwestfalen-Lippe, Westmecklenburg 등 3
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42) Werner Jann/Kai Wegrich/Jan Tiessen, “Bürokratisierung” und Bürokratieabbau im inter-
nationalen Vergleich - wo steht Deutschland?, Berlin, 2007, S.24.

43) Nobert Röttgen, Normenkontrollrat : Der Koalitionsvertrag als Wegweiser zu besserer 
Rechtsetzung und weniger Bürokratie, ZRP 2006.2., S.50.

44) 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 - Gemeinsam für Deutschland. Mit M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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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6년 4월 25일에는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Pro-

gramm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을 내각에서 의결하였

다. 이 프로그램은 관료주의철폐를 위한 행정절차사무부담을 경감하

는 데에는 개별 법규의 정리만으로는 불충분하는 인식하에 법령에 의

하여 부과되는 행정절차비용을 통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인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라서 얻어진 객

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하여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령의 

재검토를 행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신규입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증대

를 가능한 한 조기단계에 차단하려는 것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과 공동으로 “표준비용모델 입

문서(Einführ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Methodenhandbuch der Bun-

desregierung)”를 작성하여 2006년 8월 17일에 공표하였으며, 이와 별도

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관료주의철폐 사무처가 2006년 12월 5일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

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Leit-

faden für die ex ante 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

dardkosten-Modell)”도 발간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

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28일 연방정부는 2011년까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기업체나 시민 등에게 유발된 행정비용의 전체적 현황을 심사

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로 의결하였다.45)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 현재의 행정비용부담의 25%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이 목표설정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

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n Normen-

und Menschlichkeit., Union Betriebs-GmbH, Berlin, 2005, S.74.
45) Thomas Schleiermacher, Durchbruch beim Bürokratieabbau läßt weiter auf sich wart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 für München und Oberbayern, München,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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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정보제공의무 숫자

노동 및 사회부 448

교육 및 연구부 30

식량, 농업 및 소비자보호부 1,702

재정부 3,487

가족, 시민, 여성 및 청소년부 55

보건부 525

내무부 437

법무부 293

환경부 1,038

교통, 건설 및 도시부 998

국방부 9

kontrollrates)를 설치하는 한편 연방의 각 부처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

우에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을 반드시 조사하여 서술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방각부 공통사무규칙(GGO)을 부분 개정하였다. 

2. 행정부담 측정경과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에 대하여 2006년 9월 30일 기준 이후의 연

방법을 대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경제계의 행정비용을 측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 각 부처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연

방법령에서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범을 확인하여 2006년 말

까지 연방통계청에 보고하였다. 애초 연방통계청에 보고된 정보제공

의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총 10,516개에 달했다. 

[부처별 정보제공의무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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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출처 비율

국제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유럽공동체의 법규정으로 인하
여 유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

는 비용 포함)
25%

부  처  명 정보제공의무 숫자

경제부 1,472

외교부, 수상청 기타 22

계 10,516

그러나 이 수치 중 일부는 중복적으로 보고된 것이었고, 다른 한편

으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유럽공동체의 집행명

령에서 도출된 정보제공의무가 1,173건이었다. 따라서 연방통계청이 표

준비용모델에 따라 행정비용을 측정한 정보제공의무는 현실적으로 총 

9,279개46)였다. 독일 경제계가 총 9,279개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

로써 유발되는 연간 비용은 총 476억 유로(한화 약 86조)에 달한다. 

이 중에서 225억 유로에 달하는 행정비용은 오로지 국내입법자에 의

하여 유발된 것이고, 나머지 251억 유로는 유럽연합법이나 국제법적 

지침에 근거하여 유발된 것이다.47)

[정보제공의무의 발생처 및 비율]

46)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S.22f. 

47)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ekr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
kabinett, Juni 2009,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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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출처 비율

국제규범에서 도출되지만 국내적 차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 20%

국내규범에서 도출되는 것 55%

그런데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측정된 전체부담을 비용유발원인자에 

따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것이 행정비용의 감축목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

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비용유발원인자와는 별개로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행정비용을 감축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

을 취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특히 476억 유로가 아직 완결

된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독일 내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

에 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행정비용은 지

금까지 조사된 476억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48) 

지금까지 조사된 총 행정비용이 476억 유로라는 점에서 출발해보면 

잠정적인 감축목표는 약 120억 유로가 된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유로가 2009년 말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2009년 6월

에 출간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약 68억 유로의 완화규모를 가진 총 

288건의 간소화조치가 취해졌다고 명시되어 있다.49) 이 수치는,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미 감축의 목표가 되는 총 행정비용(476억 

유로)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현재의 간소화조치에 해

당하는 68억 유로는 원래의 총 목표인 25%의 중간목표에 해당하는 

12.5% 내지 60억 유로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48)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S.24.

49)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
bericht des Staatssekre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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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행정비용 감축목표의 도달 상황]

-25.0%

12.0

4.97 4.82

남아있는 철
폐규모(51억 
유로의 완화
규모)

0.45 0.34

36건의 계
획된 조치 
(3억3500만 
유로의 완
화규모)

-12.5%

6.58 6.84

288건의 기 
이행된 조
치(68억 유
로의 완화
규모)

감축 
목표

2008년 
연례 
보고서

2009년 
중간   
보고서

(단위: 10억 유로)

3. 시사점

2005년까지 독일에서는 법령의 총량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적절한 

것인지, 특히 국가적으로 유발된 관료비용(즉, 행정비용)을 기업이나 

시민에게 분산하는 것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존재하지 않았

다.50)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이전까지만 하더

라도 목표지향적인 비용산정 프로그램이 실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

고 있었다. 현존하는 관료비용을 포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행정적 부

담의 총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99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50) Christian Ohr, Standardkostenmessung und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GRIN 2007,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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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실무에서 운영되던 표준비용모델을 독일에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일이 도입한 표준비용모델은 연방법에 근거한 모든 

정보제공의무와 유럽연합법에 근거한 모든 정보제공의무를 연방의 소

관부처가 연방통계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연방 각부처에서 약 50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표준비용모델과 산정 방식 및 입력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51)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과 공동으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입문서는 표준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개념의 해설 등에 관한 일반적 

문제점 이외에도 정보제공의무의 확인에서부터 구체적인 비용산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나 유럽연합 및 OECD의 표준비용모델을 

많이 참고한 바 있다. 특히, 이 입문서는 비용감축의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행정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도 취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통계청은 표

준비용모델 자료은행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여 구체적인 산정을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006년에 각종 준비를 위한 제반 조치

(표준비용의 산정에 관한 관련 공무원 교육, 자료은행의 개발, 소관 

부처가 송부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를 완료한 이후에 2007년

부터 구체적인 산정이 개시되었다. 나아가 연방통계청이 참가하여 주,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들과의 정보교환이나 경험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

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

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공식이나 산정을 위한 

개별적인 요소들은 외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51) BT-Drs. 16/5323 v. 11.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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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방법론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표준비용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표준활동의 분류에서 알 수 있다. 애초 독일에서는 표준비용모

델의 맥락에서 말하는 표준활동을 네덜란드 모델과 동일하게 14단계

로 구분한 적이 있고, 이러한 구분은 2006년에 연방통계청에서 발간

된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2008년에 수정 발간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사전적 추산에 관한 지침

서는 표준활동을 1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이 비

록 국제적인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독일 국내에서 그

것을 적용함에 있어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은 여전히 발전의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시점으로는 표준비용모델에서 가

장 중요한 개념적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이 법정

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을 “이 법에서 행정비용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제

공의무라 함은 법률, 시행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

는 의무로서 자료나 기타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

달, 보유 또는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 이외에 법률, 시행

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다른 비용은 행정비용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법에

서 정보제공의무를 개념 정의해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이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

가적 정책에 혼선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연

방통계청의 역할이다. 연방통계청은 현재 조사를 위한 광범위한 인프

라를 구축해두고 있다. 나아가 관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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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이 광

범위하고 세세하게 축적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

1.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경과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비용효과의 인식은 “1979년 입법

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 1979)”52)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입법

기술지침 제90항에서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이유란의 총칙부분에서는 

당해 초안이 재정적 효과(finanziell auswirken)를 어느 정도로 유발하는

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법령안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물적 비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비용의 증가나 소요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과 이 

지침에 따른 각종 훈령53)은 정부제안의 모든 법률안의 입법이유란에

서 재정적 효과의 서술(Darstellung der finanziellen Auswirkungen)을 요

구함으로써 입법절차에 참가한 기관들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

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히, 1986년부터 추진된 연방예산의 건전화에 

대한 목표를 위하여 1987년 초에 연방법률의 성격을 가지는 입법적 

조치의 재정적 효과(1986년 연방예산법)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제

정되었다. 입법실무에 대하여 그 수준이 더 높여진 이와 같은 요구들

은 1992년에 편찬된 “법률의 재정적 효과의 산정을 위한 입문서(Hand-

buch zur Berechnung der finanziellen Auswirkungen con Gesetzen)”를 통

5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영도, 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 -오스트리아
의 법령입안심사기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5 참조. 

53) Vgl Punkt 3 im RdSchr vom 29. Oktober 1980, GZ BKA 600.824/21-V/21/980, und 
Punkt 2.3 im RdSchr vom 9. Dezember 1981, GZ BKA 600.824/8-V/A/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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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나타났다.54) 1994년에는 연방예산법55)이 개정되어 연방재무부장

관에게 새로운 입법조치의 재정적 효과에 대한 서술방법에 관한 법규

명령 형식의 지침(Richtlinien für die Ausarbeitung der Darstellung der fi-

nanziellen Auswirkungen neuer rechtsetzender Massnahmen)56)을 발할 의

무가 부과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6년 3월 11일자 연립정부협정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제적 전망의 유인력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법규정의 실효성, 필요성, 적용의 친화성 및 이해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57) 연방수상청 헌법국은 이 협정

의 이행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구상을 작업하였고,58) 연방정부는 

그 작업결과를 1996년 7월에 승인하였다.59)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연방정부는 1999년 1월 

연방정부가 제안한 모든 법문서(법률, 법규명령)에 대하여 각각의 법

령안이 오스트리아의 고용상황(Beschäftigungslage)과 경제적 전망(Wirt-

schaftsstandort)에 미치게 될 효과라는 특별한 관점을 고려하여 심사하

기로 결정하였다.60) 이 결정은 법률안의 “표제부와 입법이유(Vorblatt 

und Erläuterungen)”의 구성과 관련된 연방수상청의 관련 훈령에서 다

시 구체화되었다.61) 한편 1999년 7월 오스트리아 의회는 “모든 법규정

의 실효성, 필요성, 적용의 친화성 및 이해가능성에 대한 심사”의 최

54) 이 입문서는 1993년 2월 16일자 연방정부의 의결을 통하여 각부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공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
도( )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7.5 참조.

55) BGBI. Nr. 960/1993 연방예산법 제14조 제5항 참조.
56) Verordnung des Bundesminister für Finanzen betreffend Richtlinien für die Ermittlung 

und Darstellung der finanziellen Auswirkungen neuer rechtsetzender Maßnahmen BGBI. 
Nr. 50/1999 zgd BGBI. Nr. 165/2007(http://www.bka.gv.at/DocView.axd?Cobld=25884).

57) Arbeitsübereinkommen für die XX. GP, 40 참조. 
58) Ministerratsvortrag vom 4. Juli 1996 (GZ BKA 690, 022/8-V/3/96) 참조.
59) 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vom 9. Juli 1996 (TOP 21 DES 16. Ministerrates). 
60) 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vom 22. Jänner 1999 (TOP 57 des 82. Ministerrates). 
61) RdSchr vom 19. Februar 1999, GZ BKA 600.824/0-V/2/99 (mittlerweise überhl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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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성과로 이른바 “제1차 연방법 개선법률(Erste Bundesrechtsbereini-

gungsgesetz)”62)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이후부터 제1차 연방법 개선법률이 통과되던 시점에 아직도 연방법으

로 발효 중에 있던 모든 연방법률과 법규명령으로서 제1차 연방법 개

선법률의 부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령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폐지

되었다. 정부여당은 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 규제

-전문가위원회(Better regulation-Expertengruppe)를 설치하여 결과비용과 

효율적 입법절차의 기준에 따라 현행 법률과 법규명령을 분석하겠다”

는 목표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선진 규제-전문가위

원회를 법률과 법규명령을 제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로 활용

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0년에 이르러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접근방

법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축하고 불필요

한 행정비용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연방정부는 

“2001년 규제완화법(Deregulierungsgesetz 2001)”의 제정을 통하여 재정

적, 경제적, 환경적, 소비자보호 정책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법률의 본

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를 신설하였다.63) 그 이후 

2003년 2월의 제22차 의회 입법기 동안 정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최초

로 “외부의 전문가를 통한 효과비용추산의 도입(Einführung einer Folge-

kostenschätzung durch externe Experten)”64)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는 2001년 규제완화법과 결부되어 있고 2005년 10월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간소화제안(Vereinfachungsinitiative)”에 영향을 받아 질

적이고 양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이른바 “2006년 규제완화법”을 제정

하였다. 

62) BGBI. Nr. 101/1999.
63) §1 Abs. 2 erster Satz des Deregierungsgesetzes, BGBI. Nr. 151/2001 참조. 
64) Regierungsprogramm der Österreichischen Bundesregierung für XXII. Gesetzgebungs-

periode (28. Februar 2003), Kap 20 “Verwaltungsreform”, S.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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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부처명
정부제공의무를 

규정한 법령규정수

정보제공 

의무숫자
행정부담 (백만유로)

경제노동부 243 1,656 994

재무부 77 1,551 1,213

또한 연방정부는 국제적 모범, 특히 네덜란드의 모범에 따라 2006년 

4월 27일자 회의에서 기업이 연방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행정비용(Verwaltungskosten)을 2010년까지 약 

25%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65) 이에 기초하여 내각에서는, 거시경제

적인 분석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을 감축시키는 것은 국민총생산의 

성장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동

시에 공공분야에서 행정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라도 각종 개혁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 1월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입문서(Handbuch Standardkostenmodell Österreich)”를 발

간하였다. 

2. 행정부담 측정경과

연방정부는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의 주관하에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자신의 각 관할영역에서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 연방의 법규범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2007년 각부처는 2006

년 12월 31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규정 중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제공의무를 분석하여, 561개의 법령규정에서 5,687개의 정보제공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보제공의무

의 이행으로 인하여 기업에 유발되는 행정비용의 총계를 언급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총 43억 유로에 달했는데, 이 

금액은 국내총생산의 1.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65) 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vom 27. April 2006(TOP 18 DES 131. Minister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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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부처명
정부제공의무를 

규정한 법령규정수

정보제공 

의무숫자
행정부담 (백만유로)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46 740 208

건강가족청소년부 44 717 425

법무부 43 476 812

교통혁신기술부 74 348 184

사회소비자보호부 11 98 366

수상청 11 67 58

교육문화예술부 5 17 1.1

내무부 5 13 45

국방부 1 3 1.1

과학연구부 1 1 1.1

계 561 5,687 4,300

한편 조세, 노동법, 사회보장법, 회사법 및 유가증권법의 분야는 총 

약 2.7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반해 통

계 분야에서는 비록 기업들이 통계상의 각종 보고를 특히 부담이 된

다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00만 유로만 발생하였다.66)

분  야 법규정수
부담액

(백만유로)
비율(%)

조세법 34 1,045 24

고용 및 사회보장법 64 1,041 24

무역 및 상사법 24 609 14

66) 기초조사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www.verwaltungskostensenken.at/Deutsch/ 
initiative/Erbgebnisse/_Start.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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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총 43억 중 약 25%에 해당하는 

10억유로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부처별 목표치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하고 정보제공의무의 원천이 국내법에 있는 것은 2010

년까지 달성되도록 하고, 정보제공의무의 원천이 국제법 및 유럽법에 

있는 것은 2012년까지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별 목표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부처명 행정부담(백만유로) 감축수치(백만유로)

경제노동부 994 248

재무부 1,213 303

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208 52

건강가족청소년부 425 106

법무부 812 213

교통혁신기술부 184 46

사회소비자보호부 366 92

수상청 58 15

교육문화예술부 1.1 0.27

내무부 45 11

국방부 1.1 0.27

과학연구부 1.1 0.27

계 4,300 1,086

3. 시사점

오스트리아는 행정관련 재정비용에 대한 법률효과 평가의 이론적

입법적 근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평균이상의 수준에 달하고 있었

으나, 법령에 대한 재정적 비용의 평가는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그 때

문에 법령안에 대한 효과 평가는 실제로 평가를 실시했다기보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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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목상으로 이름만 내건 형식적 의무이행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입법에 관한 효과 평가의 결과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사후조사는 물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초가 결여되어 있었다.67) 

연방정부는 1986년부터 점진적으로 연방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목표는 특히 입법조치로 인하여 야기되

는 중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재

정에 귀속되는 재정부담과 한정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정책

상의 재정적인 여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

이었다. 즉, 향후 재정지출 집약적인 사업들에 대한 준비 및 오스트리

아의 EU회원자격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소요액의 마련 등이 시

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연방정부와 의회가 이와 연관된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는 그 어느 때보다 입법조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정부담에 관하여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연방의 입법절차에서는 

법안이 재정적인 효과(finanziellen Auswirkungen)를 수반하는 것일 경

우에는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협의절차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발표가 나오기까지 오스

트리아에서는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한 것을 

제외하면, 법규정으로 인하여 수범자에게 유발되는 부담가중 내지 비

용에 대한 고찰은 미미하였다. 또한 2001년 규제완화법에 대해서는 

67) 오스트리아에서는 행정관련 법률효과 평가를 실시할 때, 충분한 법적 근거와 관
련시켜 구체화, 사후조사, 비재정적 효과의 고려 등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재판권을 
통해 제시한 반면, 사회적 영역이나 법률의 효력대상인 사인, 특히 경제에 관련해
서는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려한 법률효과 평가를 결코 실시하지 않았다. 물
론 초기에는 법률규정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명시했던 노력들이 있었지

만, 이러한 법률효과 평가는 내용적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여전히 초기 단계
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Viktoria Enzenhofer/Franz Strehl/Barbara Leitl, Berechnung 
und Abschätzung der Folgekosten von Gesetzen in Österreich, Johnnes Kepler Universität 
Linz 1999, S.182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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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의 명령을 실무에서 이행한 사례

는 거의 없었으며, 연방정부의 법률안이 재정적, 경제적, 환경적, 소비

자보호 정책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당해 법률안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킨 사례는 1건 뿐이고, 이 경우에도 상세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다.68) 다만,  2005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더 

적고 선진화된 규제(Less and Better Regulations)”에 대한 제안에 영향

을 받은 2006년의 규제완화법69)은 양적인 규제완화(Deregulierung)를 

위한 발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규제완화의 요소도 포함하

고 있었다.70) 아울러 연방정부가 2006년 4월 기업이 연방법상의 정보

제공의무와 유럽연합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행정비용을 2010년까지 총 25%로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

게 되면서,71) 장래의 중단기의 양적이고 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또 

다른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시점으로는 표준비용모델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발간된 “오스트리아의 표

준비용모델 입문서(Handbuch Standardkostenmodell Österreich)외에 2007

년 8월 31일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지침(Standardkostenmodell- Richt-

linien)”을 별도로 제정하여, 표준비용모델의 개념설정과 산정방식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관할 연방부처들로 하여금 연방법률이

나 법규명령 또는 조치를 할 경우 기본적인 요소로서 정보제공의무에

서 기인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조사

하고 행정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통

68) 1139 BlgNR 21. GP (Bundesstraßen-Mautgesetz 2002 - BStMG), 15면. 이 자료는 http:// 
www.parlament,gv.at/PG/DE/ / / _01139/pmh.s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69) BGBI. Nr.1 113/2006.
70) 이에 관해서는 Vorblatt der RV 1014 BigNR XXII. GP 참조.
71) 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vom 27. April 2006(TOP 18 des 131. Ministerrates). 
내각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초의 이행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2008년 3월 
16일자로 의결하였다(TOP 25 des 47. Minister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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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이 표준비용모델의 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 될 만한 사전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영 국 

1.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경과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은 노동당 정

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과 관련이 깊다. 1997년 5월 총선거에서 압승

한 블레어 수상은 보수당 정권시대의 정부규제가 기업 등의 민간활동

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행정개혁

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필두로 하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72) 

1998년 블레어정부는 증거에 의거한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안을 지향

하기 위하여 수상성명으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을 정치주도로 실시하

였으며, 1999년 3월에 “정부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정책73)이 

본격화되어 기업 등에 불필요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의 현대화라는 정

책과제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74) 

72) 블레어정부의 개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Modernising Gov-
ernment개혁이다. 이것은 각 정부부문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IT 등 신기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

여 서비스의 질향상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행정개혁이다. 규제개혁이

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 법령개폐를 기다리지 않고 부당한 규제배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제도를 설정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추진이다.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정부실
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73) 정부현대화정책의 골자는 정책입안에서의 전략적이고 부처간 민관연대에 의

한 복합적 계획의 실현, 공적서비스제공책임으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합치한 서비

스 제공, 공적서비스의 질추구로서 효율적으로 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IT정
부의 실현으로서 공적서비스에의 적극적인 신기술도입, 공적서비스의 중시로서 

시민지향적인 서비스의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74) 자세한 내용은 박영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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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1997년 노동당 집권이후 

23,000여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매년 400

억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

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대상범위의 확대, 규제영

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규제의사결정을 위한 보다 공식적인 기준의 설

정, 일반인의 의견수렴절차 개선 등 현행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근본

적이고 철저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하였다.75) 한편 정

부는 2004년 10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선진규제 테스크포스

(The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BRTF)”로 하여금 행정비용의 감축

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검토할 것을 의뢰하였고, BRTF는 2005년 3

월 “적을수록 많은 규제 : 부담의 경감과 효과의 증진(Regulation-less is 

more :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76)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

여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규제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복잡하고 부담이 되는 단순화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One In, One Out”방식의 활용을 규제개혁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채용

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일정기한까지 행정

부담의 감소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에 따

른 조직체계의 구축과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용이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7 참조. 
75) 자세한 내용은 House of Commons Regulatory Reform Committee, Oper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Act 2001, First Special Report of Session 2004-05, HC 273.
76) David Arculus at al., Regulation-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

comes, A BRTF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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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에서는 기업인인 Philip Hampton(대형소매 기업인 Sains-

bury 이사회 의장)에게 현행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뢰하여, 2005년 3월 “행정적 부담의 경감 : 효과적인 검사와 집행(Re-

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이라

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77) 이 보고서 역시 영국의 규제구조를 분석한 

다음, 향후 영국의 규제에 대해서 비용을 측정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규제기관이 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두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표준비용모델의 적극적인 도입방향을 모

색한 영국정부는 향후 4년에 걸친 규제개혁정책으로서 규제관련기구

의 대폭 축소,78) 규제축소를 위한 접근방법의 개혁으로서 위험도에 

기초한 규제부과 시스템도입,79) 기업조사 서류의 간소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서의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한편 선진규제국은 2005년 9월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매뉴얼(Measu-

ring Administrative Cost: UK Standard Model Manual)”을 발간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행정부담을 위한 지침(Administrative Burdens - Route 

to Reduction)”을 제시하였으며, 다시 2006년 11월 규제영향평가 가이

드라인(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uideline)도 마련하였다. 이 가이

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서류양식이나 완화된 정보제출 요구가 기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7년

77)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2005.

78) 이를 위하여 영국정부는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국립도량형연
구소) 및 Engineering Inspectorate(기술검사소)를 폐지하고, 통산산업부의 기업조사 사
무소(Companies Investigations Branch)를 기업파산청(Insolvency Service Agency)과 통
합하는 등 31개의 국가 규제관련기구를 7개로 통합하였다.

79) 이 제도는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조사 등은 위험도가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하고 위험도가 낮고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1백만 건의 조사
(전체의 1/3에 해당)가 줄어들고 규제기구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서류의 1/4이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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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
m13.999

2006.5 2007.5 2008.5 2008.12 2009.5 2010.5

순 감축액

( m)
321 633 1,485 1,888 2,635 3,353

행정부담 

총수
12,878 12,566 11.715 11.311 10.564 9,847

감축비율 2.4% 4.8% 11.2% 14.4% 20.0% 25.4%

에는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여 영향평가(Impact Assess-

men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표준비용모델을 통한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평가에서 관리상의 부담을 측정하도록 제시하였다.

2. 행정부담 측정경과

정부는 2005년 여름부터 19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2월에 2010년까지 기업 및 제3섹터부

문에 부과되는 행정부담을 25%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정부는 각부처별로 제시한 행정부담 감축성과를 점검하고 

그 이행상황과 관련 절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진규제국을 비롯한 몇 

개 부처의 대표자로 구성된 External Validation Panel을 결성하는 한편, 

동년 12월 제3차 간소화계획에 관한 연간보고서(Making Your Life 

Simpler. Simplification Plans)를 발간하여,80)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제시하였다.  

80) http://www.berr.gov.uk/files/file492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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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베이스라인

( m)

순절감 2010.5 계획

2008.12 ( m) 2008.12 (%) 2010.5 ( m) 2010.5 (%)

기업규제개혁부

(BERR)
4,068 571 13.8% 1,048 25.8%

내각처

(Cabinet Office)
15 0 0% 2 15.6%

공익단체위원회

(Charty Commission)
37 0 0.3% 5 14.2%

지방자치부(GLS) 2,487 363 4.6% 643 25.9%

문화미디어 

스포츠부(DCMS)
343 156 45.4% 161 46.8%

아동학교가정부

(DCSF)
210 0 0% 59 28%

환경외무부

(DEFRA)
460 38 8% 87 19%

교통부(DfT) 585 79 13.5% 141 24.1%

보건부(DH) 1,202 91 12.9% 89 26.6%

혁신대학기능부

(DIUS)
543 130 24.0% 169 31.2%

근로연금부(DWP) 471 136 28.9% 136 28.9%

산림위원회

(ForestryCommission)
2 0 26.5% 0 26.5%

식품표준청

(Food Standard Agency)
91 -68 -75.1% 13 13.9%

정부평등국(GEO) 6 0 -4.4% 0 -4.4%

재무부(HM Treasury) 159 -10 -6.0% 105 66.3%

내무부(Home Office) 83 13 16% 19 23.2%

건강안전부(HSE) 2,023 318 15.7% 544 26.9%

법무부(MoJ) 369 39 10.7% 78 21.1%

통계청(ONS) 49 6 13.0% 8 15.4%

총  계 13.2bn 1.9bn 14.4% 3.4bn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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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영국의 행정비용삭감을 위한 노력은 각부처가 규제간소화계획(Sim-

plification Plan)을 책정하여 그 가운데 행정비용의 현상을 추계함과 아

울러 그 비용을 정부전체로 2010년까지 25% 이상을 삭감할 것을 목

표로한 간소화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영국의 표준비용모델은 덴마크

의 표준비용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매뉴얼은 매우 실용적이고 

일목요연한 방법이 적용되도록 서술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행정부담 

경감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규제개혁정책은 선진규제국(Better Regula-

tion Executive : BRE)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부서는 영국 표준비용모

델의 주무부서로서, 영국 내의 법령 및 국가규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

지 비용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특히, 새

로운 규제수립방식을 도입하고 그러한 규제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

록 각 정부부처와 협력하고, 현존하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 규제기관 및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어느 규제가 더욱 위험을 감

수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중요 임무로 한다. 

2008년 12월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선진규제국은 275개의 조치를 

통하여 약 10억 9천만 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선진

규제국은 2010년까지 기업, 공공분야 및 자선사업분야에서 총 30억 5

천만 파운드의 비용절감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81)

영국은 최근(2009.6.5)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종전의 혁신대학기능부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 DIUS)와 비즈니스기

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 

BERR)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으로서 비즈니스혁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BIS)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81)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 http://www.betterregulation.gov.uk/about,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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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에 소속하였던 선진규제국(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BRE)이 

BIS에 소속하게 되어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다. 신설

된 BIS는 글로벌경제에 있어서 영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위

하여 기업력, 유능한 인재, 혁신, 국제규모의 과학연구의 장려를 위한 

규제환경의 시책을 일체적으로 실시한다.  

. 유럽연합 

1.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경과 

유럽연합의 주요 우선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된 규범영역에서의 간소

화와 개선의 문제는 1990년 중반이후 당시 유럽경제의 불황과 고실업

율의 타개를 위하여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행정간소화, 고용창출능

력 제고 등 일련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부

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4년 3월 유럽연합 이사회가 2000년 3월

에 수립된 유럽연합의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10개년 전략을 

담은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for Growths and 

Jobs)”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 동 보고서에서 비지니스환

경의 개선(Creating the right climate for entrepreneurs)의 일환으로 법령

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경감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

서 행정부담경감을 위한 표준비용모델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후 

2005년 2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스본전략에 관한 위의 보고

서를 토대로 리스본전략의 목표와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궤도수정을 

가하여 성장과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리스본전략을 재확정

(relaunch)하였다. 특히, 새로운 리스본전략에서는 현행 법규정의 간소

화를 위하여 어떠한 법규정이 기업이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나

타나고 있는지 그 규정을 수정 내지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심사, 행정비용의 철폐를 위한 시험단계로서 행정비용의 측정과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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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시험프로젝트의 개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16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각료이

사회 및 유럽연합의회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 for Growth and Jobs in the European Uni-

on)”라는 내용의 통지문82)을 제출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주요한 입법

제안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입법적 제안은 통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통합영향평가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로서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 통지문

에는 집행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비용의 

최소화 - 유럽연합 순행정비용의 상세 초안”을 담고 있는 업무자료(wor-

king document)를 첨부하였다.83) 이 업무자료에는 2003년 네덜란드에

서 채택된 표준비용모델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차원에서 이를 적용

하는데 있어서 행정비용의 계량화를 위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개발하

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아울

러 유럽연합차원의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개요를 제

시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수의 시험프로젝트

를 수행하여 행정비용의 측정을 집행위원회의 통합화된 영향평가에 포

함시키고, 행정비용의 측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관과 회

원국의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005년 10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비용의 평가

를 위한 유럽연합의 일반적 방법론”을 제시84)하는 한편 부록으로서 

8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etter Regulations for Growth and Jobs in the European Union, COM(2005) 97 final.

83)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Minimising administrative costs imposed by 
legislation. Detailed outline of a possible EU Net Administrative Cost Model, SEC(2005) 
175.

84) Communication from the Communication, on EU common methodology for assessing 
administrative costs imposed by legislation, COM(2005) 518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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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사무처가 수행한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시범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85) 동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사무처의 업무자료

에 대하여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시험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서, 

시험결과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방법론은 적용가능하며 부가적인 가치

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사안은 시

험과정에서 완전히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더욱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2006년 3월 15일 유럽연합차원에서 주요한 입

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통일적인 행정비용산정을 위한 대강(Assess-

ing administrative costs imposed by legislation)을 확정, 영향평가 가이드

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 부록에서 행정비용산정을 위한 표준

비용모델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의 선

진 규제를 위한 전략 검토(A Strategic review of Better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보고서에서 2007년 봄에 유럽연합 이사회가 2012년

까지 유럽연합에서 약 25% 정도에 해당하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확정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아울러 회원국에게도 2012년까지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86) 아울러 집행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유

럽연합에서의 행정비용의 산정과 행정부담의 경감(Measuring administra-

tive costs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이

라는 업무자료를 제출하였다.87) 이 업무자료에서는 앞서의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표준비용모델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2012년까지 행정부담경감 2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방

8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utline of the proposed EU common metho-
dology and Report on the Pilot Phase(April September 2005), SEC(2005) 1329.

8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stra-
tegic review of Better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06) 689 final.

87) Commission Working Document,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and reducing admi-
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 COM(2006) 691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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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Company Law) 

의약품법(Pharmacy legislation) 

근로/고용관계(Working environment/employment relations) 

조세법(부가가치세)(Tax law) 

안들을 언급하였다. 즉, 유럽연합에서 행정부담을 25% 절감하게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GDP가 평균 약 1.5%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하였

다. 이것은 유럽에서 사업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이

라고 볼 수 있고 막대한 경제적 이윤, 중기적으로는 1,500억 유로의 

이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업무자료에서는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비용 산정은 중점적으로 우선적인 분야에서 실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성과(low hanging fruits)”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7년 1월 2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위의 업무자료에 대한 의견 

및 각종 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유럽연합에서의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행동프로그램(Action Programme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

dens in the European Union)”을 발표하였다.88) 이 행동프로그램은 기업

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하고 이와 결부된 비용을 산정하며, 

특정한 법규정에서 유발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

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부담이 가장 많거나 가장 많다고 느끼

는 우선적인 분야(즉, 업무활동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는)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의 규칙과 지령(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유럽공동체의 규칙 및 지령과 관련되는 국내 이행조치 및 시행조치와 

관련한 다음의 우선적인 분야를 취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8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rogramme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 COM(2007) 
23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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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Statistics) 

농업 및 농업보조금(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ubsidises) 

식품안전(Food safety)  

운송(Transport) 

어업(Fisheries)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환경(Environment) 

결합정책(Cohesion policy) 

공공위탁제도(Public procurement) 

아울러 이 행동프로그램에서는 회원국에 대하여 2012년까지 달성해

야 할 공동의 목표로서 유럽공동체 법규정과 회원국의 국내 법규정으

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부담을 총 25%로 절감한다는 지침을 설정하

도록 하고, 적어도 국내적 차원에서는 늦어도 2008년 10월까지 설정

하고 2007년 10월에 개시되는 성장과 고용 전략을 위한 회원국의 발

전보고서 속에서 행정부담의 산정과 경감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2007년 12월 11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는 새로이 설정된 리스본전략에 관한 연차보고서(Strategic report on 

the renewed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jobs : launching the new 

cycle 2008-2010)에서89) 유럽연합의 행정부담을 2012년까지 25% 경감

하고, 의욕적인 간소화프로그램(ambitious simplification programme)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회원국에게 2008년 봄 유럽연합 이사회 

개최전까지 각국의 행정부담 경감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할 것을 의무

화하였다. 

89) 그 이유는 리스본전략에서는 실시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2007년의 
주기가 종료되고 2008년-2010년의 새로운 주기로 향하는 첫해라는 점, 과거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평가하고 진척상황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다음 3년으로 향하는 
EU와 회원국의 신행동계획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renewed
라고 한 것은 2005년에 내용의 재검토를 하였음을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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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제2차 유럽연합에서의 선

진 규제에 관한 전략검토(Second strategic review of Better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를 발표하였다.90) 특히, 행정비용의 경감과 관

련하여 자체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하여 2008년 3월

의 이사회에서 이를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대

하여 행정비용경감을 위한 신속제안(fast track proposals)제도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2008년 말 행정비용조사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여름까지 회사법(company law)에 대한 부담경감제안을 

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2008년 3월 10일 집행위원회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2008년도 신속행동(2008 Fast Track Actions to reduce ad-

mi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을 공표하였다.91) 이것은 행

정부담 경감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에 제시된 사안 가운데 비교적 단기

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신속행동(Fast 

Track Action : FTA)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려는 것

이다. 

2009년 1월 28일 집행위원회는 “제3차 유럽연합에서의 선진 규제에 

관한 전략검토(Third Strategic Review of Better Regulation in the Euro-

pean Union)”를 발표하였다.92) 여기에서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부담

의 감소노력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9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econd 
strategic review of Better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08) 32 final. 

9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2008 
Fast Track Action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 COM(2008) 
141 final.

9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ird 
Strategic Review of Better Reg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0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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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집행위원회는 2008년 Fast Track Actions을 통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럽연합 관세

입법의 현대화 및 문서삭감(paperless)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무역업자

들에게 연간 2.5억 유로의 편익이 발생하고, 통계분야에서 상품의 공

동채 내부교역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37만개 기업이 보고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연간 10억유로의 경비절감을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리

하여 현행 입법의 질적인 개선과 불필요한 행정부담의 지속적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13개부문의 우선영역을 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임을 밝

혔다. 한편 같은 날 집행위원회 사무처가 제출한 업무자료(Reducing Ad-

mi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Working Docu-

ment)93)에서는 2008년에 진행했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과정을 상세

히 설명하고 2009년과 그  이후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2. 행정부담 측정경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EU의 베이스라인 측정(baseline measurement)을 위하여 42개 EU 법률

로 인해 야기된 27개 회원국의 13개 우선분야에서의 행정비용과 부담

에 관하여 측정을 하였다. 아울러 42개 EU 법률을 스크린하여, 355개

의 EU 정보제공의무 조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EU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27개 회원국들이 9,500개 이상의 국가

차원의 의무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의무들 가운데 700개 이상이 EU 

법이 요구한 것을 넘어서는 것들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에 대한 기초

적 측정결과 총 42개 EU 법률들이 약 1,150억 에서 1,300억 의 행

정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3) Commission Working Document,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n the European 
Union Annex to the 3rd Strategic Review on Better Regulation, COM(2009)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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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야 예상되는 행정비용의 범위( )

농업 및 농업보조금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ubsidies)
39억 44억

연간회계/회사법
(Annual accounts/Company law)

22억5천 26억5천

일관성 정책

(Cohensive policy)
8억6천 11억

환 경

(Environment)
6억8천 9억

금융서비스

(Finalcial services)
11억5천 14억

어 업

(Fisheries)
7천5백 8천5백

식품안전

(Food Saftey)
54억 58억

약사법

(Pharmaceutical legislation)
9억1천 9억3천

공공조달

(Public Procurement)
2억 2억8천

통 계

(Statistics)
6억5천 9억7천

조세 및 관세

(Taxation and Customs)
720억 800억

특히, 13개 우선분야들 가운데 회사법(Company law)과 조세 및 관세

(Taxation and Customs) 분야가 행정비용 가운데 각각 60%와 20%를 

차지하여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 식품안

전(Food safety), 근무환경(Working environment), 농업 및 농업보조금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ubsidies), 그리고 운송(Transport)이 그 다

음 순위로서, 각각 57억 와 30억 사이의 행정비용을 차지하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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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야 예상되는 행정비용의 범위( )

운 송

(Transport)
30억 31억

근무환경/고용관계
(Working environment/employment relations)

40억 50억

총 계
   1,153억 2500만 

1,304억 6500만

 

위의 측정 결과의 분석에서 집행위원회는 국제적 의무를 채택한 EU 

규칙의 비율이 회사법과 근로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행정부담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비율은 비효율적인 공

적 및 사적 행정관행의 결과로 나타났다(30과 40% 사이). 이러한 행

정부담의 평가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인지는 직접적으

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상세한 기초측정은 기업에게 무엇이 가장 비

용이 많이 들고 짜증을 유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엇이 행

정부담을 지우고 있고, 따라서 무엇이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EU의 42개 규범에 대한 기초측정의 최종 결과는 우

선경감대상을 정하고 경감 제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

다. 현재 EU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두 가지 분야(조세법, 회사법)에

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확인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부문

별 경감 수치에 대한 확인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9년 현

재 집행위원회는 현재 행동계획에 포함되는 42개 법률 가운데 2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 가운데 16개는 이미 2008년 

12월에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관세절차에 관한 범공동체적 관리와 문

서 없는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연간 25억

로 추산되는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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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분야에서 2004년 이래 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공동체 

내에서의 상품거래와 관련한 경감 제안들은 370,000개 회사들을(특히, 

중소기업들) 보고의무에서 면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연간 1,000억 이상 절감하고, 2010년부터 연간 2,000억

이상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 회사의 공시 및 번역의무에 관한 제안으로 6억 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래 완화조치들은 두 가지 핵심 우선분야에서 추진

되고 있다. 회사법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EU회계지령의 범

위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

으며, 총 약 80억 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행

위원회는 전자송장(electronic invoicing)에 장벽을 없애고 송장 규칙을 

현대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송장이 전자적으로 송부될 경우 최대한 

180억 까지 행정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 시사점

행정부담의 경감을 통한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의 실현은 유럽

연합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

다. 특히, 입법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법규정의 많은 부분

은 시장의 교란을 수정하고 공동체 전역에 동일한 경쟁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이것은 법규범의 적용에 관한 보고의

무(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나 신고의무(report on the application)

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대부

분은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너무 복잡하거나 효용성이 없게 

되어 경제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행

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유

럽연합-표준비용모델(EU Standard Cost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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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실시중인 표

준비용모델을 참고하여 유럽연합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에 착수, 2006년 3월 15일에는 유럽연합-표준비용

모델의 적용을 위한 지침이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에 수용되었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

을 폐지할 경우에는 기업이 업무상의 핵심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제품가격이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투자

활동과 혁신활동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금 생산성과 일반적

인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속적으

로 철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2012년까지 약 25% 정도에 해당하

는 행정부담의 경감을 제안하여, 현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

천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 추진되는 25%

의 행정부담의 경감은 유럽공동체의 법규정뿐만 아니라 회원국 국내

의 규제조치에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으로 중기적으로 

유럽연합의 국내총생산 약 1.5%, 즉 1,500억 유로를 증가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으로 행정비용을 산

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비용이 불필요한 부담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심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시

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건강보호, 근로자의 각종 권

리의 보호 또는 환경보호 내지 건전한 재무행정의 보장 등의 영역에

서 나오는 각종 정보제공의무들은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은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표준

비용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표준

비용모델의 유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보

제공의무와 관련되는 그룹의 범위(시민과 공공분야를 포함한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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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는 점, 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광

범위한 일회성 비용을 조사할 것인지의 여부, 어느 한도부터의 정보

제공의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인지 확정하는 것 등이다. 정보를 유형

화하고 점검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은 

정보제공의무와 이행해야 할 행위를 유형화시키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는 이행을 함에 있어 과도하게 이행한 경우

에는 보고양식에서 이행조치들을 원래의 법문서와 결부시킬 수 있고, 

이로부터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 8월에 행정비용 철폐를 위한 

독립 이해관계자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of Independent Stakeholders 

on Administrative Burdens)을 설치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유럽연합 집

행위원회의 행동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권고를 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고위그룹은 회원국의 국내에서 관료주의의 철폐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대표, 산업계의 대표, 선진입법의 분야

에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고위그룹은 2008년 1월에 그 업무를 개시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련 단체들이 행정비용감축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21일에 온

라인 협의 포털사이트94)를 개설하였다.9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포털사이트에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업이나 회원국이 입

력하는 각종 제안을 정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료주의의 철폐를 위한 고위그룹의 전문이사회를 활용하는 것도 계

획하고 있다.96) 

94) http://ec.europa.eu/enterprise/adminburdens-reduction 참조.
95) Sachstandsbericht des portugiesischen Vorsitzes über bessere Rechtsetzung, Absatz 7= 

Anlage zu Ratsdokument Nr. 14625/07 vom 14. November 2007 [COMPET 334]).
96) Zweiter Strategic Review der Kommission (KOM (2008) 3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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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비용모델(SCM)은 오늘날 행정비용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론이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비용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행정비용에 기초하여 

규제완화 내지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있

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거의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준비용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

이나 그 절차에서 일부 차이가 나기도 한다. 

.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

1. 측정대상으로서의 규제 및 법령의 범위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에 대한 활동기반 측정(activity-based mea-

surement)으로서 법개선을 통한 규제완화(Dereglierung durch Rechtsbere-

inigung) 차원97)에서 행정부담의 경감 내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은 국가적 행위 특히, “규제(법

령)”로부터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후술하는 일정하게 제한된 분야 즉, 

97) 법개선을 통한 규제완화(Dereglierung durch Rechtsbereinigung)란 법규범 전체를 보
다 쉽게 알 수 있고 동시에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률 또는 개별적 규정들이 여
전히 필요하고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도한 효과가 법률 또는 개별 규정의 개정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입법시 
법률의 본질적인 효과를 재정적 관점, 경제정책적 관점, 환경정책적 관점 및 소비
자보호정책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한편 예상하고 있는 법규정의 집행으로 행정에서 

과도한 경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것이다. 질적 규제완화
의 도구로서 법개선에 관해서는 Helmut Hörtenhuber/Wolfgang Steiner, Normsetzung und 
qualitative Deregulierung - Das oberösterreichische Modell zur Qualitätsichrung, JRP 2002, 
S.7f ; Peter Bußjäger/Friedrich Lachmayer(Hrsg.), Rechtsbereinigung und Landesrechtsdo-
kumentation, Wien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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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라는 측면에 방향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표준비

용모델은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적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각종 행위와 규제에 따른 요구를 충족

하는 것이 아닌 규제와 관계없는 행정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으로서의 행정비용을 기업

들이 정부의 규제(la réglementation gouvernementale)에서 나오는 정보

제공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이들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정의

한다. 또한 여기에서 “규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속적(constraignante) 

규제 즉, 법률 법적행위 데크레(총리령) 국사원 데크레 부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과 정책적 규제(réglementation stratégique/policy re-

gulation)를 포함한다. 구속적 성격의 규제는 분권화된 정부기관(les au-

torités gouvernmentales décentralisées, 예를 들면, 지방정부)이 내린 결

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책적 규제란 구속적 성격의 규제와는 달리 

정부가 행정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서화된 일반규제

(une réglementation générale)를 의미한다.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은 

국내법상의 규제를 통해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만이 측정된다. 직접적

으로 효력을 발하는 EU의 규제는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제의 모든 요소들이 의무적이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반면에 EU의 지령(Directive)은 회원국이 자

국의 규제를 매개로 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측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자율규제(Autoréglementation)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도 측정대

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형은 정부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므

로 행정비용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정부가 법령을 통

해 이러한 자율규제를 규정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비용에 속

하는 사항이 된다.



제 3절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적 요소

93

(2) 영 국 

표준비용모델은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에 의한 규제에 따른 행

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적 활동과 관련한 기

업의 행위와 규제의 요구를 수행하기에 필요하지 않은 행정행위 등 

규제와 관계없는 행정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범위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대상에 포함된다. 표준비

용모델의 측정대상이 되는 “규제”란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지원 또는 정부사업 참여 등에서 부적격

이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규제는 넓은 의미로 파

악되며, 정부에서 입법을 하는 대신 이를 보충하는 정부의 비법령적 

계획과 협약(non-statutory schemes or agreements) 등을 선택한 경우에 

이것도 규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식적

인 제재를 받게 됨을 의미하며, 결국은 실제에서는 강제적이 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

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EU 규칙(Regulation)들, 직접적으로 효

력이 있는 의회의 성문법 조항들, 하위법령(statutory instrument)들, 

합법적 권한 아래에서 장관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 제정된 규칙(Rules), 

명령(orders), 계획(schemes), 규제(regulations)들, 중앙정부기관에서 발

령하는 특정 자격과 허가(licenses and permits)들, 법적 강제력이 있

는 실무지침(Code of Practice),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시(Guidance), 

‘승인된 실무지침’과 같이 정부가 승인한 실무지침/지시/자율 규제

(Self Regulation)/산업협약(Industery Agreement) 등,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된 자치규범(Bye-laws)들 등을 포함한다. 

반면, 정부의 승인이 없는 실무지침/지시, 정부의 승인이 없는 

자율규제/산업협약을 포함한 기업간 자발적 합의들, 중앙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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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없이 지방정부의 조치로부터 기인한 의무,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와 같은 보통법(Common Law)에서 기인한 의무, 지방

기관의 자치규범들과 순수한 지방기관의 규칙 등, 스코틀랜드, 웨일

즈, 북아일랜드 장관 및 의회로부터 수권된 정책위임분야 등은 규제

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3) 독 일

독일에 있어서 표준비용모델의 대상으로서의 행정비용은 “법령(법

률, 법규명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정보제공의

무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 이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하

는 다른 비용은 행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 법령이며, 다른 하나는 장래에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될 법령이다. 전자에 대한 측정을 사후적 

측정이라 한다면, 후자에 대한 측정은 사전적 측정이다. 사후적 측정

과 사전적 측정간에는 기본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방법론적 접근을 달리한다. 사전적 측정의 경우에

는 현실에서 나타난 통계치나 각종 자료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을 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추산하는 절차를 취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해서는 우선 연방법률과 연방차원의 

시행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한다. 행정규정을 포

함시킬 것인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원칙

적으로 관할부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시간적 관점에서 

적어도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조사에 포함시

킨다.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나 새로운 정보제공

의무는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측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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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리적인 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나 경과한 후에도 시간적 측정을 할 수 있다. 

현행 EU법에 대한 측정은 그것이 이미 독일의 연방입법자의 입법

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이행되어 있고 연방입법자가 EU법을 이행을 

할 때 추가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해두었거나 유럽연합에 의하여 

도입된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된 경우에 국한된다. 한편 각 주의 법령

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은 정보제공의무가 연방법에 근거

하고 있지만 그 정보제공의무의 구체화는 주법에 근거하게 되는 경우

(이른바, 연쇄규제)에 연방과 주는 긴밀하게 경험을 교환하고 구체적

인 개별 프로젝트에서 연방과 주간의 협력을 추진한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 일반적인 법규정들을 토대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다. 따라

서 출발점은 항상 개별 법령으로서, 각 기업들에게 관청이나 제3자를 

위하여 정보들을 준비하도록 책임지우는 해당 법규정의 요건들을 확

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이란 연방 기구들에 의해 공포된 2006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는 전체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법규명령, 규범유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들(초안, 행정기관의 결정

을 위해 법적으로 예정된 지침이나 장려지침들) 등을 의미한다. 

다만, 고권행정(Hoheitverwaltung)상의 결정 및 사적 계약과 같은 개

별적인 법적 행위들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한 형법상의 법규정들은 기초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체법상의 

규범들을 근거로 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그 수용과 실시를 위해 국가

의 법행위가 공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포함될 수 있다. 국내의 

실행에 관한 법조항 없이 EU 규칙을 토대로 직접 실행되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기초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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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법규정들은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체결

이 완료되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가계약들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또 동등한 또는 하위의 연방 기관의 지침들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연구단체의 후원지침 등). 공적 자금이 50% 또는 그 이상 출

자되어 있는 공공기업 또는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법규정들과 정보

제공의무들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법규정과 

정보제공의무에 다른 기업들과 같은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의 전체수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외국

기업에만 해당되는 법규정과 그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한 정보제공의무

들은 포함될 수 없다. 

(5)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은 유럽연합의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기업, 시민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부담을 정보제공의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어 비용을 정량화(금전적 척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

럽연합의 입법이란 유럽공동체의 규칙(Regulation)과 지령(Directive)(국

제법에서 도출되는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유럽공동체의 규칙과 지령 

및 이 지령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조치들, 그 밖의 모든 입법자

료로부터 유래하는 정보제공 요구를 규정한 행정비용을 말한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이 되는 입법을 선별

하여 회원국들이 부담이 가장 많거나 가장 많다 느끼는 우선적인 분

야(즉, 업무활동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는)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의 

규칙과 지령(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정보제공의무도 포함)에 한하여 순

차적으로 우선 분야를 정하여 이를 측정하고 있다. 

2. 정보제공의무의 개념 및 유형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 : IO)란, 특정 규제가 정보와 자

료를 공공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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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의무는 반드시 정보가 공공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위해 이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요청

이 있으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다

수의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자료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행정작용이 수반된다. 

표준비용모델은 이러한 개별적인 작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에서 의미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에 

관해서는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다만, 독일

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 둠으로써 실무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함에 있

어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의무를 법령에 명시해 둔 경우에도 결국 그 해석의 여지는 존재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보제공의무를 일정한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 구조에서 정보제공의무(les obligations d'in-

formations)란 “정보를 구하거나 준비하여 공공기관이나 제3자가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정보제공의무는 기업이 법률에 저

촉하지 않는 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의무로서, 각 정보제공의무는 

기업들이 보고해야 하는 일정한 정보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3

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Les obligations faites à des tierce partie)는 정

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업에게는 행정비용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사인이나 소비자)에 대해 특정한 

제품의 담당자나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보제공의무는 반드시 기업이 공권력이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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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비  고

보고/통지
정보의 수집, 보고서의 작성, 관할당국에 보고서 제출, 
보고서의 보관

허가신청
신청목적의 고지, 정보의 수집, 허가신청서 작성, 허

가신청서 제출, 허가취득과 보관

승인신청

관련대상자에 대한 면허장, 면허증 및 추천서의 수집, 품

질보호를 위한 매뉴얼과 절차의 작성, 승인요청서 작성, 
승인신청서 제출, 승인서의 취득 및 보관

의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교육은 행

정부담을 구성하지 않음 

기록/측정의 실행

측정 시스템의 컨셉과 커뮤니케이션, 측정/분석, 기록에 
유용한 장비의 설치, 정보의 기록, 정보의 보관(일반적으
로 1-5년간), 요청이나 주기적인 결과를 관할 당국에 보고, 
측정결과에 대한 자문

정기적인 조사 

실시

조사의 준비, 측정의 이행, 결과의 처리, 조사보고서 

작성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정보의 수집, 정보처리, 보고서작성, 보고서제출 및 

보관, 보고서에 관한 토론

달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제공의무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요구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에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아래와 같이 1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의 예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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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비  고

검사(감독)의 
실시

검사(감독)에 대한 준비: 검사(감독)하는 기계나 장비를 당
해 서류와 같이 제공하거나 개별적인 정보 수집, 관련담당

자 또는 장비의 점검, 검사(감독)결과의 처리, 검사(감독)
후 보고서 작성, 승인서의 취득 및 보관

검사(감독)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허용하는 기
계 및 장비의 점검의 이행과 개인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검토와 관련되며 검사(감독)는 대개 승인된 단체
에 의해 이행 

허가나 면제의 

신청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응답서의 수신 및 보관 

사업계획(긴급지원
계획)과 관련 프로
그램을 현황에 맞

게 유지

사업계획(긴급지원계획)과 프로그램의 작성, 현 자료에 

대한 평가, 관련 팀이나 다른 팀과의 자문, 서류의 재작

성, 신규 자료의 분류와 보관 및 관련 조직과의 연계화 

감사/감독/방문 
기관과의 협조

감사/감독/방문 준비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외부인사의 

감독(보통 2인 외부공무원 팀원 중 1인), 결과의 토의, 
추가적 정보의 제공, 보고서 작성, 보고서제출 및 보관 

제3자를 위한 
라벨부착

라벨링을 위한 정보수집, 라벨의 컨셉, 라벨의 부착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수집, 문서작성, 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보관과 
제공  

투자상품을 동반한 금융관련 카드를 제3자에 정보를 보내
는 것과 관련

무역에 관련되는 

문서의 작성

관련문서의 요청, 문서작성/제시 
인력과 상품의 분별을 위한 대부분의 시간(상사등기소의 
등본이나 운송장)이 소요되는 경제적 거래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및 제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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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비  고

입법 및 규제에 

대한 유의

새로운 법률이나 신규규제의 입수, 새로운 법률이나 신

규규제의 검토,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법률과 신규규제의 

변경이 주는 효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별한 규제가 긍정적으로 변경되고 적정한 형식(혹은 세
부사항)이 변경되었다면 행정부담은 그러한 의미에 포함

반대 및 

이의제기비용

반대의견서의 작성, 반대의견서의 제출, 이의신청서 준

비, 이의신청 구비요건의 충족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것

불만사항의 처리
불만처리과정의 준비, 불만처리과정의 공개화, 3인의 
인원으로 구성된 불만사항 처리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것 

등록장부에 기재 정보의 수집, 등재, 등록장부 사본의 취득과 보관

(2) 영 국

영국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일정한 규제의 결과 기업이 공공에 제

공하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로 이해된다. 정

보제공의무는 기타 감사, 방문 또는 조사를 허용하고 협조하는 등 정

보의 수집 및 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더하여 정보를 획득 또는 준

비하는 의무이고, 그 결과로서 공공기관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

이다. 이 의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업이 거부할 수 없다. 정보

제공의무가 반드시 기업이 정보를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후생과 안전평가와 같이 기업이 어느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들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다. 그러한 의무는 정책적 목적

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의무는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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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비  고

반환 및 보고서
원천소득에서 공제된 세금과 같이 반환 및 보고하

기 위한 정보와 관련

허가 혹은 면제를 

위한 신청

주류 판매를 위한 면허의 신청과 같이 허가 혹은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의 모든 유형과 관련

인증을 위한 신청 
하수구 계약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인증과 같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

활동의 신고
위험한 화물의 운반 통지와 같이 특정 활동을 신고

해야 하는 기업활동과 관련

등록부의 등록
기업의 등록과 같이 등록하거나 명부에 기입해야 

하는 기업 활동과 관련

정밀 조사의 수행

건강 혹은 환경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기계류와 

설비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업과 관련(검사는 작업장 
평가 작성과 같이 인증기관에 의해 보통 수행)

보조금 혹은 지원을 

위한 신청

직업훈련을 위한 보조금과 같이 기업이 보조금 혹

은 그와 유사한 것을 신청함을 의미

상업상 비상시 계획의 

갱신 등 관리 

기관에 의해 요구된 서류를 기업이 최신화 및 갱신

하는 등 관리하는 것과 관련(지침서와 비상시 계획 
등을 포함)

회계감사/조사에 
대한 협조

기업을 위해 조사와 회계감사 작업을 수행하는, 즉 
규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사람인 

조사자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법령에 의한 제3자에 
대한 품질표시

국내 전기제품의 효율표시와 같이 소비자 정보를 

위하여 제품 혹은 설비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미

법령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상품을 위한 재정 안내서와 같이 제3자에게 정
보(위의 품질표시와는 구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정보제공의무의 예시 목록]



제 3장 주요국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에 관한 시사점 

102

유 형 비  고

불만제기와 

이의제기의 구성

기관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

고 이의제기하는 것과 관련(당해 분야에서 정상적 
효율기업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인 

경우에만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분석)

(3) 독 일 

독일은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

위원회설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행정비용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법률, 법규명령, 규약(Satzung)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료나 기타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제3

자를 위하여 조달, 보유 또는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 이

외에 법률, 법규명령, 규약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다른 

비용은 행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의 규정에 의할 때,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경제계, 시민, 

행정이 국가의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

는 모든 사례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부담하는 모든 각종 신청, 양식, 

통계 및 증명의무와 자료작성의무(통지의무, 신고의무, 보고의무, 공표

의무, 등록의무, 인가의무 등)가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한다. 정보제공의

무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법률이나 법규명령, 행정규칙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일반적-추상적 규

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모든 정보제공의무도 의미하며, 제3자에 대

한 정보제공의무(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계의 의무)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의무는 직접적으로 문서, 전자적 정보제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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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비  고

일반적인 통지와 

특정한 활동의 통지

재무관서에 대한 신고/통지의무(예: 근로소득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기업체 내에서 사고발생시 보험사건의 신고

직업교육의 계속 또는 종료에 관한 증명

위험물질운송시 통지의무

정기적인 자료작성의무 

및 보고의무

예컨대 통계상의 목적 또는 국가적인 통제의 목적에

서 부과된 필요시 또는 정기적인 자료의 조사, 보관 
및 유지의무

기업의 회계공개의무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진 정보제공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시

가격표시의무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정보제공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지의무

관보게재 등 공적인 공시의무

예컨대 소비자보호,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분야에
서 각종 내용들을 공표할 의무(예: 제품 또는 기술적 
설비의 표시, 기업의 재정상황표)

인가의무: (일반적인 
인가 또는 개별적 

인가로서) 인가, 허가, 
승인 또는 면제 신청

인가/허가에 대한 신청의 모든 유형(건축인가, 경영
인가, 특정한 영업의 경영에 대한 인가, 직업승인)
공휴일 운전금지의 면제에 대한 인가, 면제증명원에 
대한 신청

체 또는 그 밖의 정보제공매체로도 이행될 수 있지만 자료준비의 지

침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예컨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문자등록부의 기재)도 있다. 종합하면, 정보제공의무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피할 수 없는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지원 및 

그 밖에 신청한 급부를 잃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의무”를 말한다.

[정보제공의무의 예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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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형식에 관한 사항과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예컨대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정보제공의무이지만 이에 관하여 특정한 내

용을 적어야 한다든지 특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는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지침은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상세한 지침들은 정보제공의무의 구
성요소로서 전체적인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된다.

순수하게 내용적이거나 실체적인 의무들

 정화시설의 설치가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치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금전의 징수와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

 징수된 금액의 액수와 개별 내역에 관한 통지만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며,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림표현(각종 표식, 교통표지, 심볼
디자인 등)

유  형 비  고

등재의무, 등록의무
상업장부, 등기부 또는 수공업자명부에 등재해야 할 
의무

신고등록부, 방문등록부 등에 기재할 의무

제품의 인증과 절차
생태적 건설기업체로 인증하는 것

약품의 경우 인가절차

통제방문/
감사활동시 협력

통제방문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각종 자료들

국가의 금전급부의 

보장에 관한 각종 

신청(보조금신청 또는 
지원신청)

사회보장급부, 추가수당, 장려금, 보조금, 지원금 등
의 신청(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과 신청
자의 입증자료들도 포함)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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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은 내용적 의무의 일부이므

로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갖추어두거나 전달되어야 할 자료들만 정보제공의

무에 속한다.

자발적으로 행한 정보의 이전

 자발적으로 행한 것은 측정가능한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으로 주어진 의무(즉 강제규정)만 정보제공의무에 포함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법률에서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정보제공의무의 구체적인 개념내용에 대한 이해가 일치

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계약관계 내지 채무관계의 교섭단계와 

이미 체결된 단계에서의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이른바 계약상의 정

보제공의무)를 정보제공의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독일 연방법

무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의견의 불일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를 표준비용모델

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연방정부는 2008년 11월 4일 계

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보게 

되었다. 즉,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실행 또는 계약의 종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표시와 내용은 정보제공의무를 유발

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표시와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호 의

사표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계약의 준비

를 위한 설명 또는 하자로 인한 청구권(예: 임대차법상의 하자고지 

등) 또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각종 형성권(해지, 철회, 취소)의 

행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나 형성권이 계약을 올바로 체결하거나 실

행하거나 종료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이행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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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체결, 실행 또는 종료를 뛰어넘는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

는 항상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예: 경고문구게시, 

법적 상황에 관한 고지의무, 계약거절의 이유, 보통거래약관의 첨부, 

보험계약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보험계약법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이나 합법적인 과세를 위한 

규정을 들 수 있다.98)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정보제공의무의 관념은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관련된 연방재무부장관의 공고(표준비용모델-지침)” 제4

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보제공의무란 법령(연방법률, 법규

명령 및 연방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예를 들어, 초안이나 

지침 등을 말한다)에서 도출된 기업의 의무로서, 이 의무에 따르면 기

업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준비해야 하며, 이렇게 마련된 정보들을 - 요

구된 경우나,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 특정 관청이나 다른 기관들 

또는 제3자(특별 기업, 소비자, 근로자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 

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다만, 형법상의 규정에서 도출된 경우, 지역법인이 최소 50% 

정도로 재정 관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경우, 기업 자체에 

의해 또는 제3자에 의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생된 경우,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개별사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토대로 법원 또는 행

98) 오스트리아에서는 민간경제행정 범위에서의 계약을 포함하여 일련의 계약들로 
인해 생겨난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된 행정비용은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보통의 법규정들이 아니
라 계약당사자들간의 개별적인 합의이다. 따라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정보제공의
무의 충족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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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획득에 관한 신청, 신고, 증명
각 사항에 대한 설명

통계학적 목적에 대한 보고

후원/원조에 대한 청원, 신청
정보의 수집/기록과 문서의 보관
규칙적인 보고의 실행

(특정한 행위들) 신고/보고
인가신청 또는 인가 면제에 관한 신청

수행능력증명의 인정에 대한 신청 또는 검사증교부에 대한 신청

정관청의 절차에 있을 경우, 일반 계약법에서 또는 일반 이익보장

의무와 안내의무에서 생겨난 경우와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내용상

의 또는 형식상의 필요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된다.  

기업에 의해 스스로 행해진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관련

되어 있는지의 여부(예를 들어 후원신청) 혹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정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법인세 신고) 중요

하지 않다. 법규정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제공의무들을 포

함하고 있다. 만일 기업이 해당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황적으

로 상이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면, 이러한 법규정의 각 구성요건은 분

리된 정보제공의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실행되는데, 그 업무

들이 항상 행정업무들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업무들로는 예를 들자

면 소비자보호의 이유에서 상품에 붙이는 라벨부착이나 분류표시 등

과 같은 업무들이 있다. 이 경우 방법상으로, 정보의무의 충족과 관련

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만이 중요하다. 행정비용들은 특정 상품의 

제조비용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의 예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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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측정의 실행, 규칙적인 조사의 실행
제3자를 통한 감독
제3자에 대한(an) 정보의 준비
제3자를 위한(gegenueber) 특징표시의무
생상품과 생산 절차에 대한 인정

안내의 의무

유    형 사      례

(특별한) 활동 또는 행사의 공지
위험화물의 배송, 사고가 환경에 영향을 미
칠 경우

(반복되는) 보고서의 제출 연간 회계장부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information labelling)

국내적용을 위한 에너지표시 및 가격표시

(5) 유럽연합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보제공의무란 “기업체, 비영리법인, 행정관청 

및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이나 그들의 제품 또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행정관청이나 기타 민간 기관에게 제공할 법적인 의무”로 이해되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행정비용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보(information)의 개념은 매우 넓게 이해되며 제품식별

번호(labelling), 보고의무, 모니터링 및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조치 및 등록도 포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행정관청이나 

민간 기관에게 송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몇몇 사례에서는 검

사의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를 준비해야 하거나 요구에 따라서 제공해

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차원에서 제시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유

형은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의무의 예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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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사      례

제3자를 위한 정보 미표시 재정전망, 사용자에 대한 피고용인의 공표의무

  개인의 권한 또는 면제적용 
즉, 특정업무가 실행되어야 할 
때마다 충족해야 하는 의무

건축허가, 공휴일 도로운송이 면제된 운송업
자의 승용차운전

일반적 권한 혹은 

면제에 관한 사용

은행업무 혹은 주류판매 같은 행위에 종사

하기 위한 면허 부여

등 록 사업자등록 혹은 직업명부의 등재

생산 또는 그 과정의 증명, 
즉, 증명서제시의무

폐차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처리하는 기

능), 증명서 취득의무(항공화물 및 그 설계
와 연관된 부서, 제품 및 유지관리는 EASA
(유럽항공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대신한 감독
기업은 고용인을 위한 모니터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회계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감독 또는 

그에 의해 지정되는 것

폐기전자기기의 특정기록 유지의무, 호텔의 
고객장부 보존의무; 이들 기록은 감사기간동
안 제시하여야 함

보조금 혹은 기부금의 사용 펀드의 설립 혹은 모집

기   타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인한 의무와 다른 규제적 의무

(regulatory obligations)를 구별하여야 하나, 그러나 어떤 규정이 모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증간영역에 있는 사례(bor-

derline cases)가 다수 있으므로 지속성유지를 위하여 유사한 사례에서 

결정된 관점에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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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영역에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이의제기권 행사로 야기된 비용(Costs induced by exercising a right to com-
plain) 

- 이 비용은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행정비용을 정량화하는 회원국에서는 
행정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의제기는 ‘의무’가 아니기 때
문이다.  

조사에 의해 야기된 비용(Costs induced by inspection) 

- 조사의 일반적 목적은 법적 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회사장부의 검사 등). 그 결과로써 수반되는 비용은 명백
히 행정비용이다. 그러나 조사는 때로 법적 의무와 관련되지 않고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기업만족도 측정 등). 그러한 조사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
적이고 조사결과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비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평가에 의해 야기된 비용(Costs induced by policy assessment)

- 몇몇 유럽연합프로그램은 회원국에게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
gram)을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국가개혁프로그램 설계는 정보제공의
무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준의 설계, 정책 이행에 관한 데이
터 수집, 서식기입과 그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명백히 
정부제공의무와 연관된다. 그래서 정책설계는 정책평가설계를 제외하고 행
정비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안전계획 입안의무에 따른 비용(Costs induced by the obligation of drawing 
safety plans)

- 몇몇 유럽연합법률들은 기업에게 대피전략 즉,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
인지 그리고 언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행동요령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물론 정보제공의무와는 명확히 다르다. 따라서 그 결과 발생하는 비
용은 행정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적합한 비용은 임
박한 리스크(안전계획은 리스크평가에 의거하여야 한다)와 파일화 및/또는 
안전계획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다. 

테스트 비용(Testing costs) 

- 기업이 인증 또는 허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제품과 제조과정에 대한 테
스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이 테스트 비용은 행정비용으로 고려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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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비용 측정의 대상집단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 측정의 대상 집단은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된 법규정의 수범자들이다. 이 수범자는 크게 경제계, 시민, 행정

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할 경

우에는 전형적인 대상집단인 경제계(즉,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행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경제계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시민이나 행정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표준

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대상이 경제계 내지 기업이라는 점

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통적이지만, 기업체 이외에 시민이나 행

정 그 자체가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유럽연합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계와 

시민에게 유발된 행정비용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경제계 내지 기업에 유발되는 행정비용의 측

정에만 국한되어 있다. 다만, 행정 그 자체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

정의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분명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적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친숙한 독일에서조차도 표준비용모델을 행정에 

적용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표준비용모델 기법을 사용하여 행정비용부담을 측

정하는 목적은 “기업(entreprises)”이 부담하는 규제(정보제공의무)의 행

정비용을 계량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률의 간소화와 행정을 줄

이는 데 있다. 여기서 기업이란 용어는 총체적 의미에서 “시장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목표중 하나로서 소유자에게 이윤을 제

공하는 의미”로 파악한다. 또한 추가적인 기준으로 이러한 총체는 공

공기관의 전체 혹은 부분적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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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중을 위한 공적 섹터에 속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적 섹터부문도 회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기업은 일반적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

중한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정의는 스포츠클럽이나 조합과 같은 사적 

성격의 활동을 조직하는 단위도 배제한다. 이러한 조직의 공통적 징표

는 이들 활동이 수익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에 기

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영 국

영국의 경우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의한 비용측정은 대부분 “경제

계(즉,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영국은 표준비용모델이 적용되는 기업

이란 “국립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행정과 공공서비스로 

정해진 공적분야를 제외한 민간 영역으로 정의한 모든 단체”를 의미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선단체(charities) 및 비영리법인(voluntary sec-

tor)을 포함한다. 또한 표준모델에 의한 측정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

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해당하며, 오직 외국기업에만 영향을 미치

는 규정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부터 인터넷을 통

하여 행해지는 통신판매는 이 측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중

요하다. 즉, 측정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을 잘 구

분하여 동질적인 대상끼리 분류해야 한다. 크기가 다른 기업은 각각 

재원과 비용의 제한이 있다. 규제의 변화가 다른 활동으로부터 재원

을 끌어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네 개의 크기의 

범주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범주는 최소규모(0 9 피고용인), 소규모(10 49 피고용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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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규모(50 249 피고용인), 대규모(250 또는 이상의 피고용인)로 구분

된다. 물론 일부 규제의 측정 결과는 이러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

로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분류

기준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선진규제국이 승인하여야 한다. 

(3) 독 일

독일의 경우에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은 “경제계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계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자선

적 조직과 명예적 부문도 포함한다. 민간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는 2003년에 발간된 경제계의 분류(NACE)에 명시되어 있는 제L장

(행정), 제P장(사가계) 및 제Q장(독일 국외에 있는 단체와 조직)이다. 

수범자인 경제계의 가장 중요한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개념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통일적인 정의가 없다. 통계청의 기업통계 체계에서는 

기업을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고 자산상황 

내지 경제적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 가

장 작은 법적-독립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기업은 

모든 경영체와 자유직업적 활동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하면 행정(연방통계청, 연방직업소개처 등)은 기업이 아니다. 행정은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독일 연방법

이나 국제협약에 근거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업은 “경제계”라는 수범자에 포함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규정으로 인하

여 유발될 행정부담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절차가 “시민”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 각 

부처는 법률안의 표제부에 행정부담을 서술하고 그 법률안에 대한 심

사를 위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 송부한다. 그러나 경제계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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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민에게 부과된 행정부담은 오로지 시간만 기재한다. 지금까지 시

민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

델에 따라 측정한 연방부서는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내무부 뿐이다. 

다른 연방부처는 측정결과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측정이 개

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표준비용모델을 행정에 적용한 예는 국제적으

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측정의 기초로서 “행정의 정

보제공의무”를 분명하게 구분지우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

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내무부는 관할 법령에 대한 시험측정을 실시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표준비용모델이 행정절차

를 최적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99)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대상그룹

을 “경제계(기업)”에 국한시키고 있고,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가 부담

하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이란 “오스트리

아에 소재지 또는 연락처를 두고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독자적인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조직체”를 말한다. 기업의 특성에 대

한 결합점은 오스트리아 통계학의 통상적인 정의이다. 이 통계에는 

거래액세법으로부터 소액의 범위를 원용하여 22,000유로 정도의 최소 

수입을 얻어낸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직업 및 농림업 경영체

도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99)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ekr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
kabinett, Juni 2009, S.6.



제 3절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적 요소

115

(5)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은 유럽연합의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 시민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부담을 정보제공의무라는 관점에 초

점을 두어 비용을 정량화(금전적 척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기업, 비영리법인(voluntary sector) 또는 공공기관에게 중요한 

행정비용(significant administrative costs)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유럽연

합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표준비용모델은 기업, 공공기

관, 비영리법인에게 법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방법론은 덴마

크와 영국에서의 측정보다 더 넓은 파악범위를 가지고 있다. 

4.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

표준비용모델을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국가마다 유

사한 부분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국가마다 그 적용과정이 달

리 나타난다. 주어진 규제영역에 있어서의 표준비용모델 산정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방법론과 특정 규제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 높은 참여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구체

적인 측정에 있어서 정부의 관련 부처, 기업 그리고 그 밖에 영역에

서의 전문가와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측정에 

따른 양적 및 질적인 결과가 끊임없이 평가되고 타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비용측정의 과정은 크게 3-4가지 

단계와 11- 14가지 하위절차로 나누어진다. 세부적인 단계에서는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각국의 절차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영국과 독일식으로 4

가지 단계에 상응하는 다수의 하위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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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계 0 : 
시작(Start-up)

관련 정부부처, 선진규제국, 전문가 그리고 주요 관련자
들과의 최초 회의

측정단계 1 : 
조사준비(Prepara
tory analysis)

1
정보제공의무, 자료요구 그리고 행정활동의 조사
와 구분

고찰해보면 영국이나 독일에서 취하고 있는 절차진행방식과 유사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의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부담의 측정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Preparing the survey)에서는 입법 분야의 목록을 만들고, 

행정부담의 총량(zero measurement)을 체크하고 책임감 있는 전문

가에 의한 목록작성작업을 수행한다. 

제2단계(Clarifying the survey)에서는 목록내에 있는 법률과 규정

의 분류를 위한 정보의 전달을 조직화한다. 

3단계(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obligations)에서는 3가지 사항별

로 정보제공의무를 분류한다. 

제4단계(Consolidating results)에서는 분류와 주요사항 분석의 결

과를 통합한다.

(2) 영 국

영국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비용측정의 과정은 크게 4가지 단

계와 14가지 하위절차로 나누어진다. 단일규제의 산정에서는 이 측정

단계들이 순차적이지만, 기준측정과 같은 더욱 큰 범위의 산정에서는 

규제영역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측

정단계들이 중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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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제의 확정과 경계설정

3 적용대상의 분류

4 모집단, 등급 그리고 빈도수의 파악

5 기업에 대한 인터뷰와 전문가의 평가

6 관련된 비용변수의 파악

7 인터뷰 지침의 준비

8 측정단계 1-7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측정단계 2 : 
시간과 
비용자료 
수집과 표준화 
(Time and cost 
data capture and 
standardisation)

9 인터뷰를 위한 대표적 기업의 선정

10 기업인터뷰

11 
활동별 각 적용대상부분의 시간과 자원 측정의 완

성과 표준화

12 측정단계 9-11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측정단계 3 : 
추산, 자료제출 
그리고 보고 
(Calculation, data 
submission and 
reports)

13 실증된 자료를 자료를 통한 국가차원의 통계추정

14 보고 및 데이터베이스화

(3) 독 일

독일 연방통계청의 표준비용모델입문서는 표준비용모델에 관하여 비

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적용절차에 관해서는 상

세한 언급이 없다. 그 대신에 Bertelsmann 재단의 관련 문헌100)에 의하

면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적용절차가 잘 드러나 있다. 이에 의하면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인 적용은 4가지 단계 속에서 총 13가지 하위절

차를 거친다. 이들 개별적인 단계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0) Ronny Kay, Teil III: Anwendungsverfahren des Standard-Kosten-Modells, in: Bertels-
mann Stiftung(Hrsg.), Handbuch zur Messung von Informationskost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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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입법내용의 분석 및 확인

 절차 1 : 조사대상과 우선순위의 확정

 절차 2 : 법령분석

 절차 3 : 결과의 신뢰성 확인

단계 2: 표준절차의 확정

 절차 4 : 잠정적 표준절차의 작성

 절차 5 : 표준절차의 조정 및 확정

단계 3: 비용변수의 측정

 절차 6 : 경험치와 통계에 의한 비용변수의 조사

 절차 7 : 기업에 대한 시간 및 요금변수의 조사

 절차 8 : 행정기관에서의 빈도변수의 조사

 절차 9 : 입법자에 의한 정보비용의 원인확정

단계 1에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의 내용

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다(Definition und Analyse des Gesetzge-

bungsbereiches). 

단계 2에서는 표준화된 비용에 대한 관념을 최초로 구체화한다

(Festlegung von Standardprozessen). 이 과정의 목표는 제공되어야 

할 각각의 정보마다 표준화된 작업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단계 3에서는 확정된 표준절차에 기초하여 비용변수를 조사한다

(Ermittlung der Kostenparameter). 그 뿐만 아니라 제공될 정보의 

내용적 수준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의 원천을 결정한다. 

단계 4에서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다(Festlegung der Untersuchun-

gergebnisse). 분야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들은 평가되고 표준

화된다. 이어서 관련 담당자와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표

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조사결과서를 작성함으로써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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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조사결과의 확정

 절차 10 : 비용변수의 잠정적 표준화

 절차 11 : 결과의 신뢰성 확인

 절차 12 : 자료산정모델에 테이터 입력

 절차 13 : 조사보고서의 작성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비용의 산정과정은 기초

조사 절차와 실제적용 절차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진

행과정은 4개의 세부절차로 구분된다. 

단계 0에서는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

반을 마련하고, 사전작업을 수행한다(Projektinfrastruktur/Projektum-

fang). 그 내용으로는 프로젝트기반 구축(각 분야에서의 기초조

사 착수, 모든 단계들에 대한 세부 계획), TF팀의 회의 조직

(예를 들어 기간조정과 프로토콜 등), 지속적인 보고제도에 대

한 모형을 TF팀에 제시하기, 내부의 질적 확인절차의 마련과 

TF팀에서의 기준제시 및 법규정의 목록 완비 등이다.

단계 1에서는 기초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한다(Vorbereitung der 

Basiserhebung). 이에 해당하는 세부절차로는 각 법규정에 따라 

포함된 모든 정보제공의무들을, 그 출처를 포함하여 목록화하고, 

설명하며, 범주화한다. 포함되어진 모든 정보제공의무들에 대해서 

기업에 의해 조사되어야 할/보고되어야 할/증명되어야 할 자료필

요조건들 및 그 출처들을 관련 법규정 내지는 파생 법규정들에

서 확인한다. 정보제공의무들과 자료필요조건들에 관련된 기업

들을 확인한다. 해당 법규정이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의 규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기업집단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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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료필요조건의 준비횟수가 인용된다. 정보제공의무들

과 자료필요조건들의 수령자, 즉 실행관청들, 제3자들 등이 확인

된다. 자료필요조건들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행정업무들이 확인되고, 표준화된다. 이러한 행정업무를 위해 소

요되는 시간은 여러 가지의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단계 2에서 조

사된다. 상담가들은 관할영역을 정리하고, 연관된 법규정들 및 

확인된 정보제공의무들이 조사되고, 개개의 규정들간의 참조지시

가 표시된다. 정보제공의무들이 그 근거별로 범주화된다. 기초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행해진 이후에는 준비조사를 한다. 여기

서 준비조사란 전문가들이 정부내 테스크포스팀과 합의하여 특

정 법규정 내지 여러 개의 정보제공의무들을 선별하여, 준비조사

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조사전략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비용평가를 토대로 한 우선순위를 선정하

고 조사방법을 확인하며, 매개변수의 확인, 조사를 위한 기술상

의 준비작업을 행한다.

단계 2에서는 전문가들이 여론조사형식으로 경험적인 조사를 실

시한다(Erhebung). 이 때 조사전략과 상세분류에 따라 전문가상담, 

전문가토론, 선별된 기업의 대표자들과의 전화상담이 실시된다. 

이 기업들은 관련 기업들 모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단계 3에서는 조사의 결과들을 해석하여 국가적 수준에서의 잠

정적인 결론을 내린 후 프로젝트를 종결한다(Aufbereitung der Erge-

bnisse). 단계 3의 두 번째 작업절차는 해당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상담가들은 수집되어 해석된 자료들

을, BMF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표준자료서식으로 통일적인 규칙

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상담가들은, 관할영역을 포괄

하는 프로젝트결과보고를 위해, 통일된 규칙에 따라 자세한 프로

젝트결과보고서 및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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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0 프로젝트 인프라구축/프로젝트범위 
  1 프로젝트인프라 구축

단계 1 기초조사를 위한 준비 

  1 법령분석 : 중점 변수의 조사
  2 전수조사
  3 조사전략 수립
   3-1 비용평가를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3-2 조사방법 확정
  4 조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 및 변수의 확인 
   4-1 세부분류
   4-2 대상 기업
   4-3 조사방법의 선택 
   4-4 비용변수의 확인
   4-5 인터뷰입문서의 확정 

단계 2 - 조사
  1. 조사대상 기업의 선정
  2 조사 실행
  3 결과의 표준화 

단계 3 조사결과의 평가 

  1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상되는 최종치의 산출
  2 프로젝트 종결

(5)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인 적용은 3가지 단계 속에서 총 

11가지 하위절차를 거친다. 3가지 단계는 사전분석단계(Preparatory ana-

lysis), 자료수집 및 표준화단계(data capture and standardsation), 산정 및 

보고단계(calculation and reporting)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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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단계 : 사전분석(Preparatory analysis) 

1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및 분류
제품승인, 자료요구(증명서에는 제품생산
일자와 제품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2 요구되는 조치의 확인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종업원 및 사용자교

육, 양식기입

3 규제원에 따른 분류
승인에 관한 유럽연합규칙은 WTO협정의 
이행임 

4
세분화로 일컬어지는 

중점대상 집단의 확인

대기업은 A의무를 전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B의무를 전적으로 충족
하여야 한다, 기업규모는 그 총매출액으
로 정의한다.  

5 요구되는 조치의 빈도 확인 중소기업은 1년에 한번 충족하여야 한다.

6 관련되는 비용척도의 확인
외부비용-회계기업의 활용-시설의 특별한 
관련성

7
데이터자료의 선택, 필요한 
경우 데이터수집도구의 개발

관련 기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유럽연

합ROSTAT의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으나, 
요구된 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양은 기업의 인터뷰결과에 의거한다. 사
후작업을 위해 인터뷰가이드의 준비와 대

표기업의 샘플을 선정한다.

제 2단계 : 자료수집 및 표준화(data capture and standardsation) 

8 관련되는 실제 숫자의 평가 100,000개의 중소기업

9

각 중점대상집단에서 “정상적
으로 충족되는 기관”의 성과
평가, 6단계에서 확인된 비용
척도를 고려

기업이 1년에 1회 평균 기술자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평균 25시간을 소비하고 회계
원이 정례 양식을 채우는데 5시간의 작업
이 소요

제 3단계 : 산정 및 보고(calculation and reporting)

10 유럽연합차원에서 타당한 데이터의 추출

11 최종보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 3절 주요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적 요소

123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한 비교

오늘날 유럽연합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들도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기반은 각 국

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 터잡고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으

로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각 국가들이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표준비용모델

의 적용을 통하여 행정부담 내지 행정비용을 어느 정도로 감축하고자 

의도하는 것인지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독립적 기구의 설치

독립적 기구란 국가적 차원 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

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행정비용 내지 관료비용을 측정하는 것을 감독

하고 자문하기 위한 독립적 위원회 내지 기구를 말한다. 한 국가 내

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립적 감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립적 감독기구가 설치되

어 있다는 것은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함에서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관련하여 “Actal(Adviescollege Toet-

sing Administratieve Lasten, the Dutch Advisory Board on Administrative 

Burdens)”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101) Actal은 독립적 성격의 행

정부담과 규제개혁을 위한 자문적 평가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3명의 위원과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2000년 5월에 설치, 2011년 

101) http://www.acta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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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활동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한시조직이다. Actal은 그 설

치 초기에는 업계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제안을 효과를 정부에 조언하

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점차 조직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네덜란드

의 선진 규제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Actal은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장래에 입법될 법률상의 규제로 인

하여 경제계와 시민에게 유발되는 행정부담의 감소와 관련된 프로그

램의 개발과 평가, 현행법상의 규제의 결과로서 경제계와 시민에게 

유발된 행정부담의 감소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규제부

담의 대상에 관한 전략적 이슈들, 정책과 규제를 준비함에 있어 통합

적 평가틀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조언, 문서화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과 지방정부의 규제부담에 대한 조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Actal은 독립적 행정기구

로서 규제관련 법률안들이 내각회의(Council of Ministers)나 의회로 이

송되기 전에 부처로부터 온 행정부담의 산출결과를 평가하고 의견서

를 제출한다. 또한 네덜란드 내각회의는 새로운 법안의 표결함에 앞

서 Actal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Actal은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법률안 및 규칙안의 규제영향에 관하

여 조언한다. 이를 사전적 심사라고 한다. Actal은 수년간에 걸쳐 부처

가 고려하여야 하는 자문절차를 개발하였다. 우선 부처의 장관은 신

규 법률 또는 규칙안이 기업과 시민에게 행정적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Actal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Actal은 장관에게 입

법안의 행정적 부담을 표준비용모델을 사용하여 정량화할 것을 요구

한다. 장관은 당해 기업과 시민에게 행정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ctal은 이를 점검

하여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대안을 검토하여 제안의 보완이나 법률 

및 규칙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입법안의 제출 및 행정부담의 측정에 

이르는 절차는 최장 4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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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ctal은 현존하는 법률 및 규칙에 대해서도 자문한다. 간접적

으로 Actal은 부처의 행정부담 감축에 관한 행동계획을 평가하고, 자

문한다. 직접적으로는 Actal은 독자적으로 현존하는 법률 및 규칙의 

행정부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 정부에게 이를 건의한다.  

(2) 영 국

영국에서의 행정부담 경감과 관련한 독립적인 규범통제기구로는 “선

진규제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 BRC)”가 있다.102) 선진규

제위원회는 1997년에 블레어수상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의 자문기구인 

선진규제 테스크포스(Better Regulation Task Force)를 대체하여 2006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문기구임과 동시에 감독

기구로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선진규제위원회는 총 15명의 명예

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진규제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행정부담 및 

불필요한 규제의 감축을 조언하고, 당해 규제가 투명성, 설명책임, 목

표명확성, 논리일관성 및 균형성이라는 선진규제의 원칙을 준수하도

록 자문한다. 

또한 선진규제위원회는 행정부담감축에 관한 부처 및 규제기관의 계

획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로 인한 부담의 감소와 대안의 활용 및 규

제완화의 진척상황을 심사하며, 특별한 규제 및 정책현안을 검토한 보

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대하여 권고한다. 선진규제위원회의 자문과 

감독의 대상은 정보제공의무와 그로부터 유발되는 행정비용 뿐만 아

니라, 선진입법을 위한 또 다른 다양한 관점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규범통제기구와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 

(3) 독 일

독일 연방차원에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자문기구로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를 들 

102) http://archive.cabinetoffice.gov.uk/b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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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03)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06년 6월 1일에 연립여당이 제출

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이 연방의회에서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8월 18일자로 발효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Gesetz zur Einsa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에 근거하여 

신설된 독립적 기구로서 2006년 9월에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위원회는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그 자체의 시비에 대한 판단에는 관

여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역할은 일정한 정책목표를 여하히 적은 부

담으로 달성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규제를 감독하는데 

있다. 또한 위원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관료주의비용은 법률, 법규명령, 

조례 또는 행정규칙으로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에 수반하는 비용에 한

정되어 있으며, 기타 사무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정으로 위

원회의 전문적, 중립적인 성격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을 회피하

고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개혁의 실적을 거두려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104) 

위원회는 연방내각처에 설치되며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숫자를 짝수로 하는 한편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하도록 규정하여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위원은 국가 또는 사회기관에서 입법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사항에 관하여도 지식을 가

지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위의 설치법에서 “연방정부가 표준

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에 의거한 표준화된 관료주의 비용산정

법의 적용, 감시 및 지속적 개발로 법률에 기인하는 관료주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법 제4조에서는 표준화된 행정절차비용산정법의 원칙을 준수하

고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새로운 연방법률안, 개정법률안

103) http://www.normenkontrollrat.bund.de/Webs/NKR/DE/Homepage/home.html
104) Johannes Ludwig u.a., Auftrag und Organisation des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Berlin, 2007,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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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원법률, 하위 법규법령 및 행정규칙안, 유럽연합의 법적 

행위(대강적 결정, 결의, 협정 및 에에 관련한 실시조치)와 유럽공동체

의 규칙, 지령 및 결정의 초안, EU법의 국내법화의 경우에는 당해 법

률과 하위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현행 연방법률 및 이에 의거한 법

규명령 및 행정규칙을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연방각부처의 법률안을 내각에 제출되기 전에 심시

한다.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관료주의비용의 산정시에 입수한 데이터를 

위하여 설치하는 데이터뱅크를 이용할 권한, 독자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할 권한, 전문가에게 감정을 위탁할 권한, 연방정부에 특별보고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위원회는 연방과 주의 관청으로부터 직무

상의 지원을 받는다. 위원회는 연방각부처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주

무장관에 대하여 비공개로 제출한다. 위원회의 의견과 이에 대한 연

방정부의 의견은 법률안을 연방의회제출시에 첨부된다. 위원회는 매

년 연방수상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첨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안

심사시에 출석하여 협력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대하여 매년 표준화된 관료주의비용산

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산정법에 관한 경험, 각부처에 있어서 관료주의

비용의 감축상황, 연방정부가 정한 삭감목표의 달성의 현시점에서의 

예측에 관하여 보고한다. 또한 이 삭감목표의 달성에 관한 연방정부의 

연차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

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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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 8월에 행정비용 철폐를 위한 “독립 

이해관계자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of Independent Stakeholders on 

Administrative Burdens)”을 설치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의 행동프로그램 특히,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들에 대해

서 집행위원회에 조언하는 기능을 한다. 이 고위그룹은 회원국의 국

내에서 관료주의의 철폐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의 대표, 산업

계의 대표, 선진입법의 분야에서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14명의 고위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고위그룹은 Edmund Stoiber 박사를 의장으로 하여 2008년 1월에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고위그룹은 2008년에 8번의 회의가 개최되

었으며, 2008년 3월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FTA 패키지를 처

음으로 다루었다.105) 여기서 진행 중인 경감 제안들을 지원하고 새로

운 방안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과 주요 관련 의견들이 나왔

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많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의 

제안들과 함께, 회사법 & 연간회계, 전자송장(VAT 입법), 그리고 공공

조달에 관한 안건들을 지원했다. 현재 고위그룹은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최선의 안건(Best Idea for Red Tape Reduction)”106)을 위한 EU 경

쟁에 착수하고 있다. 2009년에 고위그룹은 나머지 모든 우선분야에서

도 이러한 절차를 추진할 것이고,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접수받은 제안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105) http://ec.europa.eu/enterprise/admin-burdens-reduction/highlevelgroup_en.htm
106) http://ec.europa.eu/enterprise/admin-burdens-reduction/competition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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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비용모델 적용에 관한 정부내 총괄조정기구

(1)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관련한 조정의 모든 책임은 

초기에는 경제부(Ministerie van Economische)가 담당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재무부에 경제계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IPAL(Inter-

ministerielle Koordinierungseinheit)”을 설치하였다. 그 후 2007년 2월 출

범한 연립정부는 IPAL과 경제부의 산하 3개 프로젝트 부처를 합병하

여 단일기구인 “규제개혁그룹(Regiegroep Regeldruk : RRG)”을 신설하

여 종전의 IPAL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다.107) 경제부와 재무

부의 결합조직(joint organisation)인 RRG는 불필요한 규제상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주된 목표(target)로 하고, 문제해결 방식을 넓혀 기

업들에게 확실한 행정부담의 감경 결과를 달성하도록 행정부담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RRG는 형식상 장관급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무

부(재정)와 경제부(인력)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RRG는 40명

의 직원이 있으며, 구성은 대략 10개 분야로 이루어진 팀들로 나누어

져 있다(대상 평가, 계획과 감독, ICT, 국제협력, 도시, 업계와의 상호

작용, 장관협의회 지원, 서비스 제공의 질, 전반적인 관리 분야 등).

RRG의 활동분야로는, 업계 부담감소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조정과 

감독이다. RRG는 각 부처에 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부처 

관계자와 매일 대면한다. 그들은 내각에 제출된 새로운 법률안에 대

해 특정한 감소 조치의 개발을 감독한다. 만약 이것이 행정부담을 야

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개입한다. 관리자

들은 적어도 연간 4회 이상 부처를 방문하여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

107) http://www.r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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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정 법률안이 개발 중에 있을 때, 접촉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

어진다. 정치적 차원의 감독, 조언 및 보고이다. RRG는 각 부처의 

장관들과 정기적인 논의의 자리를 가지며 감소목표를 충족시키기 위

한 과정, 기회 및 과제들에 대해 평가한다. 보고서는 내각에 제출되

고, 전반적인 진행상황이 논의될 수 있게 한다. 의회에는 연 2회의 요

약보고서와 2회의 전문 보고서를 제출한다. 의회에 보고하는 구조는 

예산보고 기간에 이루어진다. 업계를 위한 행정부담 감소와 관련된 

EU 정책의 조정이다. 2007년 이후, RRG는 EU규제로부터 발생한 업

계의 과도한 규제부담을 알리기 위한 제도적 틀에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EU 제안 가운데 네덜란드의 의견을 반

영한 2008 네덜란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RRG는 EU 문제와 관

련된 외교부 공무원들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

의 개발, 고급 행정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이다. 여기에는 부담감소 주

도의 위험분석, 부담감소 주도의 효율성에 대한 과거-미래 평가를 포

함한다. RRG는 정부부처에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훈련을 제공하

고 있다. 워크샵 또한 Actal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고급행정공

무원을 위한 일반적인 기초 훈련 코스들이 개발 중에 있다.

(2) 영 국

2005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규제심사국(Regulatory Impact Unit: RIU)

을 대체하는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을 신설하

고 내각사무처 소속의 규제개혁 총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였다.108)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주무부서인 선진규제국은 최근

(2009.6.5)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비즈니스혁신기능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BIS)”에 소속되어 있으며, 범정부

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규제국은 영국 내의 법령 및 국가

108) http://www.berr.gov.uk/whatwedo/br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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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비용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을 한다. 

선진규제국에 의한 영국 정부의 규제개선은 간소화와 선진화라는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선진규제국의 업무는 새로운 규제수립방

식의 도입 및 규제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와 협력한

다. 현존하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각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과 협조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규제기관 및 정부부

처와 협조하에 특정 규제의 위험성을 저하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3) 독 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행정비용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기구는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조정관(Koordinator für 

Bürokrar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

회(Staatsekretärausschuss Bürokratieabbau)”이다. 이들 두 기구는 행정비

용측정의 개시 및 실시에 관한 범정부적인 전체 절차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조정관은 행정부담의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과

제와 조치를 지휘하며, 이 분야에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독일을 대

표한다. 정부조정관은 동시에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 의장직을 맡

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

면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의 조치에 관한 

합의와 이행을 지원한다. 

한편 연방수상청에 있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 연방 각 부처 및 연

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직접 측정하는 과제를 수

행한다. 앞서 살펴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독립적인 통제위원회와 자

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방의 입법안과 현행 연방법에 

대하여 그 행정적 부담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09) 이 점에서 국

109) 독일 연방통계청은 연방수상청 내의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와 공동으로 표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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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규범통제위원회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부담의 측정 결과를 보

유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참가한 기관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관련된 기관들]

연방의회

소관담당부서, 경영 및 노동계, 전문연구기관

연방정부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조정관 및 

관료주의철폐정무위원회

연방 부처

국가규범통제

위원회

연방통계청

-SCM방법론
-기초측정

협의 및 의견개진
보고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
법 제6조제2항)

정보제공 및 관여

규범심사, 방법
론통제, 협의

보고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7조)

을 실제로 특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행정비용의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방통계청과 비용조사와 산정을 공동으로 실시한 해당 부처가 부담한다. Johannes 
Ludwig u.a., Auftrag und Organisation des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Nationaler Nor-
menkontrollrat, Berlin, 2007, S.4. 연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의 통일적 적용과 실무
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실천에 관하여 관할하며 비용의 조사와 산정에 참가한 모

든 부처에 대하여 자문을 행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비용
이 모두 조사되고 산정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 철폐의 잠재력도 평가된다. 나아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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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무

위원회의 임무를 살펴보면, 연방정부가 의결한 관료주의철폐와 선

진입법의 이행 및 조정,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을 위

한 통일적이고 구속적인 방법론에 관한 결정(특히 방법론입문서의 공

포에 관한 결정), 연방내각에 제출하기 위하여 양적인 행정비용감축

목표의 확정에 관한 결정,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의 조정, 검토 및 

발전에 관한 결정, 장래의 법률안 및 내각법안에 첨부될 법안의 심

사목록에 관한 결정, 연방의 소관부처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간의 

의견대립시 필요한 경우 조정의 실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입장

표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필요한 경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입

장표명을 고려하여 연방 소관부처에 대한 가능한 권고문의 작성, 

현재 진행 중인 행정비용감축에 관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대한 감

독 및 종결에 관한 책임, 방지가 가능한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법규

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가능성 및 새로운 도구에 대한 심사(예: 시

민과 행정에 대한 행정비용에 관한 프로젝트, IT의 활용을통한 행정비

용감축 등),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규정에 대하여 연방 소관부처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독려, 합목적성 및 행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

적 표준을 심사하기 위한 지시서의 작성,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의 문제에 대한 각 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의 정보교환 등이다. 

한편 연방수상청에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Geschäftstelle Bürokratie-

abbau)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무처에는 연방수상청의 직원들뿐만 아

니라 정부조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연

방홍보처의 직원들도 파견된다. 관료주의철폐 사무처는 현재 약 10명 

안팎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각 부처 중 어느 부처의 직원

이 파견을 나올 것이며,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의 조직구성을 몇 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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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할 것인지는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료주의철폐 사무처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 실행함에 있어 기

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방통계청의 관련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철폐 프로그램, 특히 표준비용모델의 도

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의 각 부처에는 표준비용모델과 관

련된 담당자가 임명된다. 이 담당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사무분

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며, 수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에 대한 교섭담당자가 되고, 자신이 속한 

부처에서 기획한 행정비용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가 표

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관련한 조정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110) 표준비

용모델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들은 각 연방부처가 연방재무부와 합

의하여 결정한다. 표준비용모델을 과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연방

재무부 내에 “테스크포스팀(Thematische Begleitgruppe)”과 “방법론 연구

팀(Methodengruppe)”이 설치되어 있다. 테스크포스의 구성원은 오스트

리아 상공회의소(Wirtschaftskammer Österreich), 개별 기업자들 내지는 

기업의 대리자들, 방법상의 문제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연방재무부, 연

방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자들(외부 전문가, 실행관청의 대리자

들, 그 밖의 사회적 관계인의 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테스크포스팀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기초조사를 내용적으로 지도

하며, 상담가들의 세부계획에 대한 검증, 기초조사에 고려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법규정들의 목록에 대한 검증, 입법자들에 의

한 법규범분석, 관할영역배정, 성공적인 검증에 따른 ABC 범주화에 

110) https://www.bmf.g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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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과들의 검증, 준비조사의 실시, 조사전략의 검증, 관할

영역을 넘어서는 법규정들을 조사하기 위한 진행방식에 대한 검증, 

기초조사의 질적 측면들에 대한 추천사항들, 비용매개변수에 대

한 상담가들의 설명사항들에 대한 검증, 세부분류와 관련 기업들의 

수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사항들에 관한 검증, 방법의 선택을 위한 

제안조건들에 대한 검증, 진행방식을 위한 추천사항들에 대한 검증, 

상담입문서의 검증, 조사, 표준화작업과 잠정 집계의 결과들에 

대한 검증과 평가, 각 결과의 해석에 대한 검증작업, 프로젝트종

결보고서의 검증작업 등의 업무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방법연구팀은 연방재무부, 오스트리아 통계청의 대리자, 연방부처들

의 대리자(옵션사항), 상담가들의 프로젝트팀장(내지 부서대리자)들로 

구성된다. 방법연구팀은 연방재무부가 지도 운영하며 기초조사에 

대한 방법상의 안내, SKM-방식의 일관된 적용에 관한 검증, 기존

의 안내서를 토대로는 결정될 수 없는 방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결정

(예를 들어, 새로운 범주의 정보제공의무들), 테스크포스팀의 신청을 

기반으로 한, 방법의 선택, 진행방식의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법론상의 문제에 대한 최종책임은 연방재무부가 진다. 

(5) 유럽연합 

유럽연합 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총괄조정업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의 “기업 및 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dustry)”이 담당하고 있다.111) 이 총국은 리스본전략에서 제시된 

상장과 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EU권의 단일시장화와 산업경쟁력 향

상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성장과 고용전

략의 추진, 유럽연합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

책 수립,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어 창업과 경

111) http://ec.europa.eu/enterprise/index_en.htm



제 3장 주요국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에 관한 시사점 

136

영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수립, 정책입안, 유럽연합 역내의 산

업, 시민을 위한 단일시장의 실현, 우주산업의 강화와 정보보안기술

의 향상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이 총국에는 경쟁력 및 산업정책(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policy), 

경쟁력, 중소기업 및 혁신(Competitiveness, SMEs and innovation), 경쟁

력, 역내시장 및 부문별정책(Competitiveness, internal market for goods 

and sectoral policies) 등 3개 부서가 있으며, 행정비용부담에 관한 업

무는 “경쟁력 및 산업정책”부서내의 산업정책 및 경제개혁실(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reforms)의 B5과(Impact Assessment and Admini-

strative Burden Programme)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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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1

오늘날의 입법의 제도적 특징은 국가 및 행정 활동에 관계된 법령

은 당연히 임무 지향적(auftragsorientiert)으로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그 내용은 본질적인 것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행정에게 적절한 재

량권이 부여되도록 위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축소지향, 유연성, 목적 

지향적인 법규범).112) 아울러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

타내는 지에 대하여도 심사되어야 한다. 이제 입법작업은 점점 더 목

적 지향적이고 효과지향적으로 되고 있고, 효율성(Wirksamkeit)의 문제

는 합법성(Rechtsmässigkeit)과 함께 입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

며, 동시에 정당성(Legitimität)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오늘날 국

가는 다른 정당성 요소113)들과 함께 점점 더 활동의 효과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때문이다.114)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을 목적달성도라는 유

효성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를 평가하려는 사고를 확대하는 결

과,115) 입법자는 입법평가를 통하여 법률의 효과를 예측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입법에 대한 평가는 법률의 규정이 가져오

는 모든 차원의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법률의 질을 개선하고 법률의 

112) Kuno Schedler, Systemanforderungen des NPM an Staat und Recht, in : Philippe Ma-
stronardi/Kuno Schedler, a.a.O., S.41ff. ; Christoph Meyer, New Public Management als 
neues Verwaltungsmodell, Basel 1998, S.65f., 137ff. ; Hermann Hill, Gesetzgebung und 
Verwaltungsmodernisierung, in : Hermann Hill/Helmut Klages(Hrsg.), Die Rolle des Par-
laments in der Neuen Steuerung, Düsseldorf 1998, S.180ff. 

113) 특히 합법성과 민주적 절차, 이에 대하여는 H.Hill, a.a.O., S.179f.
114) P.Mastronardi, Zur Legitimation des Staats durch die Wirkungen seines Handelns, 

LeGes 1996/1, S.26.
115) Dieter Strempel, Perspektiven der Rechtswirkungdforschung, in : Hagen Hof/Gertrude 

Lübbe-Wolff(Hrsg.), Wirkungsforschung zum Recht . Wirkungen und Erfolgsbedingungen 
von Gesetzen, Baden-Baden 1999, S.62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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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개정에 따른 그 불안정성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입법학’, ‘입법평가’와 ‘효과평가’와 같은 개념

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최근에 이르러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입법에 관한 학문적 방법론연구의 결여, 입법을 절차(Prozess)적 관점

에서만 바라보는 입법에 대한 이해와 행정부에서 입법을 효과중심적

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직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적 

조치를 효과지향적 조정(wirkungsorientierten Steuerung)의 관점에서 전

체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당연

시되고 있다. 경영지향성(Führungsorientierung), 성과지향성(Leistungsorien-

tierung), 효과지향성(Wirkungsorientierung) 및 비용지향성(Kostenorientie-

rung)은 입법의 경우는 물론 국가의 모든 정책 내지 조치에 있어서 고

려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있고,116) 최근에는 ‘선진 규제(Be-

tter Regul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더 나은 규제가 될 수 있는지

의 여부에 대한 문제 이외에 어떻게 더 나은 규제를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도 공공의 초점, 정치적 초점, 행정실무적 초점 및 학문적 초점으

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규제완화, 행정조직의 합리화, 시장과 

경쟁매카니즘의 도입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

객의 선택기회의 확대 등 일련의 행정개혁이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업무의 구

체적 내용을 필요성, 유용성, 비용 효과성의 원칙에 의하여 재검토하

고, 특히 규제업무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도 비용 효과성의 원칙

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과정

의 합리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116) D.Kettiger, a.a.O., S.235.



제 1절 개 설 

139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부담 감소정책에 관한 

논의는 2006년 11월 3일 정부에서 “행정기관의 조사 보고 요구 등으

로 유발되는 인력 시간소요가 상당하여 기업활동 장애 및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기업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부담 감소정책을 도입, 규제개혁과 병행 추진”

하기로 하였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도 규제준수에 따르는 시간 비용의 감축을 목표

로 하고는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 연계시키는 노력은 미흡하였으

므로 행정부담 감소정책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시켜 주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117) 

이에 따라 행정부담 감소정책을 “정부에 대한 조사협조 보고 신청 

등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따르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

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 전면적인 행정부담조사 및 이에 따르는 부

담감축정책을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소규모 Pilot Study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 11월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19개 기업을 대상

으로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초조사를 토

대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2007년 7월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표준

비용모형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동 매뉴얼을 활용하여 2007년 12

월에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2

개 법률을 선정하여 동 법률에 규정된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측정한 바 있다. 

117) 행정비용 감소정책을 규제의 적정성 위주가 아니라 규제비용 시각에서의 접
근 검토, 조세분야 등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규제에 대한 접근,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으로 인한 부담이 생기는 사항들에 대한 비용의 분석 감축 등이 가능하게 됨

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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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적 행위(특히, 규제)의 목표명확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

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표준비용모델에 관하여 매우 진지한 시

도를 하였다는 점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의 노력 

결과 표준비용모델의 내용의 구체화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 매뉴얼에 따라 다수의 시험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행정비용의 측정을 세련화하고, 행정비용의 측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공통의 접근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업이나 시민이 부담하는 정보제공과 각종 보고는 시장의 본질적 

요소를 의미하는 신뢰의 유지에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보제

공과 각종 보고는 기업이나 시민의 활동의 자유와 조화로운 관계에 있

어야 한다. 특히 법령상의 각종 정보제공의무는 기업의 주변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령을 통하

여 기업들이 양식을 작성하고 다양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

로 인하여 매우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시

민이 이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예컨대, 유럽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현

재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예컨대, 하나의 기업의 직원이 업무상의 핵심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제품가격이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투자활동과 혁신활동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금 

생산성과 일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이나 시민 또는 행정이 부담하고 있는 정보제

공의무를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표준비용모델은 바로 이러한 행정비용 내

지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평가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선진국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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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의 표준비용

모델이 풍부한 내용을 가기기 위해서는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자신의 업무를 내용적으로 논리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할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여건에서 표준비용모델이 정책결정과정의 도구

로서 뿌리를 내릴 것인지에 대하여는 미지수이나, 향후에는 아마도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선진국가의 매뉴얼을 기초로 우리의 표준비

용모델의 방법론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만, 현 

단계에서 표준비용모델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선택적으로 현행 법제 가운데 개별 

부문을 평가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며, 광범한 측정실행에 사용되

어서는 아니된다. 

현존하는 규제영향평가 내지 입법평가를 위한 통합된 매카니즘

의 일부분으로 수행한다. 

평가는 입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비용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방법론은 광범위한 정책영역 특히, 데이터의 수집은 인건비 또는 

간접비와 같은 중점변수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향후 공공기관 또는 시민에게 부과된 행정비용의 평가기법을 개

발하도록 한다.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세하고 정

확한 측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진국과의 능동적 협조가 매우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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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비용모델 그 자체는 행정부담을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기

초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

어 표준비용모델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도 이러한 추진체계의 일부에 해당한다. 문제는 

표준비용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외국에

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그대로 차용해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회 경제적 기반에 터잡은 변형된 표준

비용모델을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최근 표준비용모델은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표준비용모델을 구

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나 특징은 한 국가의 문화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

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선진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큰 틀은 수

용하되,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와 절차 등에 관해서

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준비

용모델의 통일적인 적용과 통일적인 진행방식 및 측정결과에 대한 통

일된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

일적인 자료작성과 확고한 방법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

초자료들은 개념정의의 형식으로 측정의 이해와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한다.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인 측정방식으로서 표준비용모델로부터 

행정부담의 규모에 대한 기준치 내지 표준치가 도출된다. 감축목표는 

확정될 수 있고 중점분야는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조

사된 표준치가 동일한 방법론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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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모델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측정의 기

초가 되는 방법론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자료의 처리와 그로 인하

여 획득한 인식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간다. 

.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과 관련한 과제

1. 법령상 규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국한  

표준비용모델은 규제 내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정보제공의무에 따

른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 내지 법령의 범위와 관

련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개념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

우 표준비용모델의 적용대상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개념(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 규

칙에 규정되는 사항)에 입각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에 등록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규제를 

제외한 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적용제외사

항 중 조세영역나 국방영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는 지적도 

있다.118) 또한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할 경우 상당한 측정오차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규제목록에 등록된 규제 뿐 아니라 규제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까

지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119)

생각건대, 우리의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으로서의 규제 

내지 법령의 개념설정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정보제공의무”에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118) 한국행정연구원, 행정부담측정을 위한 표준비용모형 매뉴얼, 국무조정실 용역보
고서(2007.7), 6면.

119) 이병기, 주요국의 표준비용모델 운용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09-02,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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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규정된 정보제공의무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일단 중앙정부의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에 한정하고, 시행규칙이나 그 밖의 행정

규칙에 규정된 것은 부처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며, 아울러 관련자료

나 실제운용의 경과를 시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나 새로운 정보제공

의무는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측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예컨

대, 형법 등)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행 법규정으로부터 유발된 행정비

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장래에 신설되거나 개정될 규정으로부터 

유발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담고 있으나, 표준비

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비용의 산정방법론이나 실제 적용의 경과를 살

펴보면서 경험을 축적한 다음 사전 측정방법론을 별도로 개발하여 운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는 조문별

로 파악되어야 한다. 당해 의무가 정보제공의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단계를 거쳐 그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

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인가? 이것이 부정된다

면 당해 의무는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다. 

법령상의 의무를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가? 법

령상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주체의 일정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원의 분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긍정하

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라 법령의 내용상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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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 규제(법률 법적 행위 데크레 국사원 데크레 부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와 정책적 규제(정부가 행정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서화된 일반규제)를 포함
구속적 성격의 규제는 지방정부의 결정도 포함

원칙으로 국내법상의 규제를 통해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만이 측정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EU의 규제는 측정 대상에 불포함되나, 
이들 규제의 모든 요소들이 의무적이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

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측정, EU의 지령(Directive)은 회원국이 
자국의 규제를 매개로 해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측정에 포함

자율규제(Autoréglementation)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는 측정대상
이 되지 않으나, 정부가 법령을 통해 이러한 자율규제를 규정하
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포함

영 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재정지원 
또는 정부사업 참여 등에서 부적격이 되는 결과를 낳는 규제로

서, 비법령적 계획과 협약(non-statutory schemes or agreements) 
등도 포함

중앙정부에 의한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하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범위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대상에 

포함

적용대상을 직접적으로 효력이 있는 EU 규칙(Regulation)들 등 
9개 범주로 한정(6개의 적용제외사항)
자율규제 및 산업간 협정도 포함 

독 일

연방법률과 연방차원의 시행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의

무를 조사, 행정규정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
할부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며, 시간적 관점에서 적어도 발효
된 지 2년이 지난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조사에 포함
각 주의 법령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보제공의무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정보제공의무의 구체화는 주법에 근거하게 

되는 경우에 연방과 주는 긴밀하게 경험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에서 연방과 주간의 협력을 추진  

EU법은 그것이 이미 독일의 연방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국내
법으로 이행되어 있고 연방입법자가 EU 법을 이행을 할 때 추
가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해두었거나 유럽연합에 의하여 도

입된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된 경우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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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연방 기구들에 의해 공포된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
을 가지는 전체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법규명령, 규범유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들(초안, 행정기관의 결정을 위해 법적으로 
예정된 지침이나 장려지침들) 등을 포함 다만, 고권행정상의 결
정 및 사적 계약과 같은 개별적인 법적 행위들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무나 형법상의 법규정들은 기초조사에 불포함

주법은 간접적인 연방행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체결이 완료되
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가계약들 역시 포함,  동등한 
또는 하위의 연방 기관의 지침들도 포함 

공동체법상의 규범들을 근거로 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그 수용

과 실시를 위해 국가의 법행위가 공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포함 다만, 국내의 실행에 관한 법조항 없이 EU 규칙을 토대로 
직접 실행되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들은 기초조사에 포함하지 

않음

유럽연합

유럽공동체의 규칙과 지령(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정보제공의무
도 포함), 유럽공동체의 규칙과 지령 및 이 지령을 이행하기 위
한 국내법적 조치들, 그 밖의 모든 입법자료로부터 유래하는 정
보제공 요구를 규정한 규범을 포함 

입법을 선별하여 회원국들이 부담이 가장 많거나 가장 많다 느

끼는 우선적인 분야(즉, 업무활동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는)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의 규칙과 지령(국제법에서 도출되는 정보
제공의무도 포함)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우선 분야를 정하여 이
를 측정

2.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에 국한

선진국가에서 표준비용모델이 성공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국가적 

행위로부터 유발되는 비용을 일정하게 제한된 분야에만 방향을 설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면 법률상의 정보

제공의무와 보고의무에서 유발되는 비용과 특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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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비용만 산정된다. 즉, 표준비용모델에서 비용이란 각종 신청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각종 등록부, 통계 및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소요되

는 시간적 비용과 인건비를 말한다. 환경보호나 근로보호(예: 유해물

질필터의 이용, 작업장에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 등) 

등과 같은 법령상의 내용적인 각종 의무들은 조사되지도 않고 판단되

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비용산정의 대상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나

타나는 큰 실익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치

적으로 거의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합

의를 보면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비용의 측정은 중첩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제거하고 각종 정보제

공의무를 간소화하며 신설될 정보제공의무를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시

키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정보제공의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하

는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지원 및 그 밖에 신청한 급부를 잃게 되는 효

과를 가져오는 의무”를 말한다. 즉, 정보제공의무의 특징적요소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발하여 졌을 것, 일반적-추상적 규정일 것,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과 준비가 문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

루어질 것 등이다. 이려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의 경우에도 외국의 사

례처럼 이를 정치하게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현행 법령상 국가의 정보제공에 대한 요

구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례가 포함된다. 예를 들

면, 각종 신청, 양식, 통계 및 증명의무와 자료작성의무(통지의무, 신

고의무, 보고의무, 공표의무, 등록의무, 인가의무 등)가 정보제공의무

에 해당한다. 정보제공의무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법률이나 시행령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모든 정보제공의무도 의미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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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라 함은 정보를 구하거나 준비하여 공공기관이나 

제3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서, 기업이 법률에 저촉
하지 않는 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의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정보제공의무를 17개로 유형화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계의 의무)도 포

함된다.120) 

우리의 경우 어떠한 사항을 정보제공의무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보제공의무의 유형화작업을 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들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우리 법제상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를 제외할 수도 있다.121) 

120) 우리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의 유형화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현행 행
정조사기본법 에서 행정조사의 개념으로서 설정한 규정이다. 즉, 동 법률 제2조 제
1호에서는 행정조사의 의미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

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
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의 의미를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

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

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

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121)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07년 12월에 실시한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시범측정’의 
경우 정보의무를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 보고, 조사 및 감사, 서류 비

치 및 갱신, 제3자를 위한 정보표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유형화하여 
시범 측정하였으며, 제3자를 위한 정보의무가 실질적 준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
를 제외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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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정보제공의무의 개념 및 유형

영 국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일정한 규제의 결과 기업이 공공에 제공

하고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정보제공의무를 12개로 유형화

독 일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법률, 법규명령, 규약(Satzung) 또는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료나 기타 정보를 행정

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달, 보유 또는 전달할 의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정보제공의무를 9개로 유형화

오스트리아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법령에서 도출된 기업의 의무로서, 기업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준비해야 하며, 이렇게 마련된 정보들을 -요
구된 경우나,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관청이나 다른 기
관들 또는 제3자(특별 기업, 소비자, 근로자와 노사협의회 근로
자측 대표 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정보제공의무를 15개로 유형화

유럽연합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기업체, 비영리법인, 행정관청 및 시민들
이 그들의 활동이나 그들의 제품 또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행

정관청이나 기타 민간 기관에게 제공할 법적인 의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
정보제공의무를 12개로 유형화

그리고 모든 정보제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정

보 내지 자료들로 구성된다(이를 자료요구 또는 자료내용이라 한다). 

예컨대, 일정한 신청을 함에 있어 특정한 규범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항들(성명, 수입, 가족상황 등)은 각각 그 자체 자료내용(Datenanfor-

derung)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사항들은 “신청서의 제

출”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공통의 정보제

공의무로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자료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어

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비용을 조사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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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네덜란드처럼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자료내용을 정형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3. 기업의 행정비용에 국한

현재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표준비용모델은 오로지 경

제계(기업)에서 발생한 비용에만 관련되어 있다. 즉, 표준비용모델은 

시민의 비용이 아니며 행정 그 자체의 비용도 아니다. 그 일차적인 이

유는 시민들은 대부분의 행정관련 업무를 일반적으로 자신의 업무시

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발생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 국가들은 행정비용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122) 

우리의 경우에는 우선 방법론적으로 보다 간소화된 행정비용 산정

을 개시하고 평가한 후, 예컨대 담당인력의 부족 문제 등과 같은 방

법론 검증의 문제를 고려하여 접근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과 결부된 더 많은 성장과 고

용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정보제공비용을 측정

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비용을 측정한 이후에야 비로

소 시민과 행정의 정보제공비용에 대하여 측정한다.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양식의 이상적인 묘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

서 “이상적”이란 기업이 하나의 “이상적인” 행위양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도출되는

122) 시민에 대한 행정비용측정기법은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네덜란드의 
매뉴얼에 관해서는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Standard Cost Model 
for Citizens. User’s guide for measuring administrative burdens for Citizens, Hague 
2008.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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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표준비용모델의 분석목적의 중심에 위치

한다. 표준비용모델과 관련하여 행정비용은 “통상적인” 내지 평균적인 

행위양식에서 출발함으로써 표준화된다. 

이로써 표준비용모델은 예외에 초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

적인 행위와 전형적인 절차형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고찰은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양산해내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대표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반해 극도의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적인 기업을 고

찰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인 행정비용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

평가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임무는 개별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

비용모델의 적용은 기업이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준수”를 한다는 가

정 하에 이루어진다.123) 

다시 말해서 입법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준

수하기 위한 평균적인 행위양식을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입법자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업무처리단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인정된다

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효율적 시간경비를 가정한다는 점

이다.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은 목표그룹에 속하는 다

수의 전형적인 기업과 외부에 위탁된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외

부 서비스업체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정보제공

의무의 이행과 결부된 개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

비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관련되는 결과가 모순을 안고 

123) 이에 관해서는 Erwin Merck(Hrsg.), Bürokratieabbau und Bürokratiemess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achhochschule des Mittelstands, Bielefeld 2005, S.48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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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측  정  대  상  집  단

네덜란드

기업에 적용

기업이란 시장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목표중 하

나로서 소유자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

영 국

기업, 자선단체(charities) 및 비영리법인(voluntary sector)에 적용
기업이란 국립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행정과 공
공서비스로 정해진 공적분야를 제외한 민간 영역으로 정의한 

모든 단체를 의미

독 일

기업에 적용

기업이란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고 

자산상황 내지 경제적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확정

을 해야 하는 가장 작은 법적, 독립적 단위를 의미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행정부담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절차
가 시민에게 적용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를 실시한다. 관련되는 결과

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업들을 

심사에 포함시켜서 표준화된 시간적 경비까지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표준비용모델의 측정대상 관련 기업들

의 정의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가 500시간 이하의 행정업무를 발생시

키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정을 기초조사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에서 제

외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간기준 뿐 아니라 금액기준을 적용하

고 있는데, 대략 시간당 40유로의 범주내에서 20,000유로 (500시간*40

유로)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즉, 해당 법규정이 20,000유로 이상의 비

용을 야기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시

간기준과 금액기준을 통해 유의미한 측정대상이 포착될 수 있도록 고

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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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측  정  대  상  집  단

오스트리아

기업에 적용

기업이란 오스트리아에 소재지 또는 연락처를 두고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독자적인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조직

체로서, 22,000유로 정도의 최소 수입을 얻어낸 기업만이 해당

유럽연합 기업, 비영리법인(voluntary sector), 공공기관에 적용

한편 측정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을 잘 구분

하여 동질적인 대상끼리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집단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기가 다른 기업은 

각각 재원과 비용의 제한이 있다. 규제의 변화가 다른 활동으로부터 

재원을 끌어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러한 변화는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영국

에서는 영국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네 개의 

크기의 범주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범주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서비스에 의해 정의

된 내용을 사용한다.

- 최소규모(Micro) (0 9 피고용인) 
- 소규모(Small) (10 49 피고용인) 
- 중간규모(Medium) (50 249 피고용인)
- 대규모(Large) (250 또는 이상의 피고용인)

오스트리아에서도 개개의 정보제공의무에서 기업을 분류할 필요성

이 생기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 기업들을 (예를 들어 기업규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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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비독립적 회사들 매  상 결산총액

1인 기업 2백만유로

매우 작은 기업 9개까지 2백만유로 10백만유로

소기업 10개에서 49개까지 10백만유로 43백만유로

중소기업 50개에서 249개까지 50백만유로 43백만유로 이상

대기업 250개 부터 50백만유로 이상

라) 분류하는 것도 의미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영국과 유사하게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기업구분하

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으나124), 영국의 경우 일부 규제의 측정 

결과 이러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로 충분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견해는 행정부담을 측정하

는데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효율적 기

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25) 

업종별 고유 혹은 기업규모별 고유의 법규정들의 경우에 특정 법규정

의 고유 적용영역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업구분이 필요

할 것이다.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관련한 과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병행하여 표준비용모델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

124) 한국행정연구원, 전게보고서, 16면.
125) 이병기, 전게서,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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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누가 

측정을 실시하고 조정하며,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각 행정부처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인지 선진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을 

우리의 법문화, 행정문화에 어느 정도로 접목할 것인지 행정비용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한다면 독립성과 권한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지 총괄기관의 입장표명을 입법절차 속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표준비용모델의 활용에 참가한 기관들이 필요한 자

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의 제정을 통

하여 독립적인 규범통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에 관한 자문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표준비용모델에서 핵

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을 법정화하였

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연방수상청 산하에 표준비용모델의 적

용을 통하여 도출된 행정부담 내지 행정비용의 감축을 추진할 수 있

는 기구들을 설치하여 이러한 기구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실무기반은 한편으로는 독일 정부가 과도한 관료주의

와 행정비용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표준비용모델이 적용되는 단계에서 마지

막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의 결과를 정책적 영역에서 수미일

관하게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에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 그 자체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 이외에 이를 정책영역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준비용모

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개편하

거나 신설하고, 이러한 기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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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부  서 소관부처의 담당부서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의 개발과 

개념정의

소관부처의 측정에 대한 심사

소관부처의 제반여건 모니터링

소관부처 내 담당부서의 지원

범정부적인 행정비용 절감전략 개발

부처간의 의견 조정

외부의 전문기관에 대한 측정 위탁

개별적인 측정에 대한 감독

프로젝트 보고서의 검수

업무관련 타 소관부처 및 유관기

관과의 협력

내지 정부산하기구들간의 업무협력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부의 과제이다. 행정비용

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제3자 특히, 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의 측정절차의 조정과 입법과정에 표준비용모델의 도

입은 행정 자신의 고유한 과제이다. 따라서 각 정부부처는 자신의 관

할에 속하는 법분야에 대한 행정비용을 사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후

적으로 조사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확정된 절감목표에 도달하는 

데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확립해두는 것이다. 네덜란드나 독일

의 사례처럼 행정부담 경감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를 두는 경우에

도 이들 기관은 단지 자문하고 조정하며 지원하고 심사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행정비용에 관한 업

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각 정부부처에 속해 있는 것이지 총괄기구가 아

닌 것이다.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부처를 통할

하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고 특별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설치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전통적으로 합헌성과 법형식성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법제관련 부처에 설치할 수도 있으며, 

행정비용 절감프로젝트를 경제정책적인 추진방향에 근거를 두는 경우

에는 재정부처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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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독립기구 및 정부내 총괄기구

네덜란드

행정부담 자문위원회(Adviescollege Toetsing Administratieve Lasten 
: Actal)
규제개혁그룹(Regiegroep Regeldruk : RRG)

영 국
선진규제위원회(Better Regulation Commission: BRC)
선진규제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독 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조정관(Koordinator für Büro-
krar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Staatsekretärausschuss Bürokratieabbau)

총  괄  부  서 소관부처의 담당부서

국제적인 비교의 실시

광범위한 선진 규제 전략의 개발

정부차원의 대국민 계몽활동의 지원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표준비

용모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못했고,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와 외부전문가들간

의 업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어도 일정한 기간

(향후 2년 정도) 동안에는 정부의 관할부처와 외부 전문기관 내지 외

부전문가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회의 직무영역을 표준비용모델의 도

입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한국형 표준비용모델의 방법

론 개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 방안, 행정부

담 감축을 위한 예비적 조사,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향후 로드맵의 

작성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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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독립기구 및 정부내 총괄기구

오스트리아
독립기구는 없음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가 총괄기구

유럽연합

행정비용 철폐를 위한 독립 이해관계자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of Independent Stakeholders on Administrative Burdens)
집행위원회내 기업 및 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dustry)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와 관련한 과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정

형화되어있다. 우선 납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

해서는 개별적인 법령에서 출발하여 제일 먼저 기업이 준수해야 할 다

양한 정보제공의무를 체계화한다. 이 시점에서는 행정내부의 관련부

처이외에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이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폭넓은 협의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방법론의 일반적인 수용과 이러

한 구체적인 측정의 특별한 수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 다음

에 이러한 기초위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며 제공하는 일을 처리해야하는 전형적인 절차가 정의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연간 하나의 행위를 얼마나 자주 실행하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관련되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표준절차에 

따를 때 얼마나 오래 소요되는지, 누가 이러한 행위들을 실행하고 

그 실행에 필요한 작업시간의 비용은 얼마인지를 측정하게 된다. 

예상되는 빈도에 관한 경험적 자료와 각각 이와 결부된 비용을 조

사(이 조사는 설문조사나 각종 측정을 통하면 가능하다) 하거나 추산

한다. 이 경우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종전의 자료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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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들은 새롭게 전문가나 관련 단체를 통하여 

그 납득가능성을 심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특정한 규제조치로부터 

예상되는 총비용부담을 비교적 쉽게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다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1과정(측정분야의 확정과 범위제한) : 측정할 법령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법령 속에 포함된 모든 정보제공의무 관련규정들을 

파악한다.

제2과정(내용분석) : 법령상 명시된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전하게 파악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해

야 하는 자료요구들을 언급한다.

제3과정(분석의 신뢰성 확인) : 제2과정에 따라서 작성된 정보제

공의무와 행정활동을 관련자(관련부처, 집행기관, 기업체, 전문

가, 학계)에게 제출하여 함께 그 정확성과 완벽성에 관하여 검토

한다. 이것은 특히 추후에 발생할 측정결과의 감당능력과 일반적

인 의견공유를 증진시켜준다. 

제4과정(표준절차 작업) : 심사된 목록으로부터 각각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하나의 표준계획에서 지켜지게 될 표준절차를 작

성한다. 이러한 표준계획은 정상적인 효율성 하에서 정보제공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업무단계를 포함한다(정상적

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용).

제5과정(시간변수와 단가변수의 조사) : 시간변수와 단가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 15개의 전형적인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 충분하다. 시간을 조사할 경우에는 표준화된 경

험가치가 원용되고 기업의 규모도 실시된다. 단가변수의 조사는 

대부분 개별적인 행정활동의 질적 수준에 기초하고 있는 표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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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측  정  대  상  집  단

네덜란드 4단계로 진행

영 국 4단계로 진행(세부절차는 14단계)

독 일
사후측정은 4단계로 진행(세부절차는 13단계)
사전측정은 7단계로 진행

오스트리아 4단계로 진행(세부절차는 10단계)

유럽연합 3단계로 진행(세부절차는 11단계)

국제표준 

비용모델
4단계로 진행(세부절차는 15단계)

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의 준비는 외부

의 기업을 통할 수 있다(통계전문가, 건축가, 조세상담전문가 등

을 통한 외부적 비용). 

제6과정(빈도변수의 조사) : 빈도변수는 연간 빈도와 해당되는 기

업의 수를 통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관한 정보는 행

정기관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제7과정(시간변수와 단가변수의 분석과 표준화) : 외부적 비용을 

포함한 시간변수와 단가변수를 잠정적으로 표준화한다. 이 경우 

시간변수에 대해서는 질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제8과정(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된 표준시간과 표준단가에 대하

여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토의한다.

제9과정(산정모델에 변수의 기입 및 보고) : 표준비용측정의 범

위 안에서 조사된 모든 변수들을 산정모델에 기입해 넣는다(자료

은행). 아울러 조사결과를 서술하고 분석한 최종적인 조사보고서

를 작성한다. 최종보고서에 기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비용

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제안이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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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 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 GFA)”라 함은 “입

법할 예정에 있는 법규정 내지 이미 발효중에 있는 법규정을 조사하

여 그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 입법평가의 

목표라는 점에 논의의 중점을 설정하게 되면, 입법평가는 일반적으로 

입법의 전체적인 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입법절차의 합리화에 이바지

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법최적화(Rechts-

optimierug)를 위한 절차” 내지 “입법절차의 최적화(Optimierung des Re-

chtsetzungsprozesses)”를 위한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법평가가 

기여하는 부분은 특히 규범의 양을 감축시켜주고, 자원의 투입을 절

감시켜주며, 수범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수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게 해준다는 점이다.126)

이러한 입법에 대한 효과예측과 심사(Wirkungen vorsehen und prüfen)

를 위해서는 법안구상전이나 구상당시 여러 가지 대안규정들이 어

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사전적 입법평가), 법초안이 작성된 

후, 구체적인 특정 법문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는가

(병행적 입법평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몇 년 후 어떤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효과가 실제 나타났는가(사후적 입법평가) 등으로 

심사한다.127) 한편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는 행정

개혁의 중점이 법률 및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간소화라는 목표에 있

126)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7 참조.
127) Ingo Unkelbach,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auf Landese-

bene, Aachen 1998. S.9f ; Götz Konzendorf, Innovationen im Rechtssetzungsprozess dur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aaO., S.10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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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석목적 분석영역 평가기준

사전 

평가

법적 규율의 필요

성 조사

대안입법의 개발 및 
개발된 대안입법의 

예상결과(효과, 저
항, 사회적 발달)를 
사정한 후 비교 평가 

대안입법의 합목적

성을 확정  

최적 대안입법을 탐색

어느 범위에 규율의 필

요성이 존재하는지

규율영역은 어디까지 인지

대안입법에 의한 규율

가능성이 존재하며, -장
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가장 최적인 대안입법

은 어떤 것인지   

규율필요성분석 

및 규율대안모

델에 대한 심사

분석

병행 

평가

법초안을 각종 심

사기준(예컨대 실
용성, 비용문제)에 
따라 분석

법초안 또는 그 법

초안의 일부를 현

실에 가깝게 검토

부작용에 관한 불

확실성을 축소

법초안의 최적화

계획된 규정들이 준수

가능하고 승인가능한지

계획된 규정들이 집행

가능하고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지

비용과 편익간의 관계

가 전체적으로 적절한지

효력최적화, 비
용편익관계, 지
속성, 이해가능
성, 집행유용성, 
시민에 대한 친

숙성 등의 관점

에서의 초안심사

기 때문에 입법평가의 기준도 입법의 필요성, 유용성, 이해가능성 등 

입법론적인 측면을 부가하고 있다. 

즉, 입법평가의 기준은 입법목표의 설정, 목표의 달성, 내용 및 형식

의 면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추구하고, 그렇게 발견된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128) 물론 

구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정당한 그리고 이상적인 입법도 존재할 수 없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상적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를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8) Werner Maihofer, Gesetzgebungswissenschaft, in : Günther Winkler/Bernd Schilcher(Red.), 
Gesetzgebung. Kritische Überlegungen zur Gesetzgebungslehre und zur Gesetzgebungstechnik, 
Wien / New York 1981, S.24.



제 3절 입법평가모델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 

163

유형 분석목적 분석영역 평가기준

사후 

평가

법규정의 목표달성

을 추후에 파악

법규정의 부수적 효

과와 그 밖에 발

생한 효과를 인식

현재의 규정의 개

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

특정 법안이 입법자가 

의도했던 효과(혹은 개
별목표)를 달성했는지
의 여부와 그 정도

수범자에게 어떤 효과

와 결론(영향)이 나왔
는지,  전체 효과영역(성
과)에서 어떻게 나타
났는지

어떤 예상밖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
승인되었던 외곽조건과 

예상했던 행동에 변화

가 있었는지

행위규정이 지켜지고 실

행되었는지

미리 정한 비용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운영상의 부담은 최소

화되었는지

확보한 지식을 전체적

으로 판단했을 때, 해
당 법률의 개정이나 폐

기가 필요한지

법령의 목표달성 

실증, 무수정
수정 폐지 또

는 신규제정의 

추론  

 

결국 입법평가제도는 법의 간소화 특히, 과잉규제의 제거를 통한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의 도출, 국가, 경제계 및 소비자에 대

하여 당해 법률을 통하여 부과되는 부담에 관하여 계몽하는 것, 당

해 법률안과 관련한 기타 영향(비용, 편익)에 관하여 계몽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규범의 과다현상이라는 상황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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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화를 통하여 해소한다는 테마가 상정되고 있는 이상, 입법평가와 

표준비용모델의 목표는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129) 표준비용모델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를 철폐하

거나 개정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과 입법평가모델은 규제

완화의 과학적인 기초 내지 산정방식이라는 점에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 양자의 차이점 

표준비용모델은 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면서 특히, 기업 등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중점을 두는 이

른바 경제분석 내지 규제안의 준수비용분석(Compliance Cost Assess-

ment)을 강조하므로 중점은 “경제성(비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표

준비용모델에서는 국가적으로 야기된 정보제공의무가 어떠한 비용을 

유발시켰는지 내지 장래에 어떠한 비용을 유발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

제를 제기할 따름이다. 따라서 효용성의 문제는 표준비용모델에서 다

루지 않으며, 법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판단에 맡긴다. 

표준비용모델은 “비용측면”에서 법규정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

성하는데 대한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불

필요한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수범자들에게 

비용과 편익의 적절한 관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표준비용

모델의 또 다른 목표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

발된 각종 부담의 규모와 영향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고, 장래에 이

러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과 관련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관점

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데 있는 것이다. 

129) Hellmut Wagner, Gesetzesfolgenabschätzung-Modeerscheinung oder Notwendigkeit. ZRP 
1999, 480ff, 4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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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표준비용모델

목  적

법규범의 효율성과 효과성증

대를 목표로 입법의 일반적인 

품질확보(법최적화)를 추구

선진규제를 목표로 입법의 간소

화를 통한 기업부담의 경감과 법

규범의 질확보를 추구

대  상
입법적 성격을 가진 국가적 

조치전반에 관해 평가

규제 또는 법령상의 정보제공의

무를 설정한 것만 평가

중  점
입법의 필요성, 유용성, 이
해가능성을 측정

법령이나 기타 규제에서 나오는 정

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행정

비용을 측정

측정시기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측정 사전적, 사후적 측정

그러나 입법평가의 본질은 특정한 입법목표에 대한 최적의 규제형

식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규제형식이 순효

용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규제목표를 최선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다

양한 심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이 점에서 입법평가는 표준비용

모델의 포착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130) 따라서 입법평가는 기업

이나 시민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기초하여 이행하는 행정적 부

담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효용성과 모든 부정적 효과도 평가

의 대상으로 된다. 나아가 입법평가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범위

를 뛰어넘는 비용도 고려된다. 특히, 입법평가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제로 인하여 미치게 될 모든 영향을 계량화 내지 수량화

하여 이로부터 도출되는 비용과 편익의 관계를 산정하게 된다. 

[입법평가제도와 표준비용모델의 차이점]

130) Deutsche Bank Research, Better Regulation” in Deutschland und der EU, EU-Monitor 
47, 2007. 8. 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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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표준비용모델

방법론

효용가치분석(목표도달가능
성), 비용효과분석, 비용편
익분석, 이해가능성 및 안
정성분석 등을 통한 거시적 

접근방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설문

조사와 전문가자문을 통한 미시

적 평가의 접근방법 

평가결과

간소하고, 개선되고 이해하
기 쉬운 규율

개선된 준수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공공 행정에서의 낭비적 요소의 

제거

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감축 

기  타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평가시 막대한 경비가 소요

평가기간이 비교적 짧고, 측정경
비가 비교적 저렴

결국 표준비용모델과 입법평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표준비용모델

의 경우 입법평가와는 달리 특정한 규정의 편익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네덜란

드에서는 입법평가가 입법자의 정치적 목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

되어 입법평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한다.131)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비용모델은 정치권에 대한 서비스로서 단지 보

충적인 정보만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정치권은 여

전히 법률의 목표에 관하여 결정하는 반면, 표준비용모델은 입법자의 

정치적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로 인하여 어떠

한 비용이 기업에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지적해주는 것이

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은 선진규제를 위한 도구로서만 이해되는 반

면, 책임은 여전히 정치인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

131) Tobias Ernst/Alexander Koop, Bürokratiekostenmessung in Deutschland, in: Heinz 
Schäffer(Hrsg.), Evaluierung der Gesetze/Gesetzesfolgenabschätzung(II), Wien 2007,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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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

표준비용모델은 이미 시행중인 법, 법적 수단 기타 제안에 관해서 

기업에 대한 실제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사후적(ex-post) 측정방식이 일

반적이다. 또한 측정은 법, 법적 수단 기타 제안이 발효되기 전(초안)

에 그로 인해 발생할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사전적(ex-ante) 측정방식도 

채용할 수 있다. 사전적 측정방식은 기업 등과 관련한 초안이 야기할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독일

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표준비용모델은 관료주의철폐(즉, 행정부담의 

감축)를 통한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표준비용모델은 사후적(즉, 현행법상의 행정부담) 및 사전적(즉, 장래

에 제개정될 법령상의 행정부담)으로 적용가능함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미 발효되고 있는 법령상의 각종 규제에 대하여 비용산정을 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제안된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 등이 

기업에게 야기할 행정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표준비용모델을 사용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및 정책적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입법평가에서는 입법에 대한 효과예측과 심사(Wirkungen vorse-

hen und prüfen)를 위해서 법안구상전이나 구상당시 여러 가지 대안

규정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사전적 입법평가), 법초

안이 작성된 후, 구체적인 특정 법문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하는가(병행적 입법평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몇 년 후 어떤 

예상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효과가 실제 나타났는가(사후적 입

법평가) 등 평가방법이 있다.132) 지금까지 입법 내지 법률에 대한 평가

132) 국제적 논의에서는 효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의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반해 독일에서는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
평가의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입법평가를 이와 같은 세 가지 모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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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주로 사후적(ex post) 평가를 기준으로 논의되고 방법론적 기

초도 이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133)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사전적 평

가(Prospektive Gesetzesevaluation)가 입법학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134) 

사전적 입법평가가 주요한 제도로서 논의된 배경에는 특히, 전문가 

자문 또는 전문가위원회 및 의견수렴절차 나아가 다른 참여제도를 통

하여 최적의 입법준비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의 중요

한 토대와 예측되는 효과를 토론을 통하여 객관화하고 입법절차를 투

명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135) 다만, 사전적 평가는 부득이하게 가

정(Annahme)과 이에 근거한 불안정성(Unsicherheit)에 기초하게 되므

로136) 사후적 평가에 비하여 복잡성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사전적 효

과평가를 통하여 법규정의 필요성, 그 효과 및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

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관련 효과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입법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Baden-Baden 2001, 
S.2 참조. 또한 Daniel Kettiger, Gesetzesevaluation in der Schweiz: Stand - Einbettung in 
das politisch administrative System - Ausblick, in : Heinz Schäffer(Hrsg), Evaluierung der 
Gesetz/Gesetzesfolgenabschätzung, Wien 2005, S.52 ; Karl Irresberger, Evaluierung und Ge-
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r österreichischen Bundesgesetzgebung - Erfahrungen und Lei-
stungen, in : Heinz Schäffer(hrsg.), aaO., S.76. ; Ingo Unkelbach, Die Institutionalisie-
rung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auf Landesebene, Aachen 1998. S.9f ; Götz Konzen-
dorf, Innovationen im Rechtssetzungsprozess dur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aaO., S.108ff.

133) 특히, 이러한 이유에서 평가(Evaluation)라는 의미를 사후적 입법평가(nachträglichen 
Gesetzesevaluation)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134) Hermann Hill, Abbau des Regierungsdickichts. Neue Akzente für die Rechtsetzung, 
in : Werner Jann/Klaus König/Christine Landfried/Peter Wordelmann(Hrsg.), Politik und 
Verwaltung auf dem Weg in die transindustrielle Gesellschaft. Festschrift für die Carl 
Böhret zum 65. Geburtstag, Baden-Baden 1998, S.358f. Hellmut Wagner, Gesetzesfol-
genabschätzung. Modeerscheinung oder Notwendigkeit?, ZRP 1999, S.416f. 물론 사전평
가에 대한 기본적 논의는 70년대와 80년대에도 있었다. 예컨대, Peter Noll, Gesetzge-
bungslehre, Reinbek 1973, S.72ff.; Reinhard Hotz, Methodische Rechtsetzung, Zürich 
1983, insb. S.283ff.

135)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Rechtsoptimierung mittels Gesetzesfolgenabschätzung. 
Waldgesetz Rheinland-Pfalz, Speyer Forschungsberichte Nr.192, Speyer 1998, S.4.

136) 이 문제에 관하여는 Werner Bussmann, Rechtliche Anforderungen an die Qualität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ZG 1998, S.12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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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37) 입법활동의 사전평가제도는 정착되어가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이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입법평가의 적용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단계에서 

볼 때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사전적 또는 병행적 입법평가단계 보다

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비용모델은 

각 규제의 정책목적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방식에 따

른 평가는, 규제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규제의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행정작용의 평가에만 초점을 둔다. 

규제의 목표가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안의 예상가능한 결과를 설명하고 평가하여 예상되는 부

담 및 부담의 경감을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안입법의 최상의 목표달

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의 전체적 윤곽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

전적 입법평가 단계에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138)  

따라서 법령의 발효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효과 그 중에서도 특히, 

목표달성의 정도(Grad der Zielerreichung), 비용추이 등을 평가하는 사

후적 입법평가의 단계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부담 내지 행정비용의 산정에 국한된 모

델로서 입법평가의 적용방식보다 협소한 측면이 있다. 입법평가는 비

용산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효용성과 집행가능성 및 이해

137) Malaika Grün, Methode für eine 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 Staats-
kanzlei Rheinland-Pfalz(Hrsg.), Gesetzesfolgenabschätzung, dargestellt am Beispiel eines 
Zeugenschutygesetzes Voran, H.5, Mainz 1997, S.9ff.

138) 사전적 입법평가에서는 간소화된 간이표준비용모델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독일
의 Brandenburg주에서는 2006년 주법인 수법(Wassergesetz)개정안에 관한 입법평가
를 실시하면서 독일에서는 최초로 간이표준비용모델(SCM Quick Skan)을 적용하여 
행정비용을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대안의 해결방안과 법률초안에 대한 추가작업외
에 표준비용모델에 의한 행정비용의 측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입법평가와 행정
비용측정 결과 법률초안의 문장과 법안의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최적화외에 동 

법 및 법규명령에 규정된 30개의 정보제공의무를 개선하여 약 20%의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것은 http://www.stk.brandenburg.de/cms/ 
detail.php/bb2.c.454628.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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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평가도 비용평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입법평가

를 실시하는 기회에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후적 입법평가와 표준비용모델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매개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입법평가의 목표나 

표준비용모델의 목표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할 수 없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후적 입법평가와 표준비용모델은 그 적용방식이 유사함에

도 불구하고 별개로 취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39)

입법필요성

입법의도

입법초안

현행 법령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적합한 규율대안의 

선택 또는 비규율

확인 또는 개선된 

초안

확인 또는 수정

표준비용모델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

사전적

현행 초안

사후적

정량적

행정간소화

입법단계 도구 결과 또는 산출물

139) 입법평가에서는 제공되는 정책적 대안과 결부된 모든 비용과 장점이 조사된다. 
이에 반해 행정부담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론은 부분적인 산정도구에 불과하며, 이 
부분적인 산정도구는 그 목적에 상응하게 투입되고 제안된 법규정의 개정의 효과

를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부차적인 접근방식).



제 3절 입법평가모델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가능성 

171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도

개   선

평   가

입법초안

현행 법령

표준비용모델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

사후적 입법평가

확인 또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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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은 국내적

으로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도 합의를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불필요한 규제 내지 행정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감축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

업이나 시민에게 부과된 행정적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하에 기존

의 법령상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시민이 부담하는 각

종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런 체계없이 행정적 부담을 감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목

표달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기업이나 시민이 부담하는 행

정적 부담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비용 또한 많이 수반된다. 나아가 행정적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잘못 규명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일정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적 부담 그 자체를 감축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영성과

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론이 표준비용모델이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이나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행정적 부담을 정

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선진적 방법론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고안된 이후로 현재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실무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미 행정비용의 감축과 관련한 일정한 성과

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수범자에게 발생한 행정비용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축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표

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위한 조사시기에서의 현 상황을 가능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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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안

정보공의무를 규정한 개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규정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정

보제공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안

개별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복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방지하기 위한 법

령 상호간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방안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게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어느 정

도로 많아졌거나 감축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

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

정비용의 측정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되는 정부의 의지와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법

제도적 기반구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기초자료가 많이 흠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무에서 표준비

용모델에 따라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정보제고의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구

성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승인된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일반적

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구체적 적용절차와 각 국가의 표준비용모델

간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표준비

용모델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삼고자 하였다. 표준비용모델이 기업

의 생산활동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

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이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

무에 적용해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간소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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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기관에 존재하는 정보를 원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양

식을 간소화하는 방안

전자정부를 활성화하는 방안. 특히, IT에 기반하여 수범자가 국기기관에 정
보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수범자간의 상시적인 절차

를 확보하는 방안

신설되는 규정이나 현행 규정에 대한 의사소통의 개선. 행정기관이 새로
운 정보제공의무 관련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목표와 수단을 설명하기 위

한 수반 조치의 확보

당해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수범자들(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의 
잠재력에 관한 조사 내지 행정비용 경감을 위한 국가의 각종 제안에 대

한 적극적 홍보

1. 체계적인 방법론의 구축

표준비용모델이 일반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비용모델의 접근방식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전

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모든 방법론은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전례는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통일적이고 구속적인 방

법론은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속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진행방식을 통하는 경우에만 조사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통일적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구속적인 행정비용철

폐목표에 대한 언급과 객관화된 공적인 대화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

의 해결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일적인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

다는 명제가 외국에서 적용되는 방법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네덜란드의 

모델을 참고하여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실정에 맞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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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이를 변형하여 도입하고 있고, 그 사용경험을 토대로 방법론을 지

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의 경우 표준

비용모델에 관한 논의가 2006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별로 

진전이 없는 실정에 있고 그동안의 몇 차례 기초조사가 진행되는 동

안에 제기된 방법론상의 문제들에 관하여 이를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시도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체계화하며 표준화

하는 작업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방법론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며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

의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다. 물론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다. 외부의 전문연구기관이나 학계 내지 경제계와 함

께 공동으로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준비용모델의 

발전을 위한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제적인 사례와 구상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국내 또는 국제적 전문가

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고 이해가능하며, 실무에 가까운 체계적인 

구체적 지침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핵심적인 확대 재생산자들에 대한 연수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적용범위(예: 시민)의 확장이나 그 밖의 규제비용의 고려

와 관련하여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방법론의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의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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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선진국가에서 표준비용모델이 조기에 정착되고 성공리에 수행된 배

경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

감목표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매우 진지한 시도를 했

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부차원에서 성장과 고용을 위한 좋은 조건들

을 신속하게 창출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나 법령에서 명시된 정보

제공의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정비용의 수치를 확실하

게 예상하여, 국가적차원에서의 절감목표를 제시하는 등 그 내용의 

구체화정도가 매우 높고 가시적이다. 아울러 의회차원에서도 행정비용

으로부터 기업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부담경감을 달성하고자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비용감축은 국가

적 차원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동

력을 제공하며, 양자의 의사소통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에서 도출되는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모든 행정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

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 도출되는 모든 정보제공의무

와 관료비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측정하는 것은 모든 절차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정치한 표준비용

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편계획(각 정부부처마

다 언제까지 얼마)에 대하여 합의하는 한편 각부처의 행정비용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비용절감목표를 명확히 제시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행정비용측정에 적용

할 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한편 행정비용 절감의 목표달성을 위

한 각종 조치의 실행 및 감독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비용의 지속적이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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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철폐로 이어지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업무를 입법절차에 통합시

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에서의 측정가능한 문화의 변화, 

다른 목표그룹의 단계적인 포함 및 방법론의 체계적 확대와 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서 우선 누가 행정비용 절감정책에 책임

을 부담하며 어떤 조직에게 떠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에 일반적인 행위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필요한 내부적 기반, 예컨대 

인적 자원, 사무소, 예산 등을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정부

는 기본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원칙들과 절차의 전제조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관련되는 다른 모든 기관들과

의 협력을 구상해보고 의사소통하며 확정하여야 한다. 총괄 전담기구

의 설치와 병행하여 방법론에 대한 소관부서들을 개별적인 정부부처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소관 정부부처는 잠정적인 행정비용 철폐계획안에 

대한 구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실무와 학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개별적인 소관 정부부처의 노력에 대하여 자문하

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나

아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이 입력될 수 있는 자료은행도 구축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전담기구가 정부부처의 소관부서와 광범위한 측정을 

지원하고 통제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질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들

이 중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예로는 연수교육의 실시나 최종보고

서의 검수를 들 수 있다. 특히 전담부서는 표준비용모델의 방법에 대

한 개념정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측정의 질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와 자료의 확보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측정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다. 처음부터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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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와 관

련된 분석의 대상요소가 정확한 통계나 수치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

다. 특히, 관련되는 기업의 수 등 수량적 요소는 정보제공의무의 양적 

의미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모든 정보제공의무별

로 직접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조사할 수 없다. 물론 표준비용

모델에 따른 측정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되는 정부부처의 노력이 불가결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

히 강조되는 것이 통계기관의 역할이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

사점을 주는 것이 독일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이다. 

연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의 측정을 위한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

해두고 있다. 나아가 관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정보제

공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이 광범위하고 세

세하게 축적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적 요소는 각 

소관 부처가 연방수상청 사무처와 연방통계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각 부처에 이미 이와 관련한 확실한 인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량적 요소는 이에 기초하여 조사한다. 각 부처가 확실한 자료를 가

지고 있지 않고 추산자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량적 요

소에 대한 조사는 연방통계청이 수행하여 관할 부처와 협의한다. 아

울러 독일 연방통계청은 연방수상청내의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와 공동

으로 표준비용을 실제로 특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통계청은 표

준비용모델의 통일적 적용과 실무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실천에 관하

여 관할하며 비용의 조사와 산정에 참가한 모든 부처에 대하여 자문

을 행한다. 이 과정에서 연방통계청이 마련한 기업통계와 기업등록부

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관련(즉, 수량요소의 조사

와 관련하여)한 통계적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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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방통계청은 법령에서 확인된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

의무를 체계적으로 자료은행에 축적하는 웹사이트에 기반한 전자적 입

력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전자적 입력시스템은 개별적 절차의 과정

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다. 이와 같이 자료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만 외부

에 대하여 결과의 투명성과 실감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적 

입력시스템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전자적 

입력장치는 구조화된 자료작성을 보장하고 중앙 자료은행에서 개별 

부처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 

연방 각 부처의 각각의 담당자들은 연방통계청에 사용자번호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게 되며,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등록자료은행

에 그 인적 사항 등이 입력된다. 이러한 등록기술을 도움으로 정보제

동의무에 관한 각종 보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질문을 위하여 자

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배열된다. 그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사용자만

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보고를 송부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일 연방통계청의 역할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기초자료가 많이 흠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무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정보제고의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기초자료들을 통계

청이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입법의 효과에 대한 인식제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비용의 평가 내지 입법의 효과평가와 같은 

사고를 둘러싼 논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

가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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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의 조정능력의 배경하에서 국가적 

규제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양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서 

‘선진 입법’(better lawmaking)과 ‘선진 규제’(better regulation)라는 주제

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 목표달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도하

지 않은 부작용과 국가적 규제의 비용과 관련하여 성과(Outcome)에 

보다 강력하게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투입을 통한 조

정 대신 산출을 통한 조정). 

표준비용모델도 넓게 보면 입법 내지 규제의 효율성, 생산성 및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제는 법규범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입법의 일반적인 질증대와 질확보를 추구

해야 한다.140) 이제는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률 또는 개별적 규정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

도한 효과가 법률 또는 개별 규정의 개정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는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을 준비하는 모든 기관들은 법률의 본질적인 효과를 재정

적 관점, 경제정책적 관점, 환경정책적 관점 및 소비자보호정책의 관

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예상하고 있는 법규정의 

집행으로 행정에서 과도한 경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사해야 한다.141) 

140) Trube는 “효과성이란 내용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달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경제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효과성(Effektivität)과 효율성
(Effizienz)을 구분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Achim Trube, Ansätze zur Evaluierung und 
Messung beraterischer Dienstleistungen in öffentlichen Verwaltungen, Verwaltung & Man-
agement, Zeitschrift für allgemeine Verwaltung 11 (2005), S.68f.

141) Bundesministerium des innern(Hrsg), 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 Der Man-
delkern Bericht -Auf dem Weg zu besseren Gesetzen, Abschlussbericht, 13. November 
2001(2002), S.4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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